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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연  목

공공부문의 부패행 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가 사회시스템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면서 이

를 통제하기 한 장치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패 공익침해행 가 고도의 은 성과 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 감

독기 에 의한 발은 실 인 한계가 있다는 에서,시스템 내외부에서 이를

감시하고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공익신고행 에 따른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비하거나 구비되지 않으면,부패 공익침해행 를 감시하

고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의 역할은 크게 축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로 하여 부패 공익침해행 에 한 정보를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유인할 뿐만 아니라,내부비리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을 높여 다

는 에서 잠재 비리자(potentialwrongdoers)로 하여 사 에 그러한 행 를

단념시키는 효과를 다.

이에 따라,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구)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 으며,이후 두 번의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발 시키는 조

치를 취했다.즉,부패방지법을 통하여 구체 인 보호조치를 규정하 고,신고자

외에 진술 는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력한 자에 해서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더 나아가 부패행 신고의 고

무․ 진 목 의 인센티 를 규정하 다.

그러나 재의 ｢부패방지 국민권익 원회의 설치와 운 에 한 법률｣(이하

국민권익 원회법 이라 함)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련한 부분에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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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동법은 첫째,부패행 의 개념을 ‘공직자의 법령

반행 와 공공기 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 ’로만 규정하고 부패행 로 신고

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공공부패 이외의 역이나 국민생활에 막 한 향

을 주는 공공의 안 ,건강,환경 등 민간부문에 해서는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

고 있다.둘째,신고자의 신분보장에 한 법규정이 강제력을 지니지 못하여 실질

인 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셋째,신고의 보호시 을 권익 에 신고한 이후

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 이 에 당한 불이익에 한 보호나 구제조치가 없다.이외

에도 부패행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 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경제

피해에 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 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은 사회안 메커니즘 강화로 정부신뢰 제고,행정

부담 감소 산 감 효과 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이를 해 용 상을 공공부문의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

해행 까지 확 하는 방안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그동안 (구)부패방

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한편으

로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를 포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에 한

주장이 꾸 히 제기되었으나 입법화 되지는 못하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 하에 재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분석을 통

하여 문제 을 분석해 보고,아울러 외국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익신고의 상 주체에 한 검토 제안이다. 행 국민권익 원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 ’의 개념은 공직자의 법령 반행 와 공공기 의 재

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 등 공공부문 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민간부문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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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등을 반하여 국민의 생명․건강․안 는 환경 등에 하고 실질 인

험을 래할 수 있는 분야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국민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 공익침해 행 의 분야와 유형에 하여 검토한다.아울러 공익신고 상의

조문화 방향으로서 포 규정 방안 열거규정 방안의 장․단 을 검토하여 조문

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공익신고의 주체를 검토한다.검토 안은 공익침해행 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방안,조직․단체 등의 피고용자( 견 임시 근로자 포함)로

제한하는 방안,조직 등의 피고용자․이해당사자(Stakeholder)등에게 허용하는 방

안 등이 있다.이들 방안에 하여 그 장단 을 비교․검토하고 합리 인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신고 수 처리내용을 검토한다.우선 신고의 방법으로서 기명의 문서

증거자료 등 어떻게 신고를 하게 할 것인가를 포함하여,신고자의 성실의무

반시 보호제외에 한 검토,언론 등 외신고 인정 여부와 그 부작용을 검토한다.

넷째,신고 수기 을 검토한다.공익침해행 의 신고 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

는 기 의 안으로는 국민권익 원회로 하는 방안,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 으로 하는 방안,조직․단체 등의 내부에 신고하는 방안 등이 있다.이들

안의 장․단 등에 한 검토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신고 수․처리기 의 조치를 검토한다.구체 인 내용으로는 신고의

수 차 방안,조사불개시의 기 ,조사기 의 조사 조치,수사기 등에

한 이첩에 한 검토 방안 등을 제시한다.

여섯째,불이익 처분에 한 보호조치에 하여 분석한다.우선 보호의 주체로

서 국민권익 원회에서 주 하여 담당하는 방안,신고처리기 에서 1차로 보호를

담당하고 국민권익 원회에서 2차로 보호를 담당하는 방안,그리고 신고처리기 ,

국민권익 원회,노동부(노동 원회)등 신고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호를 담당하는

방안의 장단 을 분석한다.

한 불이익 처분의 유형 보호방법으로서 보호 차 방안 검토,신분보장

경제 ․행정 원상회복 등의 방안 검토,임시신분보장조치(Interim Relief)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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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검토,신고자 비 보장 방안 검토,신변보호조치 실시방안 등에 하여 분석

한다.

일곱째,기타 보호수단으로서는 책임감면 규정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구체

인 내용으로서는 입증책임 환규정의 도입,직무상 비 수의무의 면제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여덟째,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하여 분석한다.구체 으로는 피신고기 의

불이익 행 에 한 손해배상제도나 징벌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

한다.

아홉째,화해제도의 도입방안에 해 분석한다.신고로 인한 소속기 등과 신

고자 간의 분쟁에 한 화해제도 도입(AlternativeDisputeResolution)방안의 도

입 가능성에 하여 검토한다.

열번째,형사처벌 등 각종 벌칙에 하여 검토한다.벌칙의 종류로서는 신고자

의 성실의무 반의 죄,인 사항 공개 등 지 반의 죄,배제징계에 한 조치

미행의 죄,배제징계 등에 한 처벌,양벌규정 도입방안,과태료 부과 방안 등에

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법제정 형식에 하여 검토한다.법제정 형식으로는 크게 일반법 형

태로 제정하는 방안,｢국민권익 원회법｣에 공익침해행 를 포함하는 방안,부패

행 공익신고 보호 련 기본법 제정 방안,각 개별법률에서 ｢국민권익 원회

법｣의 보호규정 용 방안 등이 있는바,각 안의 장단 분석 법제화 방안

을 제시한다.

3. 연

본 연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방안에 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의

일반 고찰,한국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

한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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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즉,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념,특성

필요성에 한 이론 실태분석을 하여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문헌연구

자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련한 국내외의 단행본,연구논문,학 논문,정부

기 의 자료,세미나 토론회 자료를 분석한다.좀 더 구체 으로는 국민권익

원회법과 국민권익 원회법 시행령 상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분석한다.아울러

국내 개별법상의 신고 보호제도와 련된 내용을 분석하며,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 운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한다.한국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의 시

사 도출을 하여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 실태를 국가별로 비교분

석한다.그리고 국내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바

람직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을 한 시사 을 도출한다.

셋째,연구참여자의 래인스토 을 진행한다.문헌연구,사례분석, 찰 면

담정보를 토 로 하여 정기 으로 연구참여자간 래인스토 을 실시하여 분석결

과의 정리 안제시를 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인스토 을 통하여 연구

진행과정의 검토 보완사항을 검하고,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을 한 아이

디어를 탐색하고 평가한다.

넷째, 련 문가들로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시로 자문

을 받는다.즉,분석의 신뢰성 제고를 해 연구자 이외의 련분야 문가들로부

터 조언과 의견을 수렴․반 한다. 문가는 연구주제와 련하여 부패분야 법

률과 련되는 분야의 문가를 한다.

그리고 기타 과학 타당성 확보를 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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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 신고  보 도    필

1. 공 신고  보 도  

공익신고의 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내부고발과 동일한 개념의 용어로 내

부신고,내부제보,내부보고,공익신고,내부공익제보,양심선언,부패행 신고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내부고발이나 공익신고에 한 개념정의는

다양하다.윤태범(2003:12)은 내부공익신고를 과거 는 재 조직의 구성원이었

거나 구성원인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는 국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이에 하여 거부하거

나 항의하는 행 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Bowei& Duska는 리나 비 리,민간이나 공공 등의 어떤 기 의 종업

원이나 임원이 그 기 의 제3자에게 해악을 래하고,인권을 침해하고,기 의

목 에 배되는 활동에 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생각에 해서 알리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Chiasson등은 조직이나 그 구성원을 포함해서 의심스러운 실무를 공시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공익신고를 다시 불법행 에 해 련조직 구성원에

게 알리는 내부 공익신고와 조직의 불법행 에 한 심사에 목소리를 내기

해 조직의 외부로 가는 외부 공익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Courtemanche는 조직 내에 스며있는 불법 이거나 부 한 행동에 해 조직

외부의 당국이나 일반 에게 공인되지 않은 자발 인 보고로 정의하고 있다(정

성호,2005:23-24).

이러한 공익신고 행 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일,1999:112-113).첫째,개인의 목 이나 이익을 해 고발행

를 해서는 안된다.간혹 자신의 비리를 감추거나 가를 얻어내기 하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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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리를 가지고 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것은 엄 한 의미의 공익신고가 될

수 없다.

둘째,공익신고는 항상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어야 한다.부정과 비리의 행을

모른채 방치한다면 해당 조직은 물론 궁극 으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가

져다 가능성이 있다고 단될 경우 그것은 고발행 의 상이 된다.

셋째,고발은 충분한 증거와 입증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단지 소문

만을 믿고 고발한다던지,특정인에 한 개인 감정으로 근거도 없이 모략하는

행 등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조직 내부에서 잘못된 행을 시정하기 한 충분한 노력이 제되어야

한다.충분한 노력이라는 의미에 일정한 기 이 있는 것은 아니나,가능한 조직

내에서 만족할만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공익신고자는 윤리성과 공익성에 입각해서 부정과 부패를 교정할 목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개인이 어떠한 목 이나 이익을 해서 는 조직에 한

불만이나 반감을 해소하기 한 수단으로서 고발행 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익신고의 기능과 필요성을 부패통제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보면,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부패의 발과 방효과의 향상을 하여 필요하다.공익신

고 는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은 화․구조화․지능화 되어

가는 부패의 발견과 규명을 해서는 내부정보의 제공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부

패범죄의 특성 하나로 지 되는 것이 부패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라는 것이다(이진국․황태정,2005:150).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고도

의 은 성과 문성으로 인하여 외부기 의 일시 인 감사에 의한 발이나 일반

인들에 의한 고발에 원천 인 어려움이 있다(이지문,2003:125).결국 조직의 내

부문제에 정통한 소수의 구성원들이 공식 ․비공식 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한 외부에서 조직내 부정부패를 발하고 구체 인 증거를 통하여 통제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윤종설 외,2003:5).따라서 공익신고자에 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통해 이러한 폐쇄 인 조직내 부패구조를 개방 인 구조로

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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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구성원에 의한 부패행 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

서 보면 행 자 스스로 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 부패행 자체를 감

소시키는 방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장 이 있다(이지문,2003:125).결국 추

가 인 인 ․물 ․시간 투입 없이 조직 내의 기존자원을 자연스럽게 활용함

으로써 비용 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둘째,행정조직 행정체제와 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기능과 수평 ․자율 부패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다(이진

국․황태정,2005:151).기존의 행정조직에 한 통제는 법령 등과 같은 제도

통제가 주를 이루어 왔다.제도 통제는 수직 ․강제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피

동 치에다 놓고 처벌이나 감시의 상으로 보고 있다.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부패행 를 은폐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고, 료체제 한

폐쇄체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오히려 부정부패를 확 시키는 역기능을 래하

다.공익신고제도는 폐쇄 인 공공조직에 해 통제를 가하고자 하는 정치 역

의 부패 향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아울러 자발 이고 수평 인 자정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이다. 한 부패행 은폐의 부작용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해주며,구성원 구나가 자율 신고의식을 갖도록 분

기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신고문화의 정착을 하여 필요하다(국가청렴 원회,2007:20).한국과 같

이 집단 패거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고자 정도로 취 하는 경향이 강하여 신고자가 신고 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조

직에 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내부인의 자발 신고가 인정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기 해서는 신고자를 철 하게 보호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결국 신

고문화가 정착되기 해서는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지 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법 인 책임뿐만 아니라,사회 기 에 따르는 윤리 인 책임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야 한다.

넷째,공익신고자 보호는 다수에 의한 상시 부패통제 감시가 가능하므로 항상

성을 확보할 수 있다(윤종설 외,2003:6).시민정신의 발 에 의한 자발 인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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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비용․고효율의 부패통제기능 수행,공익 방의 효과와 부패신고를 통

한 효과라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2. 한  공 신고  보 도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권익 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바,제5장 부

패행 등의 신고 신고자 등 보호에서 공익신고의 상과 신고 처리방법,

신변보호 보상에 한 사항을 구체 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제8장 벌칙에

서 업무상 비 이용․비 설의 처벌,인 사항 공개 등을 반하 을 경우의 처

벌에 하여 규정하여 놓고 있다.그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신고의 주체 신고 상이다.동법은 부패행 신고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아 구든지 부패행 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 원회(이하 원회라

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5조).그리고 공직자에 해서는 부패행 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제56조).

그러나 신고의 상이 되는 부패의 개념을 공직자가 직무와 련하여 그 지

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반하여 자기 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

와 공공기 의 산사용,공공기 재산의 취득․ 리․처분 는 공공기 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반하여 공공기 에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 로 정의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나 공익에

심 한 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제57조).

둘째,신분보장 련 규정이다.동법은 신고자가 동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련

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 ․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

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

(제62조 제1항)하고 있으며,만약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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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차별을 당하 거나 당할 것으로 상되는 때에는 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

의 원상회복․ 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그리고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계약의 해지

등 경제 ․행정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회에 원상회복 는 시정을 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 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62조

제3항).

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해서는 원회가 그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

거나(제62조 제9항)제62조 제7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90조),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지,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권, 원회의 징계요구권

과태료 부과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신분상 불이익처분의 방지를 한 실천 조치로 원회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재정 ․행정 불이익에 한 원회의 조치 요구에 해 조

사한 결과,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 의 장,

계 기 의 장 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 의 장, 계 기 의 장

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62조 제7항).

한편 공직자인 신고자가 원회에 직, 출· 입, 견근무 등의 인사에 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

부장 는 련 기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원

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 부장 는 련 기 의 장은 이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 제8항).

셋째,신변보호 조치 련 규정이다.동법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 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않된다고(제64조

제1항)규정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비 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부패행 신

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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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64조 제2항).이를 요구받은

할 경찰은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4조 제3항).

한편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 사항 는

부패행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

개 는 보도하여서는 않되며,(제64조 제5항)이를 반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88조).

넷째,책임의 감면이다.동법은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련된 자

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하여 형을 감경 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이는 부패행 의 신고자가 직․간 으로 부패행

에 연루되어 있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회피할 수 있으므

로,부패행 에 연루된 행 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한 것이다.

다섯째,포상 보상 규정이다. 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히

공공기 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고 포상 을 지 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고 하여 부패행 신고에 한 포

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 부패행 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 인 공공기 수입의 회복이나 증 는 비용의 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한 법률 계가 확정된 때에는 원회에 보상 의 지 을 신청할 수 있다.(제68

조 제2항).

3.  공 신고  보 도1)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각국의 입법형태를 보면 미법계 국가와 륙법계 국

1)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임병연(2007)을 참고하여 구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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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에 차이가 있으며,개별 국가에 있어서도 입법형태가 다양하다.먼 미법

계 국가들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는 외부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두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박흥식․강인재․김 문․장재옥,2006:13).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미국이 1978년 공무원제도개 법(CivilServiceReform Act)과 1986년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 1989년 공익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ing

ProtectionAct)을 제정한 이래 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에서 보편화 되고

있다.200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러시아,아르헨티나,멕시코,남아 리카공화국,

가나,나이지리아 등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입법하고 있다(박흥식,2004:150).

이들 미법계 국가들의 공익신고자의 법 보호에 한 제도 발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박흥식․강인재․김 문․장재옥,2006:13).첫째,특별법 형태의 공

공부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운 하는 국가와 노동 계법 근(labour

law approach)국가로 구분된다.노동 계법 근은 각 사안에 합한 구체

해결 방안을 제공하며,공공 민간부문을 포 하는 통합법 효과가 있다.

둘째,국가마다 제도발 에 있어 차이가 크다.미국의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

각 분야별 개별법 보호 이외에,법원 례에 의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발 을 보

고 있다.그러나 오늘날은 차 입법 방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기 공익신고자 보호의 목 이 불법이나 부패의 조기 발,피해의

사 방이었다면 오늘날은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and accountability),

즉 공동체 구성단 들의 사회 책임 확보를 한 것으로 확 되고 있다.한편 미

국은 최근 민간기업으로 법 보호의 상을 확 했고,공직사회에 해서는 기존

의 법 보호에서 다시 모든 형태의 반에 해 의회의 감독 능력을 폭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 시키고 있다.

한편 랑스나 독일 등 륙법계 국가들은 국가 는 단체 심 사고의 통

향으로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시민단체,노동조합을 심으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입법화한 나라가 많지 않다.이들 국

가에서는 공익신고(Whistleblowing)에 한 인식도 매우 낮은데,그 이유는 일반

으로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박흥식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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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첫째,유럽 륙은 최근까지도 남부 부 유럽 사이에 정치 갈등,종교

쟁,독재,군주제,종교 박해의 질서가 잔존했는바,이러한 정치,이데올로기,종

교 상황의 향 때문이다.이러한 질서는 다른 의견과 그것의 표출을 법의 보호

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그것은 사회로부터도 외면당했다.둘째,정치․사회

조건의 향이다.엄격한 사회계 과 사회의 계층 구분이 사람들을 갈라놓았

고,계 은 사람들의 심을 제한하고,높은 집단과 계 에 복종을 강요했다.공익

(publicinterest)개념은 공익신고의 기본 제인데,이러한 사회 조건들은 모두

공익이나 평등 개념의 인식과 발 을 해했다.셋째,가족주의이다.가족주의가

국가 개념보다 우월했다.이상과 같은 세가지 요소가 공익신고의 필수 인 요소인

공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1) 미 

미국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있어 가장 앞서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1960

년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와 련한 논의가 진행된 이래 1970

년 들어 구체 인 제도로 발 하게 된다.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제도화는 공공

부문에서 먼 시작되어 1970년 말 연방법인 공무원제도개 법(CivilService

Reform Act1978)에서 일정한 경우 공익신고자는 그에 해 소속집단으로부터 가

해지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일부 수용하 다.이후 공익신고자 보

호법(WhistleblowerProtection Actof1989),부정주장법(FalseClaimsActof

1986)이 제정되었다.2000년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사베인즈-옥슬리 기업개 법

(Sarbanes-OxleyCorporateReform Actof2002)을 비롯하여 공고 연방공무원

반차별ㆍ반보복법(Notification and Federal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Actof2002)의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범 를 더욱 확

했다. 한 20여개의 연방 법률들이 련 분야 불법행 발과 통제를 목 으로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이지문,2005: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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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신고  보

공무원제도개 법 하에서의 특별조사 의 역할에 한 실패가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2)가 발생하 다.이에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를 해서는 무엇인가 달려져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공무원제도개 법의 문제 을 해결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함으로써 산낭비, 법행 ,부정부패 등을 감소시키기 하여 1989년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목 은 법률 반,낭비 등 연방정부 행정기 의 불법

과 부패행 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다.3)이를 해 각 조직(정부

기 ,지방정부,기업 등)에 자체 으로 신고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엄격히

운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부패행 자에 한 감시자로서 역할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호,1999:136).그 배경에는 경찰제도만으로는 불법행 의 효과 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장에서 발생하는 내부비리를 잘 인지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하여

이를 고발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은 무엇보다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 의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한 정부의 보

다 더 강력한 태도를 요구한 것(윤종설 외,2003:39)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신고 상은 법령 는 통령령에 의해 기 사항으

로 특별히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 내의 부정,비리와 련된 정보나

활동이 포함되며,고발이나 폭로의 방법을(정성호,2005:56)이용할 수 있다. 한

정부 내의 부패를 목격한 경우 이를 보고할 의무까지 요구받고 있다.다만 법률이

특별히 공개를 지한 정보,국가 안 는 외교상의 조치를 하여 통령령이

특별히 비 로 할 것을 요구한 정보의 경우에는 신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부패신고 수․처리 업무를 장하기 해 특별조사국

(OfficeofSpecialCounsel,OSC)과 실 제도보호 원회(MeritSystem Protection

2)특별조사 코진스키(AlexKozinski)가 어떻게 하면 특별조사 의 개입 없이 약 을 잡히지 않고 내

부공익신고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연방 리들에게 교육하다가 발각되는 코진스키 사

건(Kippen,1990)이 그 표 인 라 할 수 있다.

3)동법 제2조는 일정한 정보를 공개한 연방공무원을 그에 한 보복성 인사조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연방공무원의 권리를 강화․개선시키는 데 그 목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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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MSPB)를 두고 있다(동법 제3조).특히 특별조사국은 행정부 내 독립 기

으로서 공익신고자에 한 보복 방지를 임무로 하고 있다.즉 실 제도 보호에 요

구되는 지된 인사 행 반이 발생한 경우,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정부 고

용자 지원자를 보호한다. 한 법률 반, 리 실패나 재원의 낭비,권한 남

용,공 보건이나 공공 안 에 한 험을 공개하고자 하는 연방공무원을 한

신고통로를 제공한다.특별조사국은 제보 내용을 수 검토하고,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법무부장 (AttorneyGeneral) 는 기 장에게 이송한다.아울러 증인을 조

사하고,증언 조서를 받고,증거를 수한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복(reprisal)의 개념범 를 확장하여 이에 한 공

익신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동법 제4조).신고자는 신고행 가 자신

에게 가해진 일정한 불이익이 있게 한 하나의 기여요인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신고가 없었더라도 그와 동일한 인사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에 한 명

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andconvincingevidence)에 의한 입증책임은 고발

자의 소속기 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다고 하여 공익신고자에 한

인 보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이지문,2003:133).고발,제보,신고하는 사람은

우선 비리를 공개하기에 앞서 한 내부의 공식 채 을 모두 동원하고 난 후

에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그 결과 고발자의 주장이 구체 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조치를 보면,실효성 있는 보호를 해 인사교체시 신고

자에 한 우선권(제5조)4)을 부여하고 있다.즉,공익신고자들이 고발하 던 소속

조직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묵시 이고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의 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이지문,

2003:133).행정기 의 장에 해서도 동일한 다른 지 로 보되도록 해당 공무

원을 우선 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특별조사 에게는 법에 규정

된 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인 사항을 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

4)연방법 제3312조에서도 내부공익신고자에 한 우선 인 보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352조도

부패신고 공무원에 해 인사교체시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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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제도개 법상의 보호수단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박흥식,1999:354).더욱이 2004년 7월 상원 정부업

무 원회(theSenateGovernmentAffairsCommittee)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연

방공무원 공익신고보호법(FederalEmployeeProtection ofDisclosuresAct,S.

2628)으로 개정 합의함에 따라 연방정부 고용자에 한 공익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보호받는 공익신고 정

의의 확장,② 보복에서 보호받지 못한 고용자를 한 새로운 항소(appeal)통로

의 제공,③ 5년 동안 연방 법원에 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건 심의 허용 등이

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여 히 공무원제도 개 법이 취했던 통 인 보

복 심의 입법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신고자가 고발로 인해 입은 손

해에 해서는 큰 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신고자들이 고발로 인해 실질 으로

입은 유형 ․무형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도 내포하고 있다.

(2) 주

부정주장법은 1986년 공무원제도개 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한 법률이다.이 법률은 남북 쟁 당시 정부와의 계약에서 정부를 기망하는

군납업자에 응하기 해 제정되었다가 쟁 이후 사문화되었던 일명 Abraham

Lincoln법이라 칭하는 1863년의 부정주장법을 부활․개정시킨 것이다.법 제정의

목 은 정부와의 계에서 사인의 부정에 한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그에 한

인센티 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 하는 것(이진국․황태정,

2003:46)이다.

부정주장법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사인이 행한 특정한 기망행 즉 부정주장

(FalseClaim)의 상이 되는 행 의 유형을 열거하면서,기망한 개인 는 기업

에 해서 민사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부정주장을 하는 경우 그

차 할 그리고 그에 한 민사소송 차에 해 규정하고 있다.특히 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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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익에 반하는 기망행 를 발견한 경우 그 사인이 연방정부를 신하여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소 QuiTam5)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부정주장 상 행 에 한 민사소송은 법무부장 (AttorneyGeneral)의 의무사

항이나,사인도 자신이나 정부의 이익을 해 정부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사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원제소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이러한 소송을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일단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정부가 소송 수행의 1차 책임을 지며,원제소자는 규정된 제한범

내에서만 소송에 한 권리를 갖는다(김성천,2005:74).

이법은 공익신고가 정부를 상 로 한 기망행 를 통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을 시하여 신고자에 한 보호장치(이건호,2000:103)를 두고 있다.즉 근로

자가 이 법 하에 제기된 소송이나 제기될 소송에 조사,소송제기,증언,기타 조력

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차별 우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을 해 필요한

모든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성호,2005:59). 한 불이익을 주장한

공익신고자가 선의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종 인 조사결과 부정주장법의

반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징계 처벌조항도 두고 있어,정부가 입은 손해액에 더해 $5,000이상 $10,000이

하의 액을 추가한 민사벌 을 부과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원제소

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 승소로 인해 환수한 액의 25~30%를,

정부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환수 액의 15~25%를 보상 으로 지 한다.

부정주장법은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막 한 액의 보상 과 련하여 비

이 제기되기도 하 다.그러나 일정한 행 유형에 해서 1만달러 이하의 벌 외

에 정부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액을 추가 벌 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

부에 한 불법 기망행 에 응할 수 있으며,보상 의 지 을 통하여 공익신

고에 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미의 효율성을 갖

는다는 정 인 평가도 있다(이진국․황태정,2003:48).

5)퀴템소송의 기본논리는 정부를 상 로 한 부정행 를 가장 잘 아는 내부 고용인이 그 부정에 해

제보하는 것을 유도하기 해 경제 인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신고를 고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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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에서는 1980년 후반과 1990년 반의 규모 부패사건으로 인하여 부

패문제에 한 책이 요구되면서 이와 련된 법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

었다.공익신고의 요성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한 이퍼나 클랩햄 철도참사6)같

은 부패사건들은 시민의 안 과 건강 경제 권리에 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켰다.근로 장에서 공익신고가 무시됨으로써 사회 인 재난으로 발 하는 이유

는 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이나 안 는 경제 손실에 한 해악의 야기를 무시하거나 방 하 기

때문이다.한편으로는 간 감독자들이나 경 진이 근로자나 장감독자의 공익신

고를 무시한데도 기인한다(이건호,2000:111-112).

부패사건으로 인한 사회 피해는 단순히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고 있던 공익신고를 진지하게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윤종설 외,

2003:59)계기로 작용하 다.이에 국의회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국 역을

효력범 로 하는 공익제보법(PublicInterestDisclosureActof1998)을 제정하여

기존의 근로권리법(EmploymentRightActof1996,ERA)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

기 한 일부 조항을 삽입하 고,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 신고 상  주체 

공익제보법은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포 으로 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으로서 공익을 해 부패행 와 련된 특정 정보를 신고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이와 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는데 목 이 있다.

공익제보법의 신고 상이 되는 부정행 는 조직 내 범죄와 공무원 범죄(업무태

만,계약 반,행정법 반 등),부정행 ,건강과 안 상의 험 는 환경이 침

6)1988년 스코틀랜드 북쪽 해에서 발생한 이퍼 알 참사(PiperAlphaDisaster)나 클랩햄 철도 참사

(Clapham RailDisaster)는 각각 167명과 35명이 사망하고,500여명이 부상한 사고로 장근로자들의

감독자들이 시설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내부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한 사고이다.



공 신고  보 도 도 안 연

- 20 -

해될 경우,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은폐하는 경우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등이다.그리고 동법에 의한 보호주체는 특별히 제한된 신고주체,즉 국가보안

(nationalsecurity) 경찰공무원(policeofficers)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용된다.

(2) 보

공익제보법의 보호 상 제보행 (protecteddisclosure)가 되기 해서는 고용자

가 법한 제보행 (qualifyingdisclosure)를 해야 한다.즉,공익신고자는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패행 를 신고해야만 하고,고용자가 개인 인 이익을

한 목 으로 정보를 제보한 것이 아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신고한 정보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 으로 단하는 경우에만 신고해

야 한다.다만 정보가 정확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법 제1조 43L).

법한 제보행 에 해서는 동법 제1조 43A에서 규정하고 있는바,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행 가 행해졌거나,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수해야 할 법 인 의무를 반했거나, 반하고 있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행 (miscrriageofjustice)가 발생하거나,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의 건강(신변)과 안 이 을 받았거나, 을 받고 있거나 을 받

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환경이 침해되었거나,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고의 으로 은폐되었거나,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신고의 차에 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43조에 의하면 신고자는

먼 조직 내부의 보고 차에 따라 사용자 는 책임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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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ingoodfaith)부패행 가 존재한다는 합리 인 믿음(reasonablebelief)을 가

지고 후사정을 보고하여 시정 차를 밟아야 한다.이러한 차를 거쳤는데도 해

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내각각료 등과 같은 권 있는 정부기 에 신고하여야

하며,이 경우 역시 주장한 사실에 한 합리 인 믿음에 기 하여 신의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신고라면 보호 상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즉, 법한 제보행 와 모든 차를 거친 경우에야 외 인 제보를 하더

라도 공익제보법에 의해 보호 상 제보행 가 된다. 한 정부비 법(Official

SecretsAct) 반과 같이 불법행 가 수반된 내부 신고인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

는다.

(3) 보   보상  내용

공익제보법은 구체 으로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성천,2005:77-78).첫째,근로자는 제보행 를 했

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용자에 의한 조치나 고의 인 조치의 불이행에 의해 불이익

(detriment)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둘째,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불이익에 하여 고용법원(EmploymentTribunal)

에 제소할 수 있다.

셋째,신고행 로 인한 근로자의 부당해고(unfairdismissal)는 제한된다.즉,근

로자가 해고된 사유(사유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사유)가 부패행 제보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되며,근로자가

해고 상자로 선정된 사유(사유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사유)가 보호 상

제보행 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근로자는 과잉인력(redundancy)으로 분류될 수

없다.

넷째,임시 구제 조치에 의한 고용 보장을 하고 있다.이는 신고자를 보다 강력

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보호 상 제보행 를 한 신고자가 법원의 결이 날

때까지의 소송기간 동안에는 고용계약 기간의 종료 도래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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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신고자는 소송기간 종

료시 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다섯째,고용자로 하여 고용자 보호 상 부패행 제보를 지시키려는 취지

의 계약상의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이는 고용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 체결

되는 모든 계약에 용되며,공익제보법에 의거한 소송이나 계약 반에 한 소송

개시 는 소송계속을 제지하는 계약도 이에 포함된다.

한편 극 조치로서 불이익이나 부당해고 등에 한 보상규정도 마련하여 놓

고 있다.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불이익 조치에 한 보상조치로서,

고용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하여 보상 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근

로자가 받게 되는 배상의 범 는 직 인 손해,사용자의 작 는 고의의 부작

로 인하여 발생한 간 손해,사용자의 작 는 부작 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

었을 것으로 기 되는 이익의 상실분 소송비용 등이다.

둘째,부당해고에 한 보상이다.근로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그러한 해고는 자동 으로 부당한 것이 되며,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고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리고 보상도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보상

액의 상한규정은 없다.

셋째,임시 구제 조치에 의해 소송기간 종료시 까지 신분을 보장받게 되며,만

약 사용자가 법원의 재임용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원이 추가 인 보상을 명

령한다.

국의 공익제보법은 해당 반사항이 발생한 곳이 국인지 는 국외인지,

한 이에 용되는 법률이 국법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법인지의 여부에 계

없이 용된다(제1조 43B(2)).그러나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국의 제도는 신고

자의 신고권한 측면에서 가장 제한 이다.우선 여타 국가와 다르게 신고자의 신

분보호 보상을 담하는 독립기 이 존재하지 않으며,다만 신고 차를 제도

으로 보완하기 하여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 원회를 활용하

고 있다(윤종설 외,2003:60).

한편 법한 정보공개의 정을 받기 한 신고 차도 내부,규제기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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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 복잡하다.1차 으로 조직에서 내부 인 정보공개를 먼

한 후,2차 으로 담당 정부기 에 제보할 수 있고,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 단계로 외 인 신고 확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연방보다 주차원에서 먼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제도화가 이

루어졌다.즉,1997년 온타리오주가 보호법을 제정하 으며,연방차원의 일반 ․

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01년에 제정된 공직자 공익신고 보호법(Public

ServiceWhistleblowingAct)이다.공직자 공익신고 보호법의 목 은 공무원들에

게 직장내 윤리실천 기 에 한 교육을 진하고, 법행 에 한 신고를 처리

하며,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행 를 방하는데 있다.

(1) 용 상

공직자 공익신고 보호법은 공공부문을 용 상으로 하고 있다.즉,부패행

신고의 주체 보호의 상은 공직임용법(PublicServiceEmploymentAct)이 규

정하는 고용자로서 이 법이 규정한 로 제보를 한 자이다.공무원 는 공공서비

스를 해 일하는 고용자는 극 부정행 는 소극 태만을 지르거나

지르고자 한다고 믿는 합리 인 근거가 있을때 제보를 할 수 있다(임승환,2006:

66).

신고의 상은 직장내의 법한 작 나 부작 가 해당된다.여기서 법한 작

는 부작 는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법을 반한 행 ,공 자 의 심각한 낭비

를 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 ,공 보건 는 환경 안 에 험을 래할 가능성

이 있는 행 ,훈령에 한 심각한 반행 , 한 과실이나 직권남용 행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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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처리

공직자는 작 나 부작 의 법사항에 해 상설신고창구인 인사 원회(Public

ServiceCommission)의 무 (PublicServiceCommissioner)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자의 신분 서명,신고 상 방,해당 부정행 나 부작 가 불법

이고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단하는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가 합리 인 단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는 직장에 한 충성이나 비 보장 의무에 배되지 않는다.

무 은 신고된 사건에 한 조사를 하여 문제를 처리하며 처리되지 못한 사

건에 하여는 의회에 보고한다.다만 신고의 내용이 사소하고 경미하거나 제소권

반인 경우,부정행 나 부작 에 한 충분하고 구체 인 내용을 주장하거나 제

시하지 못한 경우,신고와 련해 행법 반 는 특수한 신뢰 계 반인 경

우,합리 단이 결여되거나 신의성실에 반한 경우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

다.

(3) 신고  보

신고자 보호를 하여 부패행 를 신고하는 공직자는 무 에게 해당 신고와

련하여 자신의 신분에 한 비 을 요청할 수 있으며,정보를 제공한 고용자의

신분을 비 로 할 것을 확약한 제보자에 해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따라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고,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제보사실이나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않된다.다만

행법이나 특별한 신뢰 계의 반,합리 단을 근거로 하지 않았거나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배되어 신고한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임승환,2006:68).

한,공직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리 단에 따라 행한 직장내 부정행

신고에 해서는 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보호의 상이 되는 내용은 신

고자가 합리 단이나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공직자가 법한 작 는 부작

를 질 다는 사실을 공개했거나 공개 의도를 말했다는 이유,이 법에 반하는

법한 작 나 부작 를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이 법을 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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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요구되는 행 를 하 거나 그러한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개인이 에서

언 된 3가지 내용을 해당 고용자가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이다.불이익 처분의 내용으로는 괴롭힘,

벌 ,연공서열의 변경,정직 는 해고, 요한 업무의 거부 는 강등,고용편익

지 의 거부 는 기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담당하기 하여 독립 기 으로 PublicServiceIntegrity

Office를 두고 있다.공직자 청렴 (MandateofthePublicServiceIntegrityOfficer)

은 공직자 공익신고 보호법에서의 무 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부정행

에 한 내부제보 문제에 해서 립 으로 활동한다.공공서비스 청렴 의 책무

는 다음과 같다.

-제보를 하는 고용인에 한 충고 제공

-부처의 고용인으로부터 부정행 에 한 제보를 수․기록․감사하며 감사보

고서를 요구

-부정행 에 한 즉각 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리할 수 있는 차를

확보함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감사의 결과에 한 검토를 통해 보고서를 비

하고 해당 소속기 의 장에게 제보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한 권고를 제시

-부처의 답변이 하지 않다면 추 원에 결과를 보고

-정보의 보호 일의 리를 한 한 과정의 확립 요구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정보의 제공을 한 고용인을 보복행 로부터 보호

다만 부패행 신고자에 한 보상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윤종설 외,2003:

66-67).

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법으로는 제보보호법(ProtectedDisclosures

Actof2000)이 있다.뉴질랜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법률을 제도화하기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안(WhistleblowersProtectionBill)과 제보보호법안(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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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sBill)의 2가지 법안을 검토하 다.제출된 두 법안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자의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국을 설치하고 공익신고를 담당하도록

하 으며,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면책에 한 규정을 두었다.한편 후자의 법

안은 공공 민간부문에서 공익신고의 진과 보호에 한 일반 조항을 두었

다.두 법안에 한 검토 결과 뉴질랜드 의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 하여

용되는 제보보호법안을 선택하여 입법화하 다.

(1) 보  주체  상

뉴질랜드 제보보호법의 목 은 기 내부에서 일어난, 는 기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부정행 와 련된 사안의 공개와 조사를 진하고,이 법률에

따라 부정행 에 한 정보를 공개하는 고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

구하는데 있다(제5조).이를 한 제보의 주체인 고용자(employee)는 비교 넓게

규정되어 과거의 고용자(formeremployee),일정범 의 법정 재택근로자(homeworker),

보조근로자(secondedtotheorganization),계약에 의해 해당 기 의 업무를 수행

하는 개인,해당기 의 경 에 련된 자,국방부의 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하고 있

다(제3조).

공익신고의 상이 되는 부정행 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제6조(1)).

-해당 정보가 해당 기 내부에서 일어난 는 해당 기 자체에 의해 이루어

진 한 부정행 에 한 것인 경우

-고용자가 해당 정보가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 인 근거에

의해(believesonreasonablegrounds)한 경우

-고용자가 해당 정보를 제보하여 한 부정행 에 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

기를 원하는 경우

-고용자가 해당 정보의 제보가 보호되기를 바라는 경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부정행 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부정행 를 말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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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재원이나 공 자원을 불법 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공 보건이나 공공안 는 환경에 심각한 을 가하는 작 나 부작

는 처신

-범죄행 의 방․조사․탐지 등 법 집행 공정한 재 권에 심각한 을

가하는 행 나 부작 는 처신

-범죄행 를 구성하는 행 나 부작 는 처신

-고압 이며 부당하게 차별 이거나 심각하게 부주의한 는 심각한 과실을 구

성하는 공무원의 행 나 부작 는 처신

(2) 보  차  

부정행 에 한 신고는 기본 으로 내부 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특별한

경우에는 기 장이나 계당국 는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신고 차를 수립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들은 1차 으로 해당 기 이 정한 내부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정

보를 제보해야 한다(제7조(1)).이를 해 모든 공공기 은 해당 기 내부에서 일

어나거나, 는 기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부정행 에 한 정보

를 수하고 처리하기 한 한 내부 차를 수립하여야 한다(제11조(1)).

그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내부 차가 아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 방법으로서 제8조(1)에서는 해당 기 장이나 부기 장에게 신고할 수 있

는 특별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바,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기 에 한 부정행 에 한 정부의 수 처리를 해 규정된 내

부 차가 없는 경우

-정보를 제보하는 근로자가 합리 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부 차에 따라 제보하

는 부정행 를 보고받아야 할 자가 바로 그 부정행 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단한 경우

-정보를 제보하는 근로자가 합리 인 근거를 바탕으로,내부 차를 따라 제보

하는 부정행 를 보고받아야 할 자가 바로 그 부정행 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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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가능성이 있는 자와 유 계가 있어 정보를 제보할 한 상이 되지

못한다고 단하는 경우

그리고 제9조(1)에서는 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여 놓

고 있다.그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 장이 해당 부정행 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안의 시 성이나 기타 외 인 정황으로 인해 계당국에 즉시 그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제보된 후 20일(근무일수 기 )이내에 그 사안에 한 어떠한 조

치도 취해지지 않았거나 권고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제10조(1)에서는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제보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 를 제보하는 근로자가 이미 제7조,제8조,제9조에 따라 실질 으로

동일한 정보를 제보한 이 있는 경우

-부정행 를 신고하는 근로자가 합리 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보하는 부정행

를 보고받은 자나 련기 이 (i)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ii)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보를 제보한 날로부터 합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도 조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거나,(iii)조사를 했으나 그 사안과 련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도 하지 않는 경

우에 해당하다고 믿는 경우

-부정행 를 신고하는 고용자가 합리 근거를 바탕으로 제보된 정보가 사실이

라고 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 으로 단하고 있는 경우

다만 제보할 정보가 공공기 에 련된 사안일 경우,제9조에 의해 옴부즈만에

게 아직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옴부즈만에게 제보하여야 한다(제10조(2)).

(3) 보 도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조치로는 개인 이의신청(제17조),민․형사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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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 보장(제19조)등이 있다.첫째,개인 이의신청은 근로계약법에 명

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용되는 보호제도로서,공익신고자가 사용

자나 사용자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보복조치가 해고를 포함하는 경

우에는 근로계약법(EmploymentContractActof1991)제27조(1)(a)에 언 된 이

의신청을,그 보복조치가 해고 이외의 조치이거나 해고에 추가 인 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계약법 제27조(1)(b)에 언 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의 소추면제이다.보호 상 부정행 신고자

는 보호 상 부정행 신고를 계당국에 조사를 해 회부한 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했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민․형사상 소추의무나 훈계를 받을 의무

가 없다.

셋째,비 보장으로 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해 수 있는 정보

가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다만 제보자가 서면으로 정보를 공개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제보를 받은 자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i)해당

제보에 한 효과 인 조사,(ii)공 보건이나 공공안 는 환경에 한 한

의 방지,(iii)자연 인 정의의 원칙 등과 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리

으로 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보호규정은 법령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계없이 부정행

신고와 련된 어떠한 형태의 보호(protection),특권(privilege),면제(immunity)

는 항변(defence)도 제한하지 않는다(제21조).

다만 제보자가 허 신고를 하거나 기타 악의 인 경우에는 제보보호법과 인권

법(HumanRightsActof1933)제66조(1)(a)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제20조).

한 법률 문가의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의 제보는 제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내부정보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제22조).

5)  주

호주는 미국 다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있어서 발 을 보이고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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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2003:274)로 평가받고 있다.호주에서는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차원에서

먼 공익신고자 보호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가장 먼 1993년 South

Australia주가 공익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sProtectionActof1993)을 제정

하 다. 1994년에는 Queensland주가 공익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Actof1994)을 제정하 는데,이 법은 공익신고에 한 구체 인 사항

과 련 용어를 규정하고,신고자 보호를 한 보호내용과 구제수단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모델이 되어왔다.

분야별 법률로는 5개 법률이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를 들어 직장 계법

(WorkplaceRelationsActof1996),직업건강안 법(OccupationalHealthandSafety

Actof1991)같은 경우 사용자가 법률 는 규정을 반하 을 때 해당 정부 기

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에 한 처리 과정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두게 된 것은 1999년에 와서이다.1997년

연방정부 인사 원회(PublicServiceCommission)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하고

자 공무원법(PublicServiceActof1922)의 일부를 체․폐지하는 개정법안을 의

회에 제출하 고 1999년 3월 30일에 통과되었다.

(1) 공 원

호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주와 토에 용되는 단일법 제정을 한

노력을 해 왔으나 법률제정에는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연방차원의 독립 인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다만 공무원법(PublicServiceActof1922)

의 체․폐지를 내용으로 한 공무원법(PublicServiceActof1999)을 통하여 공

익 공익신고(PublicInterestWhistleblowing)에 한 보호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아울러 인사 원회(PublicServiceCommission)로 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 다.

그동안 연방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제도화 노력은 1994년 상원 특별

원회(theSelectCommitteeonPublicInterestWhistleblowing)보고서가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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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를 보호하는 법제정을 권고하면서 지속되어 왔다.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부정이나 공익 침해를 방하고자 할 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 다.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어디까지 공

익신고자를 보호할 것인가,매스미디어에 한 폭로까지 보호에 포함시킬 것인가

등에 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 다.

그러다가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한 것이다.공무원법은 공익신고가 범죄 부정,정부재원의 오남용, 리

의 잘못,공공의 건강과 안 의 험을 래하는 것을 상으로 한 것일 때 보복

이나 차별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익명의 고발도 조

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한 내용은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보면 정부기 의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AustralianPublicServiceEmployee)이 법

제13조에 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CodeofConduct)의 반행 ( 는 그 게 주

장된 행 )를 인사 원회 원,실 제도보호 원회 원,소속기 의 장 는 본

조의 목 을 하여 그들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신고하 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해 동법 제41조(1)(c) 제50조

(1)(a))에서는 제16조에서 보호되는 신고의 상으로 규정한 공동서비스 원회의

원 실 제도보호 원회 원에게 신고된 사안에 한 조사권도 부여하고 있다.

(2) Queensland주 공 신고  보

1994년 제정된 퀸즈랜드 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sProtectionAct

of1994)은 다른 주와 연방의 공공서비스법 제정과정에서 표 이 될 정도로 자세

하고 구체 이다(부패방지 원회,2003:492).퀸즈랜드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①

공공 역에 향을 미치는 불법,과실 는 부당한 행 ,② 공공의 보건 는 안

에 한 험,③ 환경에 한 험을 제보하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여 공익을

진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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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주체는 의의 공공기 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으로 한정하며,신고

상은 공공 역에 향을 미치는 불법행 와 공 재원의 낭비와 련된 과실

는 부실한 운 행 ,공공의 보건 는 안 에 한 험환경에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험이다.그러나 민간부문의 부패행 제보 상은 제한 7)으로 규정하

고 있다.한편 이 법이 시행되기 에 발생하 거나 발생했을 수 있는 부패행 에

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부패행 에 한 신고는 익명의 방법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할 수 있으며 해

당기 의 차에 따라야 한다.다만 법에서 규정한 련기 의 기 장에게 했을

경우에만 공익 제보로 인정된다.한편 해당 기 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해서

는 공기업과 법인체의 상업 활동과 이윤 추구에 부정 향을 미칠 부분을

방지하기 해 해당 공공기 내부의 공익제보는 해당기 에 제보하거나 형사사

법 원회에만 제보하도록 제보 상 기 을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신고행 에 있

어서 요한 것은 신고가 합리 인 근거에 따라 부패행 는 험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그

리고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와 같은 외 인 기 에 한 제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매우 체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고자의 신

분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신고자에 한 보호조치가 잘 되

어있다.8)구체 인 보호내용을 보면,제보자의 민사 형사상의 책임 면제와 보

복 지에 한 구체 이고 세부 인 규정,보복으로부터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소

송 형사소송,행정행 ,그리고 명령 구제를 통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에

한 이의제기와 손해배상을 포함한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구제 차를 마련

하 다.그러나 신고자의 보상에 한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신 민사

7)민간부문 부패행 의 제보는 장애인의 보건과 안 에 한 하고 구체 인 험이나,법령의 규

정 반 는 그 조건의 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험,그리고 공

익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에 한 것이며,신고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구든지 할

수 있다.

8)그러나 법률이 만들어진 기에는 내부공익신고자들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받아 철

한 집행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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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법의 특징 하나가 처벌조항이다.처벌은 신고자 보호를 한 정보보호에

해서뿐만 아니라 신고에 한 보복행 에 해서도 이루어진다.신고자 신분보

호와 련한 처벌규정을 보면 이 법의 집행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과 련한 정

보 등 비공개 상 정보를 설한 경우 처벌을 받으며,허 는 부정한 제보 역

시 범죄행 로 간주되어 처벌한다.

한편으로는 보복행 를 범죄로 인정해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보복행 에 한 처벌은 공무원 이외의 자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된다.더 나아가 보복을 행하는 자로 하여 보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

는 신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 다.소송과는 별도로 공공기 은 보복으로

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한 합리 인 차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하여 제보

자인 공무원은 보복에 하여 징계 조치,보직 임명,인사이동 는 부당한 처우

에 한 상소권 는 재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보복의 험을 제거하기

하여 공공서비스 원회에 인사이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보복이 있다고 산업 원회 는 법원이 단한 경우 보복 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신고자가 지명령의 신청에 한 최종 단을 기다리는 동안 가 지 명

령을 인정하고 있어 신고자에 한 보다 두터운 신분보호를 기하고 있다.

6)  본

일본은 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인 도토리 에서 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

입하 다.도토리 에서는 의회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자 이 바로 받아들여

2002년 11월 업무개선 헬 라인을 개설한 이래 다른 지방정부로까지 확 되고 있

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령과 사회규범의 반에 한 정보수집,공직자 고충

처리,공공서비스 개선을 한 제안수집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어(박흥식,2004:

157)엄격한 의미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로 보기는 힘들다.한편 민간부문의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는 기업이익 본 에서 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앙정부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와 련한 법률로는 2004년 6월 14일 제정9)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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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 保護法)이 있다.2000년 들어 일본에서는 식품의

장표시사건 자동차의 리콜 은폐 사건의 발생했는데,이 사업장 내부의 근로

자 등에 의한 통보가 있었으며,이를 통해 범죄행 법령 반행 가 드러났다.

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례도 증가하게 되었다.이러한 경향

에 향을 받아 공 보건이나 안 을 해 회사의 범죄행 에 해 호루라기를

부는 직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을 마

련했다(박흥식,2004:155).이것이 불법행 가 은폐될 경우 발생할 소비자 피해의

확 를 막는데 도움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공익을 해 근로자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를 이유로 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취 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한 수단으로서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제출되었다.10)법률안에 한 논의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식품의 장표시사건 자동차의 리콜은폐 사건을 계기로 2002년 12월 공익통보

자보호제도 검토 원회가 설치되어 내용을 검토하 으며,2004년 3월 각의에서 공

익통보자보호법안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 다.국회에서는 약 3개월간의 심의

를 거쳐 최종 으로 6월에 법률을 가결․공포하 다.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 공익통보자 등을 정의하고,공익통보자에 한

해고의 무효 등 민사원칙을 정하고,통보자․사업자․행정기 의 의무 등을 정하

고 있는바,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梅田徹,2004;寺西香澄,2004;上村秀紀,

2004;上村秀紀,2004;升田純,2004).

9)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0)법안의 제안목 을 보면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개인의 생명 는 신체의 보호,소비자 이익의 옹호,

환경의 보 ,공정한 경쟁의 확보,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그 밖의 이익의 보호와 계

된 법령의 죄가 되는 범죄행 등의 사실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국민 생활의 안정 사회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하는데 공익통보에 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고,공

익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하는 공익 통보자 해고의 무효 등 공익 통보에 계된 사업자 행정기

이 해야 할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공익통보자의 보호를 도모함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이익 보호와 계된 법령의 규정 수를 도모함으로써,국민 생활의 안정 사회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할 필요에서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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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통보  주체  상

공익통보자보호법의 목 은 “공익통보한 것을 이유로 하는 공익통보자의 해고

무효 등 공익통보에 련한 사업자 행정기 이 취해야만 하는 조치를 정함

으로써 공익통보자 보호를 도모함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그 외 이익의

보호에 련되는 법령 규정의 수를 도모하고,국민생활의 안정 사회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함”에 있다(제1조).

공익통보의 주체는 노동자로,노동기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자로서(제2조

제1항,제2항)정사원은 물론 아르바이트, 견노동자 거래처사업자의 노동자,

공무원도 포함된다.한편 공익통보의 상은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 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명 는 신체의 보호,소비자 이익의 옹호,환경의 보 ,공정한 경

쟁의 확보,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그 밖의 이익 보호에 련된

법률로써 별표에 언 하는 사항(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에 규정하는

죄의 범죄행 의 사실.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반되는 사항이 앞의 사실에 해

당하는 사실이 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해당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이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다른 처분에 반되고 는 권

고 등에 따르지 않는 사실인 경우,해당 다른 처분 는 권고 등의 이유가 되

는 사실을 포함함).

공익통보가 되기 해서는 법 제2조 제1항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통보자는 노동기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자를 말한다.노동자란 사

업자의 범죄행 법령 반행 를 알게 된 입장에 있는 한편,통보한 경우

사업자로부터는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공익통보가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 ,그 외의 부

정한 목 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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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처(법인,그 외의 단체 사업을 행하는 개인) 는 해당 노무제공처

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임원,종업원, 리인,그 외의 사람에 해서 통

보 상 사실이 발생 는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어야 한다.

-통보는 노무제공처 는 노무제공처가 사 에 지정한 자,해당 통보 상사실

에 해 처분 는 권고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 ,해당 통보 상사실을 통

보하는 것이 발생 는 이에 따른 피해의 확 를 방지하기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통보 상 사실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해당 노무제공처의 경쟁상의

지 ,그 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2) 보 도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를 이유로 공익통보자에 하여 해고나 노동계약 해

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이를 무효화 하거나 지시키는 보호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다.즉,법 제3조는 공익통보자가 보호 상인 공익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사

업자가 행한 해고를 무효로 하며,제4조는 견노동자인 공익통보자가 보호 상인

공익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견처 사업자가 행한 노동자 견계약의 해제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는 사업자는 공익통보자가 보호 상인 공익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격하,감 과 그 이외의 불이익 취 을 해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공익통보자가 견근로자인 경우,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노동자를 견하는

사업자에게 견노동자의 교 를 요구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불이익 취 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불이익취 에 해서는 해고 노동자 견계약 해

제와 달리 무효로 하지 않고 지를 규정한 것은 불이익취 의 내용이 법률행

뿐만 아니라 사실행 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성천,2005:84).

이상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기 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보 상사실이 발생 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해당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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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상 등에 한 공익통보

-통보 상사실이 발생 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 상 사실에 해서 처분 는 권고 등을 하는 권한

을 갖는 행정기 에 한 공익통보

-통보 상사실이 발생 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

유가 있고 한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에 해서 해당 통보 상사실

을 통보하는 것이 그 발생 는 이에 따른 피해의 확 를 방지하기 해서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 공익통보

한편 보호조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세번째에 언 되어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는 공익통보를 하면 해고나 그 외의 불이익한

취 을 받는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익통보를 하면 해당 통보 상사실에 계된 증거가

인멸․ 조․변조될 우려가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노무제공처로부터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하지 않을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받은 경우

-서면( 자 방식,자기 방식,그 외의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으로 제3조 제1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해도 해당 통보 상사실에 해서 해당 노무제공처 등으

로부터 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는 경우 는 해당 노무제공처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조사를 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생명 는 신체에 험이 발생해서 는 발생할 박한 험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경우

(4) 통보 ․ 사업 ․ 행  

공익통보와 련하여 각각의 련자들에 한 의무도 규정하여 놓고 있다.먼 공

익통보자인 노동자에 해서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 는 공공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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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여야 한다(제8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는 공익통보에 수반하여 제3자의 개

인정보를 설하는 등 타인의 정당한 이익 공공이익을 해하는 경우 공익통보자에

게 비 유지의무 반 등 형사․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이와 같이 형사․

민사상 책임을 일률 으로 면책하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김성천,2005:

85-86).

둘째,공익통보를 받은 사업자에 해서는 공익통보자에 한 통지를 의무화하

고 있다.즉,① 해당 공익통보에 한 통보 상사실의 지나 그 외의 시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그리고 ② 해당 공익

통보에 련된 통보 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공익통보자에게 바

로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셋째,행정기 의 공익통보 사항에 한 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즉,공

익통보를 받은 행정기 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해당 공익통보가 사실임을 인정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조치나 기타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0조). 한 공

익통보가 잘못되어 해당 공익통보에 련된 통보 상사실에 해 처분 는 권고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기 에 통보한 경우 그 행정기 은 공익통보자

에게 처분 는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 을 알려주어야 한다(제11조).

4. 공 신고  보 도 도  필

1) 한  보 도 고찰

공공부패와 더불어 공익침해행 는 사회 안 신뢰의 훼손 등 심각한 사회

손실을 유발하여 막 한 사회 비용이 소요된다.특히,유해식품의 제조․유

통 환경오염 등 사회 해를 래하여 공공지출 증 를 가져오는 공익침해

행 가 증가하고 있는바,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사 방하는 것이 매우 요

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따라서 세계 으로 비용․고효율의 방법으로 평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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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공익신고․보호제도의 도입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도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에 해서 각 개별법령에 신고,포

상 보호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보호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11)즉,

보호조항이 있으나 불이익 처분에 한 규정이나 보호주체 방법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며,신고와 련하여 보호조항이 없는 법령도 많이 있다.실제 신

고․포상 조항이 있는 64개의 법령을 조사한 결과 20개의 법령만이 보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호조항도 부분이 신고․제보자의 신분상의

비 보호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신변보호조치도 규정하고 있으나,구체 으

로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지에 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식품의 조 ․ 통 등 국민건강에 향  미치는 행

  * 최근의 멜라민 동  롯하여, 말라카이트 그린, 치에  견  생충알, 쇠고

 원산지 표시  등 

  * 십자사 액원의 액 리 소   검사시스템 운용의 부 격 사건

  * 2006  입 국산 참 름 불법 통 사실에 한 보를 하 나, 보자의 신분이 

재 과 에  노출 어 업체로부  고죄  신용훼손 로 고 당해 출국 지

- 폐  단 류 등의 환경

  * 2000  2월 주한미군이 포름알데히드 등 독극  한강에 단 류한 사건

- 소 자 안 이나 이익  침해하는  생

  * 최근 국내 OO자동차회사의 차량부식  리콜거부  리 의 소 자 가 등 공산품 

리콜 등의 

<  2-1> 공 침해행  

<표 2-2>의 법률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 상이 소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물론,신변보호 조치 한 구체 이지 못하다.

11)법령별 련규정은 <부록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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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술  지  보 에 한 률>

21 (산업 술보  포상  보  등)

  ② 부는 이 법의 규  하여 산업  해외로 출한 사실  신고한 자로부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하여 신변보  등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시행령

27 (신변보  등  청) 법 21조 2항에 라 신변보  등  요청하 는 자는 지

식경 부 로 하는 신변보 등요청 를 보 사 의 장에게 출하여야 한다. 다

만, 히 처리할 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보통신망 등의 법 로 요청

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 등요청 를 출하여야 한다.

< 치 >

53 ( 치 죄 신고  보  등) 

  ① 치자 범죄( 8장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이 장에  같다)에 한 신고·진 ·

고소·고  등 조사 또는 사단 의 공, 진  또는 증언 그 에 자료 출행  

 범인검거를 한 보 또는 검거활동  한 자(이하 이 조에  " 치자 범죄 신고

자등"이라 한다)가 그  하여 해를 입거나 입  우 가 있다고 인 할 만한 

상당한 이 가 있는 경우 그 치자 범죄에 한 사 차  거 리 원회의 

조사과 에 있어 는 「특 범죄신고자등 보 법」 5조(불이익처우의 지)· 7조

(인  사항의 재생략)· 9조(신원 리카드의 열람) 내지 12조(소송진행의 

의 등)  16조(범죄신고자 등에 한 의 감면)의 규  용한다.

  ② 구든지 1항의 규 에 의하여 보 고 있는 치자 범죄 신고자등이라는  

알면  그 인  사항 또는 치자  범죄신고자등임  미루어 알  있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알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 는 아니 다.

< 치 사 리규칙>

46 ( 치 죄 신고  보  등) 

  ① 원·직원  치자 범죄신고  하여 답  또는 인  그 의 류(이하 

" 답 등"이라 한다)를 작 함에 있어  치자 범죄에 한 신고·진  또는 증언 

그 의 자료 출행  등  한 자(이하 이 조에  " 치자 범죄신고자등"이라 한

다)의 명·연 ·주소  직업 등 신원  알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  "인  

사항"이라 한다)의 부 또는 일부를 재하지 아니할  있다.

  ② 치자 범죄 신고자등  답 등  작 함에 있어  원·직원의 승인  얻어 

인  사항의 부 또는 일부를 재하지 아니할  있다.

<  2-2> 개별 률상  신변보 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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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  감사에 한 률>

15 3( 행  신고  보  등<개  2005.5.31>) 

  ① 회사의 회계 보  하여 다  각 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알게  자가 그 사

실  통 이 하는 에 라 증권 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

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

다)에 한 징계나 시 조치 등  통 이 하는 에 라 감면할  있다.

  ② 1항의 규 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고지를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한 

 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1항의 규 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당해 회

사의 임원 또는 직원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  하여 직  또는 간

인 법 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우를 하여 는 아니 다.

  ④ 3항의 규  하여 불이익한 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생하게 한 회

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연 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 <신  2005.5.31>

2)  보 도

앞에서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분의 선진국들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나 부정행 도 신고의 상으로 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아래의 <표 2-3>은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상의 공익신고 상부문을

정리한 것이다.표에서 볼 수 있듯이,미국을 비롯하여 국,일본,캐나다,뉴질랜

드,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공익신고의 상으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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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간
포함여

공 신고 상

미 국¹ ◯ 민간부문은 별도의 개별법에서 규정

국 ◯ 공공부문,민간부문,제3섹터

일 본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캐 나 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행

뉴 질 랜 드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심각한 부정행

호 주² 제한
민간부문은 장애인처우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보건과 안정에 한 에 한정

네 덜 란 드 Ⅹ 공무원의 남용행

리투아니아 Ⅹ 공공부문의 부정행

아 일 랜 드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행

<  2-3>  공 신고 상

주1：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별개의 법으로 운 되고 있음

주2：호주는 퀸즈랜드 주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법임

법률체계 면에서도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발 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례

가 많다.특히 미국의 경우는 개별법상에서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사베인즈-옥슬리법 이 까지는 개별법에서 공익

신고자를 한 법조항들이 일반 으로 특정한 법령에서 명시한 종류의 반을 고

발한 근로자들로 제한 이었다.의회의 지지가 취약했기 때문에 사베인즈-옥슬리

법은 일반 이고 함축 이거나 간 인 권리가 부분이다.따라서 사베인즈-옥

슬리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폭넓게, 한 직 이고 명시 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 합리화법(Private Sector

WhistleblowerProtection Streamlining Actof2007)으로 구체화 되었다.이후

2008년 8월 14일 부시 통령에 의해 소비자제품안 증진법(ConsumerProduct

SafetyImprovementActof2008)이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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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미국의 개별법 상의 공익신고자 보호 련법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

2-4>와 같다.

   

직업안 생 리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1(c)) (1970)

독 질규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1976)

(The Clean Air 

Act of 1977)

항공 개
(Aviation 

Investment and 
Reform Act 

(AIR21)) (2000)

보호 상

직업 생 는

안 의 반행 를

신고하는 “근로자”

동법의 반행 를

신고하는 “근로자”

동법의 반행 를

신고하는 “근로자”

항공사,하도 자,

는 계약자의

근로자

보호 상

행

직업안 생 리국

(OSHA)에신고하거나

증언하는 행

동법에 따른 신고,

증언 는지원하는

행

동법과 련계획에

따른 신고,증언

는 지원하는 행

련 법령의 반

행 를 제공,기록,

증언하는 행

공소시효 30일 30일 30일 90일

재

청 구 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 용

가 능 한

구 제 책

원상회복

체불임 지

원상회복

체불임 지

변호사 선임료

보 배상

징벌 배상

원상회복

체불임 지

변호사 선임료

보 배상

원상회복

체불임 지

변호사 선임료

보 배상

<  2-4> 미  공 신고  보  련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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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슬리
(Sarbanes-Oxle
y Act, Sec.806)

(2002)

에 지 개편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Sec.5851)
(2005  개 )

상운 지원
(Surface 

Transport. 
Assistance Act 

of 1982)
(2007  개 )

비 안
진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보호 상 상장 회사의 근로자

국가조사 원회

(NRC)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에 지국(DOE),

NRC 계약자의

근로자

상업운송업자의

근로자

소비자제품

(CPSC)의 제조업자,

배 업자, 매업자

의 근로자

보호 상

행

증권거래 원회

(SEC)규정 는

증권 련법의

반행 를 신고한

행

동법 는 원자력

법의 반행 를

신고하거나

그 반행 에

력하기를 거부

하는 행

안 ․안보규칙에

한 반행 를

신고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행

제품의 안 과

련한 법규의

반행 를 신고

하거나 그 반행

를 거부하는 행

공소시효 90일 180일 180일 180일

재

청 구 권

180일

(행정쟁송 후)

365일

(행정쟁송 후)

210일

(행정쟁송 후)

210일

(행정쟁송 후)

이 용

가 능 한

구 제 책

원상회복

체불임 지

변호사 선임료

특별한 보 배상

원상회복

체불임 지

변호사 선임료

보 배상

원상회복

체불임 지

변호사 선임료

보 배상

징벌 배상

원상회복

체불임 지

변호사 선임료,

특별한 보 배상

특히 미국의 소비자제품안 증진법(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

of2008)상의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를 보면,미국의 개별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

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구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소비자제품안 증진법은

소비재 안 기 아동제품 안 조건을 세움으로써 소비재안 원회(theConsumer

ProductSafetyCommission)의 권한을 강화하고 화하기 한 법으로,공익신

고자 보호 련 조항(whistleblowerprotections)을 별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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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품안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련 조항을 보면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공익신고의 상[̀Sec.40.(a)]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

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법 는 기타 원회가 집행하는 다른 법,다른 명령,규칙,규정,기

는 지사항 등의 반이나 근로자가 반했다고 믿은 사항에 한 정보를 제

공했거나,제공하려고 한 경우

- 반에 하여 증언했거나 증언하려고 할 때

-이 차에 참여해 도움을 주었거나 참여하여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근로자가 이 법 는 기타 원회가 집행하는 다른 법,다른 명령,규칙,규정,

기 는 지사항 등에 반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정책,임무 등에 참여하

지 않거나 참여할 것을 거 한 경우

둘째,신고자 격[̀Sec.40.(a)]으로 제조업자,개인 등록자, 매자,소매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기의 권리를 이행하는 사항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신고 격을 명시해 놓고 있다.아울러 신고 수

처리기 [̀Sec.40.(̀b)(1)]으로서 노동부 장 에게 해고나 차별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신고방법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Sec.40.̀(b)(1)],성실의무를 반

한 경우 신고가 기각되거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동법 S̀ec.40.̀(b)(2)(B)].

-신고가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실치 않은 경우,

-사용자가 신고자의 신고행 가 없어도 동일한 불이익 인사조치를 했을 것이라

는 것을 증명할 경우 등

그 외에 처리기 의 조치[̀Sec.40.̀(b)(2)(A)]로서 노동부는 신고를 수한 이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보호주체로서[̀Sec.40. (̀b)(2)(A), S̀ec.40.

(̀b)(4),̀Sec.40.̀(b)(6)]노동부 장 을 그리고 불이익처분의 유형[̀Sec.40.(a)]으

로서 해고 는 고용과 련한 보수,기간,조건 등에 하여 차별을 규정해 놓고

있다.이외에도 책임감면 등 기타 보호 수단,손해배상 제도[̀Sec.40.̀(b)(3)(B)(iii)]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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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에 해 개별법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

국에서 민간부분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일반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악

되고 있다.즉,2007년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를 통합 으로 리하기 한 법률

안으로서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 합리화법(안)을 제출하 다.

이미 지난 40년 동안 미국 의회는 민간부문의 고용자가 법령 반 행 를 목격

했을 때 이를 알릴 수 있도록 고무하는 다수의 연방법에 제한 인 공익신고자 보

호를 추가해 왔다. 를 들어 2002년 기업개 법(Securitiesand ExchangeAct

(Sarbanes-OxleyAct),9/11 원회 이행 권고법(ImplementingtheRecommendations

ofthe9/11CommissionActof2007)등으로 공익신고자들에 한 보호는 증진

되었다.그러나 실 으로 잠재 공익신고자들에게는 제한 이고 불확실한 신고

상과 용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한성과 혼동,민간부문 공익신고

자 보호에 한 취약한 행정 등으로 인하여 험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들은 민간부문 고용자를 한 통합 공익신고자 보호 로그램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되어 련 연방법의 반행 를 신고한 민간부문 고용자를 보

호할 수 있는 새롭고 통합 인 보호 로그램의 법안으로서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 합리화법(안)을 하원에 제출하 다.

통합 인 보호 로그램으로서 이 법안은 신고의 상으로 생 보건,환경

보호,식품 의약품 안 ,운송 안 ,근무 조건 편의(직업상의 안 생

제외),안 요건 구조 ,기술 규 을 포함한 건물 구성물 련 요건,편

의시설의 안 을 포함한 에 지,거주지 공동체의 치안,은행,보험 증권거

래법을 포함한 융거래 는 신고요건,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신고자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사나 다른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

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외에 신고는 명확하고 합리 인 증거와 합리 인 믿음 하에서 하도록 규

정하고,신고자 보호기 으로서 기존의 OSHA에 의한 보호활동을 1년 후에 노동

부의 고용기 리국 내에 새로운 기 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체계 외에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 사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



Ⅱ. 공 신고  보 도    필

- 47 -

다.외국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의한 신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국의 경우 공익제보법에 의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에서 공익제보법에 의한 신고건수는 1999/2000년에는 157건이던 것이,

2000/2001년에는 416건으로 증가하 으며,2005/2006년에 1천건을 넘어 1,034건을

기록하 으며,2006/2007년에는 1,356건으로 나타났다.

연 도 공익제보 신고건수

1999/2000 157

2000/2001 416

2001/2002 528

2002/2003 661

2003/2004 756

2004/2005 869

2005/2006 1034

2006/2007 1356

<  2-5>  공 보 신고건수 

외국의 법제도 측면이나,제도의 운 황 등을 보았을 때,한국의 공익신고

자 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의 도입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개별법상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통합 법률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특히 개별법 상으로 한국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발 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개별법의 한계를 지 하면서 일

반법 형식으로 새로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에 있어서 큰 시사 이라 할 수 있다.

둘째,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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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앙정부 차원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

서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반 으로 공익신고

에 한 공감 가 형성되고, 극 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따라서 한국에서도 사회안 과 국가경쟁력 확보,공공기 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이를 해 재 개별법에서 명

문규정으로만 되어있는 신고자에 한 보호제도를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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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 신고  보 도 도 안  주  쟁 사항

1. 공 신고  상

공익신고의 상이란 공익침해행 가 되는 행 는 분야를 말한다.즉,국민

권익 원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패행 를 제외한 사항 국민의 건강과 안 ,

생명과 신체의 보호,소비자 이익의 보호,환경의 보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여기서는 먼 공익의 이론 개념을 검토한 후, 재 국민권익

원회법 상의 부패행 신고 상 외국의 공익신고 상을 살펴보고,이를 토

로 바람직한 공익신고의 상에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  론  개

공익은 라톤 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여 왔으며,정치 ・환

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시 마다 특정한 이론 견해가 받아들여져 왔음에

도 불구하고 여 히 그 개념 내용은 모호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1) 공 개  론  검 ( , 1981: 243-269)

① 규범

규범설은 공익을 구체 인 정책들을 평가하는 규범 이고 윤리 인 기 으로서

의 공공선(commongood)의 개념으로 악하는 학설을 의미한다.이러한 규범

입장은 인간은 선천 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며,따라서 인간이 정치 결사(political

association)를 형성할 때에 사 이익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공

동생활을 해서 만든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의 규범설은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이익들과는 다른 사회 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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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공공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익을 하나의 독립 실체로 악한다.

이러한 공익은 실정법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보다 상 법인 자연법에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에서 공익은 일반 의 참다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규

범설은 일반 은 공익을 산출하기에 부 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

트들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이나 압력단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것

으로 악한다.

이러한 규범설은 내용과 강조 에 따라 다양한 견해로 나눠지나 주된 공통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첫째,정당이나 압력단체는 부분성을 띠고 있어서 공익과

는 배반 계에 있다.둘째,소수의 철인 엘리트만이 공익을 창출할 수 있다.셋

째,직업 문주의와 창조 지성이 공익창출의 근거로 악한다.넷째,공익은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이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공익의 규범설은 반민주성,소수의 엘리트주의,배타 이고 독선 인 자의성으로

흐르기 쉬운 한계가 있다.

② 과

공익 과정설의 기본 입장은 공익을 집단과정의 결과 산물로 보는 것이다.

이 입장은 정치 상을 집단 상으로 악하여,개인이나 집단들은 자기들의 이익

과 선호를 증진시키기 해서 정치의 장 속에서 상호경쟁하는 것으로 본다.결

국 공익이란 이러한 정치과정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익들이 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사회 체로서의 공동체에게 좋은 공공선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추구되는 이익밖에 없다고 본다.

한편,이익집단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공익이라는 보는 입장과 달리 과정 자체

가 공익이라는 견해의 과정자체설이 있다.과정자체설에 따르면,민주 인 정책결

정과정은 다양한 이익들이 정책에 반 될 기회를 균등하게 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익이라고 주장된다.즉, 법과정의 기 이 수되는 한 과정자체

가 공익이라는 입장이다.공익은 집단과정 속에서 나온다는 에서 과정결과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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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정자체설은 공통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설은 인간들이나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획득하려고 상호작용할 때에 비로소 공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회 체를 한 공공선으로서의 공익은 없다는 입장

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여러 가지 이익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변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리 인 과정을 시한다.결국 민주 인 차,게임의 법칙, 표성,

의견교환의 공개성, 문가 지식과 기술 등이 보장되는 과정이 요하다.이러

한 과정설의 한계 들로는 상의 결과 개념으로서의 기능 한계,조직화되지

못한 이익의 존재,지배집단 이익의 과다 표성,내용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공익

의 한계,그리고 집단이익의 이질성 배타성 등을 들 수 있다.

③ 합리

합리설은 공익의 근원을 조직화된 집단이익,자연법 는 개인의 양심보다는 민

심으로서 국민 다수의 의사라고 제한다.그리고 이러한 의사를 발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정당을 통하는 방법과 선거민을 통하는 방법이다.

먼 ,정당을 통하여 국민 체의 다수의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당체제이다.양당 이상의 다당체제는 다수의 의사를 변하지 못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양 정당제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할 수 있는 가

장 바람직한 메카니즘으로 본다.정당제도 이외의 국민의 의사를 발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나 선거민의 반응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국회의원의 일차 책임은 정당이 아니라 선거민에 있으며,국회의원이 선

거민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때 공익에 최 로 사하게 되는 것이다.기본 으로

합리설의 심은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느

냐에 있다.따라서 정책결정가의 일이란 문가의 역할로서 가치를 찾는 일이 아

니라 그 가치를 성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합리설은 공익구축의 기반이 개인의 양심이나 특정의 조직화된 이익보

다는 국민 체의 의사라는 에서 가장 넓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한계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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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공익의 근원이 되는 민심 는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그 시

의 지배 의사가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배 인 의사가 조작되는 경

우 무엇이 지배 의사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국민의 의사를 찾는 방법으로서 양당제의 한계이다.나라마다 양당제가

발달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양당제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정당이 계 성을 띠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선거구민의 여론이나 반응을 추 하는 경우에도 각

선거구민의 경우 자기구역의 이익을 변하기 쉽기 때문에 국민 체의 의사를

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행정부는 정책결정과정의 최종단계로 가치가 배제된 정책결정은 비 실

이다.즉,모든 정책의 목표가 국민에 의해서 주어질 수 없으며,오히려 행정부의

역할이 큰 비 을 차지하는 행정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정당이나 국회보다 민

심의 소재를 보다 잘 악할 수도 있다는 이다. 한 정책과정 자체가 본질 으

로 가치의 갈등,권력 계,비합리성 등이 작용한다는 에서 정책과정을 계산

인 합리화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④ 공공재

이 학설은 공공재가 곧 공익이라는 설이다.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

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로,이러한 에서 법과 질서는 어느 구도 이것으로

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에서 좋은 가 될 수 있다.

공공재설은 공익을 구체 이고 가시 이며 계량 으로 표 하는 데 기여하지만,

다음의 몇가지 문제 을 갖고 있다.첫째,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재화도 완

히 공공재 성격을 띠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둘째,공공재를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공익이 높아질 수는 없다는 이다. 한 공공재 성격이 약한

재화의 산출이 공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⑤ 공동체의 이익

이 학설은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 되는

견해이다.사회나 국가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단순한 개인의 집합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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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즉,단순한 집합체 이상의 자신의 인

격과 권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익의 원천으로 보는 입장이다.따라서 사회

체로서의 권익과 인격을 추구하고 실 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보며,이러한 입장

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시된다.즉,개인의 이익은 공동체의

이익범 내에서만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첫째,구체 으로 무엇이 공동체의 이익인지 조작화하기

가 쉽지 않다.즉 개인 이익이 기 의 치를 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의사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공동체의 우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이익지상주의나 국가 쇼주의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다.이러한 사회에

서의 정치과정은 하향성을 띠기 쉬워 민주 인 이익통합과정을 기 하기 어렵다.

(2) 약

지 까지 공익에 한 다양한 학설들의 개념과 장단 들을 살펴보았다.그러나

각 개념들은 특정한 시각에서 공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실 인

공익의 개념을 악하고 구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공익에 한 종합

시각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공익의 개념을 체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규범설은 구나 보다 나은 공동생활을 추구한다는 에서 사회 체로서

의 공동체의 공공선을 공익으로 악하는 입장이다. 를 들면 우리사회의 안

번 은 구나 추구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때,이를 공익으로 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과정설은 공익을 집단과정의 결과 산물 과정자체로 본다는 에서,

민주 인 의사결정 차,공정경쟁,다수결의 존 등을 공익으로 악할 수

있는 을 제공해 다.

셋째,합리설은 공익을 민심으로서의 국민 다수의 의사로 악함으로써,여론

국민의 의사,이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 차 방법들을 공익 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다.

넷째,공공재설은 공공재가 곧 공익이라는 견해로,공공재 성격이 비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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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치안,공공시설,공공질서,보건 의료,교육 등을 공익으로 악할 수

있는 이론 시각을 제공해 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이익설은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는 사회 체로서의 권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으로,이러한 견해는 국가의 안 ,헌법의 이념,국방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 등을 공익으로 악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다.

2) 한  공 신고 상

국민권익 원회법상의 공익신고 상인 부패행 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법

제2조 4).

-공직자가 직무와 련하여 그 지 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반하여

자기 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

-공공기 의 산사용,공공기 재산의 취득· 리·처분 는 공공기 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반하여 공공기 에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 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신고의 상은 첫째,공직자의 직무 련 부패행 ,

둘째,공 재산의 침해행 ,셋째,부패행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

인하는 행 가 된다.

이상과 같은 국민권익 원회법상의 부패의 개념정의와 부패행 신고 상이 갖

는 제도 문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공익신고 상이 공직자와 공공기 의 부패행 에 국한됨으로써 민간부문

에서 발생하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첨가나 환경오염,자동차나 항공기

부품결함,운행사고의 험 등 국민의 건강과 안 에 치명 인 험을 야기하는

문제에 한 제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민간부문의 법률이나 규칙의 반,권한남용,막 한 산낭비, 리상의

한 과오,공공의 보건․안 ․환경 등에 한 구체 이고 실질 인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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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호범 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결국 민간 부문에서 법령 등을 반하여 국

민의 생명․건강․안 는 환경 등에 하고도 실질 인 험을 래하는 행

에 한 공익신고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공 신고 상

외국의 공익신고 상은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앞의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도 신고의 상으로 포

함하고 있다.한편 구체 인 신고의 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한 신고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신고

보호 련 법률이 구분되어 있다.먼 공공부문의 신고 상으로서 공무원제도개

법을 보면 다음의 4가지가 신고의 상으로 되어 있다.

-법․규칙이나 규정의 반

- 리의 잘못

-재원의 막 한 낭비

-권한의 남용 는 국민 건강과 안 에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험이 일어

나고 있다고 믿는 사안

둘째,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률 반,낭비 등 연방정부 행정기 의 불법과 부

패행 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여 제정되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의 신고 상은 법령 는 통령령에 의해 기 사항으로 특별히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 내의 부정,비리와 련된 정보나 활동(제1213조)으로 되어

있는바,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법률,규칙,규정에 반된 경우

- 리상의 한 과실

-막 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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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공공의 보건 안 에 한 실질 이고도 구체 인 험

셋째,부정주장법에서는 정부와의 계약에서 사인이 행한 특정한 기망행 즉 부

정주장(FalseClaim)의 상이 되는 행 의 유형을 열거(제3729조 부정주장)하고

있는바,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는 미 정부 고용원,미 군 의 일원에게 을 지 받거나 는 승

인을 받기 하여 고의(knowingly)로 허 의 는 부정한 청구를 제출하거나

제출되게 한 자

-미 정부로부터 허 는 부정한 청구에 한 지 는 승인을 받기 하여 고

의로 허 의 기록이나 진술을 제작,사용하거나 는 제작․사용되도록 한 자

-허 는 부정한 청구를 받아들여지게 하거나 지불 하여 미 정부를 편취하

려고 공모한 자

-미 정부가 사용하 거나 사용할 물건 는 돈을 소유, 리,보 하고 있는 자

로서 미 정부를 편취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목 으로 자신이 받은 증명서,

수증에 기재된 양보다 은 양을 인도하거나 인도되도록 한 자

-미 정부가 사용하 거나 사용할 물건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거

나 교부할 권한이 부여된 자로서 미 정부를 편취할 목 으로 수증 상의 정보

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법하게 공공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 는 미 정부의 고용원 는 미 군 의 일원으로서 공공재산을 고의

로 사거나 담보로 제공받는 자

-미 정부에게 이나 재산을 지불 는 달하여야 할 의무를 감추거나 회피

하거나 이기 하여 고의로 허 의 기록이나 진술을 제작,사용하거나 제작,

사용되도록 한 자

한편 2007년 입안된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 합리화법(안)에서는 공익신고의

신고 상을 아래와 같이 비교 범 하게 규정하고 있다.

- 생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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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식품 의약품 안

-운송 안

-근무 조건 편의(직업상의 안 생 제외)

-안 요건 구조 ․기술 규 을 포함한 건물 건설 련 요건

-시설의 안 을 포함한 에 지․국토안 공동체의 안

-은행,보험 증권거래법을 포함한 융거래 는 신고요건

-소비자 보호

(2)  

국의 공익제보법(PublicInterestDisclosureAct)은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포 으로 용되는 법률로서 법 제1조 43b( 법한 보호 상 제보행 )에서 아래

와 같은 사항을 신고의 상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

-범죄행 가 행해졌거나,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수해야 할 법 인 의무를 반했거나, 반하고 있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행 (miscarriageofjustice)가 발생했거나,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개인의 건강(신변)과 안 이 을 받았거나, 을 받고 있거나 을 받

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환경이 침해되었거나,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고의 으로 은폐되었거나,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 공익제보법상의 신고 상 에서 특이한 은 공익침해 행 가 이미 발생

한 것은 물론 그러한 사안이나 이 재 발생하고 있거나 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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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아프리카 공

남아 리카 공화국의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DisclosuresAct)은 국의 공익

제보법을 참고하 기에 국과 거의 동일한 상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의

신고 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행 가 행해졌거나,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거나,따르지 않고 있거나 따르지 않

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행 (miscarriageofjustice)가 발생했거나,발생 에 있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개인의 건강과 안 이 을 받았거나, 을 받고 있거나 을 받을 우

려가 있는 경우

-근무환경이 침해되었거나,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000년에 제정된 평등 부당차별방지 진법(Promotion ofEquality and

PreventionofUnfairDiscriminationAct)에서 규정된 불공정한 차별

- 에 언 된 사항 해당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은폐하고 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공직자 공익신고 보호법(PublicServiceWhistleblowingActof

2001)에 의거 공익신고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동법은 용 상을 공공부문

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신고의 상으로 법 제3조에서 직장내의 법한 작 나

부작 를 규정하고 있는바,구체 인 신고 상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법을 반한 행

-공 자 의 심각한 낭비를 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

-공 보건 는 환경 안 에 험을 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

-기존의 공공정책이나 공공기 의 서면으로 기록된 훈령에 한 심각한 반행

- 한 과실이나 직권남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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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제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 하여 용되고 있다.동법

제3조는 심각한 부정행 를 신고의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구체 인 부정행

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 재원이나 공 자원을 불법 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공 보건이나 공공안 는 환경에 심각한 을 가하는 행 (act)나 부작

(omission) 는 처신(courseofconduct)

-범죄행 의 방․조사․탐지 등 법 집행 공정한 재 권에 심각한 을

가하는 행 나 부작 는 처신

-범죄행 를 구성하는 행 나 부작 는 처신

-고압 이며 부당하게 차별 이거나 심각하게 부주의한 는 심각한 과실을 구

성하는 공무원의 행 나 부작 는 처신

(6)  주

호주 Queensland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of

1994)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제보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즉,

동법 제8조에서는 공공 역(공무원에 의한 공익제보)의 공익제보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놓고 있다.

-부패란 불법 ,자의 ,강압 는 부당한 공공부문의 행정행 등으로 폭넓

게 정의된다

-공무원은 공 재원의 실질 인 낭비와 련된 과실 는 부 한 운 을 제

보할 수 있다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는 안 는 환경에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험

을 제보할 수 있다

-공공의 보건 는 안 은 본 법에서 폭넓게 정의되고 있고,환경에 한 개념

정의는 상호 참조에 의하여 환경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한 제18조에서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안 ,환경에 한 험을 제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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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하여 놓고 있다.

이상의 법률 조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 가 공익신고의 상이 된다.첫째,

공공 역에 향을 미치는 불법행 와 공 재원의 낭비와 련된 과실 는 부

실한 운 행 ,둘째,공공의 보건 는 안 에 한 험,셋째,환경에 한 실

질 이고 구체 인 험 등이다.

한편 형사사법(CriminalJusticeAct1989)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불법행 와 타

인의 이익에 실질 으로 불리한 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 로는 타 공무원의 불

법행 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특정인의 이익에 실질 이고도 구체

인 방식으로 불리한 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부패행 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

는 경우 등을 규정하여 놓고 있다.이 경우 부패는 불법 ,자의 ,강압 는

부당한 공공부문의 행정행 등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민간 역(일반인에 의한 공익제보)의 공익제보는 법률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든지 장애가 있는 자의 보건과 안 에 한 하고 구체 인 험을 제

보할 수 있다

- 구든지 [별표 2]12)에서 열거하는 법령의 규정 반 는 그 조건의 반으로

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험을 제보할 수 있다

- 구든지 공익 제보를 함으로 인하여 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을 제보할

수 있다

그리고 제19조에서 구든지 특정한 반행 로 인한 장애인 는 환경에 한

험을 제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의 공익제보 상은 다음과 같다.첫째,장애인처

우법(DisabilityServicesAct1992)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보건과 안 에 한

하고 구체 인 험,둘째,법령의 규정 반 는 그 조건의 반으로부터 발생하

12)환경 련 법, 기오염에 한 법률,수질오염에 한 법률,토양오염에 한 법률,경작에 한 법률,

환경보호법,어업법,산림법,토지법, 업법,자연보호법,석유법,석유법령,QueenslandHeritageAct

1992,운송(해상오염)법,수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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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에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험,셋째,공익 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에

게 가해지는 보복 등이다.

(7)  본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 保護法,2004)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그 외 이익의 보호에 련되는 법령 규정의 수를 도모하고,국민생활의 안정

사회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 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은 제2조 제3항에서 통보 상사실을 규정하여 놓고 있는바,그 내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개인의 생명 는 신체의 보호,소비자 이익의 옹호,환경의 보 ,공정한 경

쟁의 확보,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그 밖의 이익 보호에 련된

법률로서 별표에 언 하는 사항(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에 규정하는

죄의 범죄행 의 사실.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반되는 사항이 앞의 사실에 해

당하는 사실이 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해당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이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다른 처분에 반되고 는 권

고 등에 따르지 않는 사실인 경우,해당 다른 처분 는 권고 등의 이유가 되

는 사실을 포함함).

동법에 의한 통보 상 법률은 법률에 규정된 형법,식품 생법,증권거래법,농

림물자의 규격화 품질표시의 정화에 한 법률, 기오염방지법,폐기물의

처리 청소에 한 법률,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등 7개이다.한편 기타

정령이 정한 법률은 개인의 생명 는 신체의 보호,소비자 이익의 옹호,환경의

보 ,공정한 경쟁의 확보,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그 밖의 이익 보호

에 련되는 법률,약사법,특정상거래법,수질오염방지법,독 지법,노동기

법 등 409개 법률이다.따라서 공익통보의 상이 되는 법률은 총 416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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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 아니아

리투아니아의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DisclosuresAct)은 공무원 공공 피

용자를 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에서 신고의 상이 되는 부정행 에 하

여 규정하여 놓고 있는바,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 는 기타 범죄활동

-법 책임 반(민사상 는 행정상 여부 불문)

-공직 남용

-일반인의 건강 는 안 에 한 험

-환경에 한 험

-일반인에 한 부당한 확신

한편 상기 행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 고의로 은폐하려는 시도는 배임행 가

되며 아울러 신고의 상이 된다.

(9)  도  약

이상에서 외국의 공익신고 상에 하여 고찰하여 보았는바,공통 인 공익신

고의 상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범죄행 (법이나 규칙의 반)

-의무 반

- 리상의 ( 한)잘못

-막 한 재원의 낭비

-권한(공직)의 남용

-국민(공공)의 건강과 안 에 한 험

-신고정보의 고의 은폐

이러한 신고의 상 에서 특이한 것은 국,남아공,아일랜드,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신고 상 행 의 발생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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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고의 상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공 침해행 미  캐나다 뉴질랜드  주  본

범죄행 (법이나 규칙의 반) ◯ ◯ ◯ ◯ ◯ ◯

의무 반 - ◯ ◯ ◯ - ◯

리상의 ( 한)잘못 ◯ - ◯ - ◯ -

막 한 재원의 낭비 ◯ - ◯ ◯ ◯ -

권한(공직)의 남용 ◯ - ◯ ◯ - -

국민(공공)의 건강과

안 에 한 험
◯ ◯ ◯ ◯ ◯ ◯

신고정보의 고의 은폐 - ◯ - - - -

<  3-1>  공 신고 상 행

주 1： 에서 정리한 각국의 공익신고 련 법률은 아래와 같음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ProtectionActof1989),민간부문 공익신고

자 보호 합리화법(안)(PrivateSectorWhistleblowerProtectionStreamliningActof

2007)

- 국의 공익제보법(PublicInterestDisclosureActof1998)

-캐나다의 공익신고 보호법(PublicServiceWhistleblowingActof2001)

-뉴질랜드의 제보보호법(PublicServiceWhistleblowingActof2001)

-호주의 Queensland주 공익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sProtectionActof1994)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 保護法,2004)

주 2： 국,남아공,아일랜드,캐나다 등에서는 신고 상 행 의 발생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

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외국의 공익침해행 유형은 주로 공익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 가 무엇인가에 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신고 상

규정 속에는 공직부패를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공익침해행 가 발생할 수 있는 분

야,즉 공익침해행 로 인하여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한 언 들이 포함

되어 있는데,이를 기 로 공익신고 상 분야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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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침해행  상 규            가

공공의 보건,안 ,건강 미국, 국,일본,캐나다,뉴질랜드,호주

근무환경 국,미국,일본

국민의 신변안 ,신체보호 국,일본

소비자 이익의 옹호 일본,미국

환경의 안 과 보 캐나다,뉴질랜드,일본,미국,호주

공정한 경쟁의 확보 일본, 국

<  3-2>  공 신고 상 야

그 이외에 신고 상행 를 보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회계부정(미국 사베인wm-옥슬리 기업개 법)

-고압 이며 부당한 차별이나 심각한 부주의(뉴질랜드 제보보호법)

-타 공무원의 불법행 정보(호주 퀸즈랜드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언 하

는 형사사법)

-공익 제보를 함으로써 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호주 퀸즈랜드주의 공익신

고자 보호법)

-신고 상 련 정보의 의도 제공 거부(네덜란드)

4) 우리나라  신고 ․ 포상규 상  공 침해행  상

한국의 행법상 신고․포상 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총 64개로 조

사되었다.이 20개의 법령에서 보호제도를 규정하여 놓고 있다.이들 법령상의

공익침해 유형(분야)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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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침해 
    

    련    보 항 련

공공의

안 ,

건강,

보건 등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수산물품질 리법,식품 생법,약사법,청소

년보호법,축산물가공처리법,마약류 리에

한 법률,보건범죄단속에 한 특별조치법,부

정․불량농약 비료신고자보상규정(농 진흥

청훈령)(9개)

마약류 리에 한 법률,

부정․불량농약 비료신고자

보상규정(농 진흥청훈령)(2개)

공정한

거래질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한 법률,게임

산업진흥에 한 법률,공인 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한 법률, 세법,국세기

본법,농산물품질 리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농업 동조합법,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불공정무역행 조사 산업피해

구제에 한 법률,조달사업에 한 법률,조

세범처벌 차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시행령,증권거래법, 조상품 신고자에 한

포상 지 에 한 규정 (16개)

세법,농산물품질 리법,조

달사업에 한 법률,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한 시행

령,증권거래법 (5개)

환 경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산림

조합법,산지 리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

법,습지보 법,식물방역법,야생동식물보호

법,주택법,환경범죄의 단속에 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산불 방 진화 등에 한 규칙

(10개)

근로자

생활안정

보호

고용보험법,임 채권보장법,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직업안정법 (4개)

기 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수산업

동조합법,양곡 리법,국세기본법,공유재산

물품 리법,국유재산법,국가보안법,범죄

신고자등 보호 보상에 한 규칙(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 보호 보상에 한 규칙

(해양경찰청 훈령)농지법,문화재보호법,병

역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수산업 동조합법, 범죄신고

자등 보호 보상에 한 규

칙(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

보호 보상에 한 규칙(해

양경찰청 훈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

에 한 법률,성매매 알선

<  3-3> 한  령상  공 침해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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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침해 
    

    련    보 항 련

법률,선거범죄 신고포상 지 에 한 규칙

(법무부령),성매매 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수산업법,일제강 하 반민족행 진

상규명에 한 특별법,정치자 법,주민소환

에 한 법률,한국마사회법,공직선거법,선

거범죄 신고포상 지 에 한 규칙,국가인

권 원회법,직무감찰규칙(감사원규칙),법무

부감찰 원회규정 (24개)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일제강 하 반민족행 진상

규명에 한 특별법,정치자

법,주민소환에 한 법률,

공직선거법,선거범죄 신고포

상 지 에 한 규칙,국가

인권 원회법, 직무감찰규칙

(감사원규칙),법무부감찰 원

회규정 (13개)

이상의 신고 포상․보호 조항을 두고 있는 한국의 법령은 국민의 안 ․건

강․보건에 한 분야,공정한 거래질서에 한 분야,환경 분야,근로자의 생활안

정 보호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공 신고 상  안 도   평가

국내․외의 제도 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 상의 설정에서 다

음과 같은 들을 시사 으로 제시할 수 있다.첫째,외국의 경우를 보면 불법행

도 신고의 상에 포함하고 있다.둘째,공익의 개념에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셋째,공익침해행 의 우려,은폐의

강요나 제의 는 이를 어렵게 하는 환경도 신고 보호 상에 포함시킬 수 있

다.넷째,부패행 의 강요,권고,제의 등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신고 보호 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상의 국내․외의 법률 제도 등을 종합해 공익침해 행 의 상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5개의 분야와 그 행 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

등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공공의 보건,안 ,건강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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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의 보 안 에 한 사항

③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한 사항

④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호

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한 사항

⑥ 내용에서 규정한 행 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

이상의 내용을 토 로 공익침해행 신고 상과 련되는 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안：공익침해행 를 의로 규정하는 방안

-공익침해 행 를 국민들이 가장 많은 심을 갖고 있는 ①,②로 한정하고,

⑥을 포함하는 방안

○ 2안：공익침해행 를 좀 더 넓게( 간 개념)규정하는 방안

-공익침해행 를 ①,②,③으로 한정하고,⑥을 포함하는 방안

○ 3안：공익침해행 를 의로 규정하는 방안

-공익침해행 로 ①～⑥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

○ 4안：공익침해행 를 의로 해석하되,기타 필요분야를 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는 방안

-1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분야에 해서는 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제1안은 신고 상으로서 실질 으로 공익침해행 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도 높은 분야로 좁게 한정하는 방안이다.이 안을 용하게

되면 실질 으로 침해행 가 많이 일어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만을 포

함함으로써 사회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신고범 가 좁아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 신고 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제도 도입의 효과를 충분히 기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제2안은 신고의 상을 좀 더 확장하여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한 사

항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수단으로서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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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근본 인 이유는 소비자 해사건의 발견과 규명을 해서는 내부

정보의 제공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외국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공

익신고를 진하기 한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련 법률에 도입하고 있

는 추세이며,특히 소비자 보호 등 민간부문으로 용 상을 확 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로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고발자 보호를 제1차 인 목표로 규정하고 있었지만,최근 환경,건강,고용 련

분야에서는 고발자 보호보다는 공익 가치의 실 을 우선 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고발자 보호라는 소극 차원을 넘어 보상과 같이 극 으로 인

센티 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소비자 보호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를 유도하기 한 방안으로 공익신고

자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안과 같이 공익신고의 상으로 공공의 보건․안 ․건강,환경의 보

안 에 한 사항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한 사항을 포함하

게 되면 상범 가 크게 넓지 않아서 공익신고 상에 한 항감을 감소하면

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 신고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그러나

공익신고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해 보호분야와 비보호분야의 혼란 가능

성이 있다는 은 단 이 될 수 있다.

제3안은 공익신고의 상을 의로 규정하는 방안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

호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한 사항도 포함하는 방안이다.이 방안은 공익침

해 행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 모두를 범 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신고활성화가 가능함은 물론 범 하게 공익

침해 행 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모든 부문이 신고 상이 됨으로

써 일반 범죄신고 등과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 이 있다.아울러 신고

처리 보호 련 업무가 증가하여 행정기 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4안은 신고 상 행 를 좁게 규정하되 필요한 부분에 해서는 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이 방안을 용하게 되면 공

익신고 상에 한 항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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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한 갈등 가능성

과 명확한 상을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단 이 있다.한편으로는 신고 상이 본 제

도의 핵심 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이 게 요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으로 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 도 있다.

이상의 내용과 장단 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단       

<1안>

의로 규정

▪실질 으로 침해행 가 많이 일어

날 수 있는 분야만을 포함할 경우

사회 합의 가능성이 높음

▪신고범 가 좁아 신고가 필요한 부

분이 신고 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이 있음

<2안>

좀더 넓게

규정

▪공익신고 상에 한 항감을 감

소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 신고

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공익신고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

되지 못해 보호분야와 비보호분야

의 혼란 가능성이 있음

<3안>

의로 규정

▪공익침해 행 모두를 포함하여 신

고활성화가 가능함

▪신고자 모두를 범 하게 보호할

수 있음

▪모든 부문이 신고 상이 됨으로써

일반 범죄신고 등과 구분이 모호해

질 가능성이 있음

<4안>

의로 규정

하고 통령

령으로 보완

▪공익신고 상에 한 항감 감소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 해 통령

령으로 정함으로써 보호에서 제외

되는 부분을 일 수 있음

▪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무엇

으로 할 것인가에 한 갈등 가능성

이 있음

<  3-4> 공 신고 상 안별 ․ 단  

앞에서 살펴본 공익신고 상범 설정 안의 장단 과,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제정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상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2안이 타당할 것이다.2안의 경우 행법상의 신고․포

상 보호조항이 많은 분야를 우선하여 포함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제도의 시

행 이후 제도의 시행효과에 한 평가와 더불어 사회 합의와 필요성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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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으로 그 상을 차 확 해 나가는 방안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이러한 방안은 일본이 공익통보자 보호법의 운 실태와 법률을 5년간 용해

본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에 반 하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 당  률

2006.4.1~2006.12.31. 2007.4.1~2008.3.31

수건수
사착수

건    수
치결과

건    수
수건수

사착수
건    수

치결과
건    수

노동기 법,노동안

생법 등 노동기

감독 신고 련법률

5213 4827 4199 4775 4325 3822

노동자 견사업의 정

운 확보 견

근로자의 근무조건

정비 등에 한 법률

78 77 77 76 75 75

식품 생법 7 7 5 58 58 36

고용보험법 93 93 82 33 32 31

후생연 보험법 30 23 14 25 26 20

건강보험법 30 23 14 25 26 20

건축기 법 2 2 1 22 22 11

사 독 지 공정

거래확보에 한 법률
14 14 1 14 14 0

개호보험법 20 20 12 13 13 10

폐기물처리 청소에

한 법률
7 7 4 13 13 7

직업안정법 4 3 3 10 9 9

기오염방지법 - - - 9 9 9

장애인자립지원법 - - - 9 9 5

<  3-5> 본  공 통보  보  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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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內閣府國民生活局 劃課,2008.

즉,일본이 2006년 4월 1일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시행한 이래,동년 말까지 총

5,572건이 수되어 이 5,158건이 조사되어 4,447건이 조치되었는바 신고가 많았

던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는 총 5,192건이 수되어 4,728건이 조사되었으며 이 4,122건이 조치되었는바,

신고 수가가 많았던 신고 상 법률은 아래의 <표 3-5>와 같다.

공익신고의 상을 정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따라서 공

익침해행 의 상분야를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행 유형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법률이나 규칙 반( 지규정의 반), 수의무 반 등 형사처벌,과태료,과

징 ,시정조치 등의 처벌의 상이 되는 행 로 한정함으로써 좀더 명확하게 신

고의 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 원회법상의

부패행 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의 공익침해행 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2. 공 신고 상   안

공익침해행 를 제보한 자를 보호하기 해서는 ‘공익침해행 ’가 무엇인지에

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라는 개념은 그 정확한 의미나 구분에 한 인식이 제 로 정립되어 있

지 않다.따라서 민간부문의 제보 는 신고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침해행 인

지에 한 분명한 정의가 우선 으로 요구되는 것이다.물론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는 그 상범 와 유형이 매우 범 하고 다양하다는 한 고려되어야 한다.

1) 안별 내용과 단

(1) 포   규

공익침해행 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존의 법률과는 별개의 새로운 입법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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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다고 할 때,일반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익침해행 를 포 으

로 정의하고 세부 인 사항은 경우에 따라 신축 으로 운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와 같은 ‘포 정의 규정’은 다양한 공익침해행 새롭게 등

장하는 공익침해행 에 해 일정하게 기 이 되는 큰 범주를 설정하고 구체 인

사례들에 한 법 용을 탄력 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그러나 동

시에 포 인 범주만 설정하고 구체 인 유형들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양

한 경우의 공익침해행 를 그때그때 해석해야 하는 과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을 갖는다.

(2) 포   규  해  사례

‘포 정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표 사례는 국과 캐나다를 들 수 있다.

1998년 제정된 국의 ‘공익제보법(PublicInterestDisclosureAct)’의 경우,공공

부문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포 인 범주로 나 고

이에 한 제보행 를 법한 보호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 범죄의 우려가 있는 행 ,법령 반행 반의 우려가 있는

행 ,부정행 의 발생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

-개인의 생명․건강․안 는 근무환경에 한 는 의 우려가 있

는 행

캐나다의 경우도 2001년의 공직자 공익신고 보호법(PublicServiceWhistleblowing

Act)에서 공공부문에 포 으로 용되는 공익침해행 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 어 정의하고 있다.

-법령 반행 ,공공 산 는 공공재산의 낭비,공공부문의 한 리부실

-공 보건 는 환경 안 에 험을 래하는 행 는 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

(3) 개별  열거규

공익침해행 에 한 ‘포 정의 규정’이 갖는 문제 을 고려할 때,공익침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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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유형들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구체 이고도 분명한 범주를 설정하는

‘개별 열거 규정’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개별 열거 규정’은 다양한 경

우의 공익침해행 를 상세하게 정의함으로써 공익침해행 가 발생했을 때의 법

용에 한 논란의 소지를 이고,법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그러나 법률상 정의되지 않은 유형의 공익침해행 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확산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침해행 의 유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번거로

움이 있다. 한 가장 크게는 법률이 개정되어 용될 때까지는 새로운 유형의 공

익침해행 에 한 제보자 신고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개별  열거 규  해 사례

공익침해행 에 한 ‘개별 열거 규정’을 용하는 표 사례는 일본의 ‘공

익통보자보호법’을 들 수 있다.일본의 경우 공익침해행 에 해당된다고 단되는

개별 법률상의 법행 를 일일이 나열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를 들어 형법,식

품 생법,증권거래법, 기오염방지법,폐기물의 처리 청소에 한 법률 등 총

416개(법 7개,정령 409개)의 법률 반행 를 열거하고 있다.

에서 살펴본 ‘포 정의 규정’과 ‘개별 열거 규정’방안의 장단 을 정리

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1안>

포 정의규정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

행 신고자에 한 탄력

처 가능

▪입법기술상의 용이성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한 법

안정성 해 가능성

▪불필요한 민원 빈발로 인한

업무지장을 래할 가능성

<2안>

개별 열거규정

▪공익침해행 의 구체

유형화 가능

▪법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행

신고자에 한 보호 곤란

▪개별 법령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한 추가 법령개정 부담 가

<  3-6> 공 신고 상  안별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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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신고 상   향

상시 인 법령개정의 부담,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행 에 한 용의 어려움,

국민권익 원회법상의 부패행 가 포 정의 규정인 등을 고려할 때,공익침

해행 를 열거하는 방식보다 포 으로 정의하여 구체 인 유형별 사례에 해

서는 탄력 으로 운 하는 방안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특히 포 정의 규정

에 따른 공익침해행 에 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 으로 뒷받침된다면,운 에 따

라 유형화된 공익침해행 가 안정 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 신고  격

1)   

일반 으로 공익침해행 의 신고는 공익 가치를 보호하기 하여 조직 내부

에서의 한 부정부패행 를 외부에 알리는 행 로 인식되고 있다.그러나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기본 목표가 ‘공익 가치’와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에 있

음을 고려할 때,신고자 격은 가능한 한 그 범 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해는 국내 개별법령에서의 공익침해행 의 신고자 격 규정을 통하

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공익침해행 신고와 련된 법령들을 살펴보면,거의

부분의 법령이 신고자 격을 “ 구든지”로 규정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고의 권

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13)더구나 행 국민권익 원회법은 부패행 의 신

고자를 ‘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의 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직자의 경우에는 부패행 신고의무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14).

13)특히,신고 보호보상 규정을 담고 있는 국내 64개 개별법령을 분석한 결과 각 법령 공히 “ 구

든지”에 해당하는 신고자 격여부 조항을 두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2>참조).

14)제55조(부패행 의 신고) 구든지 부패행 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제56

조(공직자의 부패행 신고의무)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 를 한 사

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 를 강요 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 ·감사원

는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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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익침해행 신고자 범 를 확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리 인 범 안

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를 들면,신고자 범 를 일반인으로까

지 지나치게 넓게 하면 보호보다는 신고에 이 갈 수 있으며 특히 보호조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

으며,더구나 신고 상을 개별 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 으로 규정하면서 신고

자 격까지 무한히 확 할 경우 행 개별법상의 신고․포상제도와의 계에서

법 용과 해석에 있어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러한 견해에 따

르면,신고자 격은 기본 으로 조직․단체의 내부자로 하되,실질 보호의 필

요성․ 법의식제고의 차원에서 공익침해행 를 알 수 있거나 감시하는 치에

있는 력업체의 종사자,계약자,시민사회단체 등의 이해 계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주  사례

한편 외국의 공익신고 련 제도의 경우,일반 으로 조직내부자(정부 민간

조직 포함)로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다음은 주요 외국의 공익신고 련 제도

의 신고자 격 범 를 정리한 것이다.

한편,공익침해행 를 단순히 조직내부의 한 부정부패행 로 한정하지 않

고,사회안 을 하거나 사회 인 큰 해를 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특히,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처럼 소비자 안

등에 한 련이 있는 분야에서는 력업체뿐만 아니라 고객 소비자들의

제보의 개연성이 크다.15)따라서 행 권익 법의 신고자 격 규정과 공익침해행

와 련된 국내 개별법령의 입법례를 고려해볼 때,특히 신고자의 권리부여 범

를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으로 하는 확 하는 방안이 합리 이라고 볼 수 있

다.

15)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공개토론회(2008.10.30)의 패 로 참석한 유한킴벌리의 서백 감사

는 제조업 유통의 경우 력업체,고객,소비자들의 제보가 많음을 지 하여 신고의 상을 넓

힐 필요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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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령  
연도

신  고  

     

특수직 
공 원

공
원

민간근
로

국 PublicInterestDisclosureAct 1998

경찰·보안·정보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공직자와 기업체 등의

근로자

× ○ ○ ×

남아 리카

공화국
ProtectedDisclosuresAct 2000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근로

자
○ ○ ○ ×

뉴질랜드 ProtectedDisclosuresAct 2000

공무원,군인·군무원,임시공

무원,재택근로자 등 모든 단

체의 근로자

○ ○ ○ ×

호주

퀸즈랜드주
WhistleblowersProtectionAct 1994

공무원

공무원+일반인
○ ○ × ○

미국
WhistleblowerProtection

Actof1989
1989

연방정부에 고용된 공무원(

직공무원 는 공무원 지원자)
○ ○

미국

샤베인-옥슬리 기업개 법

(Sarbanes-OxleyCorporate

ReformActof2002)

2002 공익신고자 × × ○ ×

미국

PrivateSectorWhistleblower

ProtectionStreamliningAct

of2007(안)

2007

근로자,도 업자 는 직능

조직 는 직능단체의 구성원

이나 직원

- - ○ -

캐나다
PublicServantsDisclosure

ProtectionAct

상원통과

정

공직자(공무원+공직유 단체

임직원)
○ ○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2006

사업장의 노동자(일반직 국가

공무원,재 소직원,국회직원,

자 원,일반직 지방공무원

포함)

○ ○ ○

<  3-7> 주  가  공 신고  보  신고  

3) 안 검

다음은 신고자 격여부에 한 세 가지 안으로 구분하여 장단 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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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ʻ공 침해행 를 지하고 는 든 사람(  포함)에게 허용ʼ

신고자 격을 ‘공익침해행 를 인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게 허

용’하는 방안은 먼 모든 공익침해행 신고자에 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특히 일반인이 기업 같은 거 조직이나 집단의 공익침해행 를 신고한

경우,일반 개개인보다 우월 인 치에 있는 조직이나 집단의 보복성 소송 등의

횡포로부터 일반인 신고자를 보호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한 신고자 격을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방안은 공익침해행 신고 보호보

상 등 제도 운 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 공익침해행 에 한

신고문화가 보다 빨리 정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사람에게 신고와 보호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래되는

행정비용의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신고건수의 폭주에 따른 조사 보호

기 의 업무량 증가와 이에 따른 담조직의 강화 등의 추가 인 행정조치가 요

구될 수 있다.한편 모든 사람에게 신고자 격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일반 고

발과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면에서 제도도입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으며 일반인

의 경우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 의 견해도 있다.

 <2안> ʻ 직·단체 등  피고용   해당사 ( 력업체·주주· 비  등)로 ʾ

제2안은 ‘조직·단체 등의 피고용자 이해당사자( 력업체·주주·소비자 등)로

확 ’하는 것으로,여기에는 민간부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 를 알 수

있는 치에 있는 계약자 등 이해 계자 등을 보호의 범 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다.일반 으로 공익신고제도가 조직 내부에서의 한 부정부패행 를 외부에

알리는 행 로 인식되어옴으로써 그 보호의 범 가 조직내의 근로자로 한정되었

다는 에서,제2안은 상당히 진 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공익침해행

의 신고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우월 지 에 있는 기업이나 집단의 보복성 소

송 등의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단 을 안고 있다.

 <3안> ʻ 직·단체 등  피고용 ( 견  시 근로  포함)에 한 ʼ

제3안은 ‘조직·단체 등의 피고용자( 견 임시 근로자 포함)에 한정’하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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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공익침해행 신고자 격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부분의 외국의 공익신

고자제도의 신고자 격과 유사하다.따라서 이 방안은 일반 으로 조직 내부에서

의 한 부정부패행 를 외부에 알리는 행 로서의 공익신고 제도로 리 인식

되고 있다는 에서 상 으로 제도화 가능성이 높은 장 이 있다.반면에 일반

인 신고자는 물론이거니와 공익침해행 를 알 수 있는 치에 있는 계약자 등 이

해 계자(Stakeholder)등의 보호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 을 안고 있다.

        단      

<1안>

모든 사람에게

허용

▪모든 공익침해행 신고자에 한

보호 가능

▪공익침해행 신고 보호보상 등

제도 운 의 활성화 기

▪신고건수의 폭주에 따른 행정비용

의 증가

▪조사 보호기 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담조직 강화 필요

▪일반 고발의 의미가 되어 취지가

흐려지며,일반인의 경우 보호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음

<2안>

피고용자

이해당사자 포함

▪민간부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

익침해행 를 알 수 있는 치에

있는 계약자 등 이해 계자 등의

보호 가능

▪공익침해행 신고자가 일반인인

경우 보복성 소송 등 일반인의 보

호 취약

<3안>

피고용자에 한정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신고 근

로자에 한 보호 가능

▪공익침해행 를 알 수 있는 치에 있

는 계약자 등 이해 계자(Stakeholder)

등의 보호에 취약함

<  3-8> 신고  격 안별 ․단  

4. 신고 수  처리

공익침해행 에 한 신고의 수 처리기 의 지정은 원활한 신고행 는 물

론 한 사후조치가 가능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여기서는 공익신

고 수 처리기 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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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 국민권익 원회법상 부패신고의 수기 은 국민권익 원회(일반국민)와

국민권익 원회 는 수사기 ･감사원(공무원)으로 되어 있다.즉,동법 제55조(부

패행 의 신고)는 구든지 부패행 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 신고의무)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 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

를 강요 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 ･감사원 는 원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 신고 수  처리

외국의 공익신고 수 처리기 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 신고 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기 을 두고 있으며,그 이외의 국가

들은 별도의 담기구를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1989)에 의한 신고 수 처리기 으로 특별조사청

(OSC),행정기 의 감사 ,기 장이 임명한 자 등을 두고 있다.캐나다는 감사

과 정부 원회 외에 각 기 의 감독기 ,재무 원회로 하여 신고 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은 신고의 차를 규정하여 놓고 있는데,사업장 내부(1차)→ 할 정

부기 (2차)→ 외제보(3차)의 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남아 리카

공화국도 국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은 당해 노무제공처,처분･권고권한을 가진 행정기 ,

피해의 확 방지를 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보도기 ,소비자단체 등)로 하여

신고 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아일랜드는 사용자,공공기 의

장, 계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뉴질랜드는 해당기 는 기 장(부기

장), 계당국,각료,옴부즈만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호주 퀸즈랜드주는

련기 의 장과 형사사법 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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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익신고 수 처리기 을 보면 국,일본,아일랜드,뉴질랜드,호

주 퀸즈랜드주 등 부분의 국가에서 사업장 내부나,당해 노무제공처,사용자,해

당기 는 기 장, 련기 의 장 등 해당기 을 신고 수처로 하고 있다.그리

고 국과 남아 리카 공화국의 내부신고 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3) 안  검   평가

공익신고의 수 처리기 의 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안을 도출할

수 있다.

○ 1안：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

-공익침해행 에 한 직 인 행정권한을 가진 공공기

○ 2안：조직․단체 등의 내부 신고

-공익침해행 가 이루어진 내부기 에 우선 신고토록 하는 방안

○ 3안：언론 등 외신고

-공익침해행 와 직 인 련은 없는 외부기 에 신고하는 방안

제1안은 조직․단체 등의 공익침해행 에 한 신고 수 처리기 을 당해

공익침해행 의 지도․감독․단속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 에 신고하도록 규정하

는 방안이다.이 방안을 용하게 되면 해당기 이 지도․감독․단속의 업무 역

과 일치한 처분권한을 이용하여 객 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문 인 단에 의하여 처리방법을 용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그러나 조직

내부에서 자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외부기 에 의하여 타

율 으로 처리되며,해당 공공기 이 자신의 업무에 한 외부의 침해행 로 인식

하거나 자신들의 한계를 지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제 로 처

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2안은 조직․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 를 미법계나 일본과 같이

1차 으로 해당 조직․단체 등에 신고하여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다.이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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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이론 으로 내부의 시정 차를 거침으로써 자율 인 자정노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익침해행 를 은폐하거나 신고자를 회유하여 2차 으로 해당 공공기

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내부에 먼 알

려짐으로써 공익신고자를 해치거나 하여 체 으로 공익신고를 축시킬 우려가

있다.

제3안은 조직․단체 등과 공공기 에 신고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조치결과

가 통보되지 않거나,공익침해행 가 긴박하여 공공기 등에 신고 차 등을 갖추

게 되면 이미 험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외 으

로 언론 등에 신고하는 방안이다.일본의 경우 피해의 확 방지를 해 필요하다

고 인정된 자(보도기 ,소비자단체 등)에 한 신고가 가능하며, 국에서도 3차

으로 외제보 단계를 두고 있다.이 방안을 용하게 되면 신고의 다원화가 가

능해진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공익신고를 언론기 등에 할 수 있도록 허용했

을 경우 외부 으로 이슈화 되어 문제의 핵심을 제 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

으며,외부제보로 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상의 비 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

다. 한 외 기 이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신고

      단    

<1안>

지도․감독

공공기

▪지도 감독기능과 련하여 업무

역과 일치 처분권한 소유

▪ 문 인 단에 의하여 처리 방법을

용할 수 있음

▪행정기 의 고유권한에 한 침해행

로 인식할 수 있음

<2안>

내부신고

▪이론 으로 내부의 시정 차를 거침

으로써 자율 인 자정노력이 가능

▪공익침해행 를 은폐하거나 신고자를

회유하는 부작용 우려

<3안>

외부신고

▪신고의 다원화가 가능함 ▪외부 으로 이슈화 되어 문제의 핵

심을 제 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신고자가 노출

되고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

<  3-9> 공 신고 수 ․ 처리  안별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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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상의 장단 을 정리하면 <표 3-9>과 같다.

이상의 안별 장단 을 종합해 볼 때,공익신고의 수 처리는 당해 공익침

해행 의 지도․감독․단속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다만 많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공익침해행 가 발생한 기 ․단

체․기업의 지도․감독기 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자가 이를 모를 경우 국민권익

원회에서 수하여 해당 기 으로 이첩하는 방안도 부가 으로 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한 증거인멸, 박한 험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NGO나 언론 등

에 제보하는 외부신고에 해서도 장기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신고 ( 실  포함)

공익신고가 개인의 이익이나 타인에 한 해의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는바,

이에 한 응으로서 신고자의 성실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신고의

방법과 더불어 신고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 수의 필요성 여부에 하여 검

토해 보고자 한다.

1) 

국민권익 원회법상 부패행 신고는 실명신고의 원칙과 증거제시의 의무를

수하도록 하고 있다.즉,국민권익 원회법 제58조(신고의 방법)는 부패행 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자의 인 사항과 신고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

서로써 하여야 하며(실명신고의 원칙),신고 상과 부패행 의 증거 등을 함께 제

시하도록 하고 있다(증거제시의 의무).그리고 신고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인

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신고자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지며 그 지 못할 경우 법의 보호에서 제

외된다.즉,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는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 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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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패행 신고자 는 조사기 이 부패행 가 있

었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나 신고내용이 허 라는 객 인 입증이 없는 경우

에는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공 신고 ( 실 )

외국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뉴질랜드,호주에서는 신의성실의 의무와 차에

따라 제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하여 국,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하여

사실이라는 합리 근거의 확보에 의한 믿음에 근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제8조는 공익통보자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 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의 공익제보법

제1조 43H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보된 정보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 으로 단하는 제보행 를

법한 제보행 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향

공익신고의 방법은 기명에 의한 실명신고와 공익침해행 증거를 제시하는 증

거제시의 원칙을 용할 필요가 있다.즉, 재의 국민권익 원회법과 마찬가지로

공익침해행 를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본인의 인 사항과 신고취지 이유

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공익침해행 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

도록 해야 한다.이 방법을 용하면 본인의 인 사항은 물론 공익침해행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함으로써 공익신고가 축될 우려가 있으나,폭로성 신고나,

부정한 목 으로 문제만 제기하는 무책임한 신고는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신고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명신고가 가능한 방문,우편,팩스,인터넷 홈페

이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추가로 구두․ 화 등의 방법으로 신

고하더라도 수기 에서 신고조서 등을 작성하여 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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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한 경우 구두 등으로 신고하고,추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이것은 사안이 긴 한 경우나 지리 여건이나 이동,신고수단

의 미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아울러 이

용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신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고자의 신

분이 들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목 의 신고가 나타날 수 있으며,추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따라서 허 신고나 익명신고의 경우 보호조치에

서 제외하는 등의 처방안을 마련해 놓고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리

고 신고 후 추후 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은 구두나 화신고시 수기간에서 신고

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면 되므로 불필요할 것이다.

신고자가 성실의무를 반했을 경우에는 보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신고자

가 신고의 내용이 허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나,보호 상에서 제외되는 조치만으로도 타 법률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신고의 동기가 공익보

다는 사익을 취하기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 으로 타

인의 정당한 이익 는 공공의 이익 침해를 지할 필요가 있다.한편으로 성실의

무를 수하지 않았거나 합리 믿음 없이 이루어진 공익신고를 보호하지 않으면,

의무 수에 부담을 느껴 신고 자체가 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 도 있으나 부

정한 신고나 사익을 도모하기 한 신고를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

을 필요가 있다.외국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국가가 공익신고의 신의성실의 의무

를 요구하고 있으며,일부 국가들은 경우 합리 근거에 의한 믿음에 근거하여 신

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을 참고할 수 있다.

6. 신고 수 ․ 처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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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 원회법에 의하면 부패행 의 신고를 수한 기 은 신고사항의 처리

를 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제59조 신고의 처리)할 수 있다.

즉, 원회는 수된 신고사항에 하여 신고자를 상 로 신고자의 인 사항,신

고의 경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신고내용에 한 자료요구

불가사항 여부에 한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고,신고사항의 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신고사항의 처리를 한 확인(동법 시행령 제55조)을 하게 되는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 사항

-신고의 경 ,취지 이유

-신고내용이 부패행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고자와 부패행 의 의 상자와의 계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 원회에 신고하기 에 수사기 등 다른 기 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

소·고발 는 진정 등을 하 는지의 여부

- 원회의 처리 조사기 의 감사·수사 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의 신분공

개 동의 여부

신고를 수한 기 은 수된 신고사항에 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

사원,수사기 는 해당 공공기 의 감독기 (해당 공공기 /조사기 )에 이첩

하여야 한다(법 제59조 신고의 처리).그리고 부패행 의 의 상자가 고 공직

자로서 부패 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한 수사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구체 인 이첩에 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에 규정

되어 있는바,사안별 이첩기 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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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사기

-그 밖에 감사원 는 수사기 에 이첩하는 것이 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공공기 의 감독기 (감독기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 )

-신고내용이 여러 기 과 련되는 경우에는 주 조사기 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음

-신고사항 이첩시 신고사항의 처리를 한 확인(동법 제55조제1항)사항과 신

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함(단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 사항을 제외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조사기 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하게 된다

(동법 시행령 제58조).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 인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그 보완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항에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

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동일한 사항에 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먼 수된 신고에

하여 조사기 의 감사·수사 는 조사가 진행 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

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

어 감사․수사 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부패행 의 신고사항이 이첩 는 종결처리의 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 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

당 공공기 에 송부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9조 공공기 에 송부하는 경우)

수된 신고사항에 해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고 공직자의 부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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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발을 받은 검찰은 수사결과를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때 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이거나 수사 인 사건과 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같

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동법 제59조).그리고 수사항을 조사기 이나 검찰에 고

발 등의 이첩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신고

사항을 조사기 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도 역시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한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 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해당 공공기 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원회에 통보하고, 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한

편 공공기 은 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하여 부패행 가 확인된 경우에

는 그 결과를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된 사안의 처리기간을 보면 원회는 수된 신고사항은 그 수일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고된 사안의 조사결과도 필요한 통보조치를 취해야 한다.즉,조사기 은 신고

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는 조사를 종결하고,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그리고 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동법 제60조)하여야 한다.이때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3조 이의신청).

국민권익 원회와 신고자는 조사가 종료된 사안에 하여 재조사 요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즉,국민권익 원회는 조사기 의 감사·수사

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하여 결정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2조 조사결과의 처리).이때 조사기 의 감

사·수사 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는 조사결

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도 조사사안에 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신고자는 국민권익 원회에

해 감사․수사 는 조사결과에 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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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받은 조사기 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원회에

통보하고, 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동

법 제60조)해야 한다.

2)  신고 수 ․ 처리 치

신고에 한 외국의 수․처리조치를 보면,미국은 특별조사청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기 에 이첩하여 처리하며,행정기 이 신고를 수한 경우에는 자

체처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공익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시정조치 강구취지나,통보 상

사실이 아닌 취지를 지체없이 공익통보자에 통보하여야 한다.공익통보를 받은 행

정기 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신고를 수받은 행정기 에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권한을 가진 기 에 이첩하여 처리한다.캐나다는 조사기

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편 국․아일랜드․뉴질랜드․호주의 퀸즈랜드주는 기 내부의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후속단계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을 따르

도록 하고 있다.

3)  향

공익신고의 수와 처리는 행 제도의 기본 인 틀을 용해도 큰 무리가 없

을 것으로 분석된다.먼 신고 수자는 신고내용을 수 장에 기록하도록 한다.

신고된 사안에 하여 수기 이 조사가능한 사안은 직 조사를 진행하며,조사

권한이 없거나 타 기 의 소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기 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

록 한다.이때 조사기 등에 조사개시 의무를 부여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

지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조사기 등은 신고자에게 조사개시 조사종료를 통

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신고된 사안을 검토하여 아래의 사항과 같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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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사행 를 종료하거나 조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허 신고,신고철회,인 사항 불명,보완요구 불응

-고도의 정책 인 사항,불복구제 차가 진행 인 사항

- 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계에 한 사항

-언론매체에 공개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

다만 조사불개시 는 종료의 통보시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사기 은 원활한 조사의 진행을 하여 신고자 신고사항에 해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필요시 자료 요구)하며,기타 수 사항에 한 필요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그리고 조사를 하여 련 자료나 련자 진술 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

고,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특히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피

조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신고자의 범죄행 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 등에 이첩하며,수사기 은

조사거부나 조사결과를 조사기 에 통보해야 한다.조사기 은 수사기 의 거부통

보나 결과통보 까지 조사를 지한다.그리고 수사결과는 조사기 이나 신고자

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7. 보 주체

공익침해행 신고자가 피신고기 으로부터 신분상 는 경제 , 신체 으로 불

이익이나 을 받을 경우, 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 에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먼 행 국민권익 원회법과 개별법에 규정

되어 있는 보호 상행 와 보호주체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의 보호주체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 로 보호주체규정에 한 안들의 장 과 단 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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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민 원  64 (신변보  등) 

첫째,국민권익 원회가 신고자 비 보장과 신변보호에 해 보호주체가 된다.

좀 더 구체 으로 신고자 비 보장은 원회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

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신변보호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원회

는 경찰청장, 할 지방경찰청장 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할 지방경찰청장 할 경찰서장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규정을 용한다.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도 보장되며 신변도 보호된

다.그리고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 상자의 인 사항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2) 개별  

개별법 상의 보호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세법｣시행령 제277조(포상방법)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이고,

보호주체는 세청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41호 제5호(비 의 보장)에서 보호 상행 는 신

고자 비 보장이고,보호주체는 주무 청(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수사기 (검찰,경찰)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률｣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보호

등),동 시행령 제27조(신변보호 등의 요청)에서 보호 상행 는 신변보호 등 필요

한 조치이며,보호주체는 정보수사기 의 장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신고 련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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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이다.

｢수산업 동조합법｣ 제181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이고,보호주체는 조합 는 조합선거 리 원회(구·시·군선거

리 원회 포함)이다.

｢일제강 하 반민족행 진상규명에 한 특별법｣제22조( 원 등의 보호)에서

보호 상행 는 신분 인사상 불이익이며,보호주체는 친일반민족행 진상규명

원회이다.

정치자 법 제53조(정치자 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

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각 선거 리 원회(읍․면․동 선거 리 원회 제

외) 는 수사기 (검찰,경찰)이다.

｢조달사업에 한 법률｣제10조(포상 의 지 )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조달청장이다.

｢주민소환에 한 법률｣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각 선거 리 원회(읍․면․동 선

거 리 원회 제외)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제15조의3(부정행 신고자의 보호 등),동

시행령 제15조(신고자 등에 한 징계 등의 감면)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증권선물 원회이다.

｢증권거래법｣제188조의6(불공정거래행 의 신고 등)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

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증권선물 원회이다.

｢공직선거법｣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

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각 선거 리 원회(읍․면․동 선거 리 원회 제

외) 는 수사기 (검찰,경찰)이다.

｢마약류 리에 한 법률｣시행령 제23조(신고․고발)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

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법무부장 이다.

｢선거범죄 신고포상 지 에 한 규칙｣제7조(익명 는 가명에 의한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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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법무부장 이다.

｢국가인권 원회법｣제55조(불이익 지와 지원)에서 보호 상행 는 신분 인

사상 불이익이며,보호주체는 국가인권 원회이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 보상에 한 규칙｣(경찰청 훈령)제3조(범죄신고자 등

에 한 신변안 조치),제4조(범죄신고자 등에 한 비 설 지 등)에서 보호

상행 는 신변안 조치 신고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경찰청장,지방경찰

청장 는 경찰서장이다.

｢부정․불량농약 비료신고자 보상규정｣(농 진흥청 훈령)제5조 (비 보장)에

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부정․불량 농약 비료신

고센터이다.

｢기획재정부 부패행 신고처리규정｣(기획재정부 훈령)제6조(비 보장),제7조(신

분보장)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자 비 보장,신분 는 경제 불이익이며,보

호주체는 기획재정부장 이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제8조(제보자 보호 등)에서 보호 상행 는 신고

자 비 보장,신원보호이며,보호주체는 법무부 감찰 이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 보상에 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제3조(범죄신고자

등에 한 신변안 조치),제4조(범죄신고자 등에 한 비 설 지 등)에서 보호

상행 는 신변안 조치,신고자 비 보장이며,보호주체는 해양경찰청장,지방해

양경찰청장 는 해양경찰서장이다.

국민권익 원회법과 개별법령을 분석한 결과, 체 으로 보호 상행 는 신고

자 비 보장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신변보호나 신분 인사·경제 불이

익이 소수 존재하고 있다.그리고 보호주체는 국민권익 원회법은 국민권익 원회

가 보호주체이나,개별법에서는 각 법률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서술한 개별법 상의 보호제도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 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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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  련 항 보 상행 보 주체

세법시행령 제277조(포상방법) 신고자 비 보장 세청장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41호
제5호(비 의 보장) 신고자 비 보장

주무 청(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수사기 (검찰,경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률

동 시행령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

상 보호 등),동 시

행령 제27조(신변보호

등의 요청)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
정보수사기 의 장

성매매 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고 련사항의

설 지)
신고자 비 보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포함)

수산업 동조합법
제181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비 보장

조합 는 조합선거 리

원회(구․시․군선거

리 원회 포함)

일제강 하 반민족행

진상규명에 한

특별법

제22조(원 등의 보호)
신분 인사상 불

이익

친일반민족행 진상규명

원회

정치자 법
제53조(정치자 범죄 신

고자의 보호 등)
신고자 비 보장

각 선거 리 원회(읍․

면․동 선거 리 원회 제

외) 는 수사기 (검찰,

경찰)

조달사업에 한 법률 제10조(포상 의 지 ) 신고자 비 보장 조달청장

주민소환에 한 법률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

죄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비 보장

각 선거 리 원회(읍․

면․동선거 리 원회제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한 법률

제15조의3(부정행 신고

자의 보호 등),동 시행

령 제15조(신고자 등에

한 징계 등의 감면)

신고자 비 보장 증권선물 원회

<  3-10> 개별  상  보 도



공 신고  보 도 도 안 연

- 94 -

  령  련 항 보 상행 보 주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6(불공정거래

행 의 신고 등)
신고자 비 보장 증권선물 원회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

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비 보장

각 선거 리 원회

(읍․면․동 선거 리

원회 제외) 는 수사기

(검찰,경찰)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고발) 신고자 비 보장 법무부장

선거범죄 신고포상

지 에 한 규칙

제7조(익명 는 가명에

의한 신청)
신고자 비 보장 법무부장

국가인권 원회
제55조(불이익 지와 지

원)

신분 인사상 불

이익
국가인권 원회

범죄신고자 등 보호

보상에 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3조(범죄신고자 등에

한 신변안 조치),제

4조(범죄신고자 등에

한 비 설 지 등)

신변안 조치

신고자 비 보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는 경찰서장

부정․불량농약

비료신고자 보상규정

(농 진흥청 훈령)

제5조(비 보장) 신고자 비 보장
부정․불량 농약 비료

신고센터

기획재정부 부패행

신고처리규정(기획재

정부 훈령)

제6조(비 보장),제7조

(신분보장)

신고자 비 보장,

신분 는 경제

불이익

기획재정부장

법무부 감찰규정 (법

무부 훈령)
제8조(제보자 보호 등)

신고자 비 보장,

신원보호
법무부장

범죄신고자 등 보호

보상에 한 규칙

(해양경찰청 훈령)

제3조(범죄신고자 등에

한 신변안 조치),제

4조(범죄신고자 등에

한 비 설 지 등)

신변안 조치,신고

자 비 보장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

찰청장 는 해양경찰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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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 주체

외국의 보호주체를 보면 미국은 특별조사청,인사업무 담당기 인 실 제도보호

원회이며, 국은 인사 원회,고용심 소(고용법원：심 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구제제도 시행)이다.그리고 캐나다는 정부 원회,아일랜드는 인권 원회 는

고용항소법원,인사 원회이며,뉴질랜드는 개인 인 이의신청,인사 원회이며,

호주 퀸즈랜드주는 노동 원회, 법원이다.

외국의 경우 법원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별도로 보호를

한 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 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3) 보 주체규  검   평가

보호주체규정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안은 국민권익 원회가 주 하여 담당하는 방안이다.이 안은 재 부패신고자

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 원회의 문성을 활용하고,보호기 의 통일

성을 유지한다는 장 이 있다. 한 조사기 과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그러

나 타 기 의 소 사항에 한 업무를 국민권익 원회에서 담당한다는 비 가능

성과 업무가 과 해 진다는 단 이 있다.

1안에 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통일성과 문성,조사기 과의 견제와 균형 측

면에서도 신고 수․처리기 과는 별도로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는 국민권익

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리고 신고 이후 불이익

에 한 보호의 경우 부패행 신고처럼 국민권익 원회가 맡는 이 안에 동의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부패행 신고처럼 신고자가 신분보장 등을 요구했을 경우

그 조사를 권익 에서 맡아서 한 후,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처벌 권한이 주어져야 보호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의 단 으로 제시된 “타 기 의 소 사항에 한 업무를 국민권익 원회

에서 담당한다는 비 가능성과 업무가 ”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 이 가능

하다.이 논리로 한다면 재 부패행 신고 역시 국민권익 원회가 타 기 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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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치 등에 해서 원상회복 등에 여할 수 없을 것이다.그리고 업무가 부분

역시 부패행 신고자 보호처리 실 을 보면,2002년 1월 시행 이후 2007년 상반

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신분보장 48건으로 연 10건이 되지 않는다는 에서 설령

공익침해행 신고자 보호까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그 게 가 되지

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안은 신고 수 처리기 에서 1차로 보호담당,국민권익 원회에서 2차로 보

호를 담당하는 방안이다.이 안은 신고 수 처리기 에서 조사기능을 담당할

경우 조사와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통일성 유지가 가능하고,조사기

의 조치가 부족할 경우 권익 를 통하는 층 구조로 보호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보호기 의 이 화로 인한 효율성 하와 혼란 가능성

이 있다.

2안에 해 신고자에 한 보호조치는 구체 인 처리권한이 있는 기 에서 담

당하는 것이 타당하고,후견 으로 권익 에서 신고자 보호를 한다면 법률안 취지

에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안은 신고 수․처리기 ,국민권익 원회,노동부(노동 원회)등 신고자의 선

택에 의해 보호를 담당하는 방안이다.이 안은 신고자가 편리하게 보호기 을 선

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문성이 떨어지고 기 사이에 책임을 회피할 우

려가 있다.

세 가지 안별 장·단 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3-11>와 같다.

보호주체규정에 한 입법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음에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성이나 문성, 조사기 과의 견제와 균

형 면에서 재 부패신고자 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 원회가 담당하

는 1안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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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 단    

<1안>

권익 가 담당하는

방안

▪ 재 부패신고자 보호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권익 의 문성 활용과

보호기 의 통일성 유지

▪조사기 과의 견제와 균형 가능

▪타 기 의 소 사항에 업무를 권

익 에서 담당한다는 비 가능

성과 업무과

<2안>

조사기 에서 1차,

권익 에서 2차로

담당

▪신고 수․처리기 에서 조사기능

을 담당할 경우 조사와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통일성 유지

가능

▪조사기 의 조치가 부족할 경우 권

익 를 통하는 층 구조로 보호

의 실익 확보

▪보호기 의 이 화로 인한 효율

성 하와 혼란 가능성

<3안>

조사기 ,권익 ,

노동부 선택하는

방안

▪신고자가 편리하게 보호기 을

선정할 수 있음

▪ 문성이 떨어지고,기 간 책임

을 회피할 우려

<  3-11> 보 주체 안별 ․ 단  

8.  처    보

1) 처  에 한 검  필

재 국내 개별법령상의 내용을 보면 공익침해행 신고자에 한 포상(보상)규

정은 부분 마련되어 있으나 신고자의 보호 사후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은 검토 상 법령 64개 20개에 불과하다.이마 도 주로 신분 신상 공개를

지하는 비 보장 보호에 한 것이 부분이다. 를 들어 직간 인 불이

익처분에 한 지를 명시한 개별법령은 ｢정치자 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증권거래법｣,｢공직선거법｣,｢국가인권 원회법｣이며 이 해고나

징계,감 과 같은 불이익처분의 구체 유형을 명시해놓은 법령은 ｢국가인권 원

회법｣(제55조 제1항)정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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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있어 부패행 에 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명시해 놓은 국민권익

원회법은 제64조 제1항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를 지하고 제62조에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근무조건상의 불이익 차별을 지하고 있다. 한 제65조

에서는 조자에 한 보호를,제66조에서는 책임의 감면을 규정해 놓고 있다.

국민권익 원회법에서의 신고자 보호를 한 내용을 기 으로 했을 때,공익침

해행 에 한 제보 신고를 행한 자는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

분,근무조건상의 차별,경제 ․행정 불이익 처분,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

신상공개,그리고 공익신고자 조자에 한 신체 을 당했을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의 개별법령 국민권익 원회법상의 불이익 처분 유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 한 포 이면서도 효과 인

보호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직간 불이익처분 지를 명시한 개별법령들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부

정행 를 포함해서 부분 형사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불이익 처분에 한 규정이 분명한 보복 해고 는 감 등 유형 보복

행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에 한 제보로 보호

를 확 시킬 경우,다양한 유형의 보복행 를 단하고 이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

기가 매우 어렵다. 한 형사처벌 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보나 신고로 인한 불

이익 처분의 경우 국민권익 원회의 시정조치 수 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

어진다는 문제도 지 될 수 있다.물론 행법상 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간 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으로 처벌이 확정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

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까지 확 하여 불이익 처분의 유형을 폭넓게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한 처벌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사 방 인 신고자 보호

방안 사후 구제 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보다 극 으로 공익신

고자를 보호하기 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 처분을 구체 으로 법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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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한 법 처벌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신고자에 한 포상뿐만 아니라

보호를 통한 공익신고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공익신고자에 한 집단따돌림과 조직 내 박,고의 불편 등

의 무형 괴롭힘이나 가족의 고통 등과 같은 형태의 보복을 보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미국의 경우 2007년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 합리화법(안)제

2조(내부신고자에 한 보복 는 차별 우에 한 보호)에서 용법에 의하여 내

부신고자에 한 보복,차별 우 는 ’비우호 인 행동‘에 해 신고자를 보호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때 ’비우호 인 행동‘이란 제1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듯

이 직간 으로 내부신고자나 가족에 해 취해진 는 이 가해진 여러 유

형의 보복 행 즉,해고나 업 평가,징계,임 삭감,직 해제, 직 좌천

등의 유형 인 행동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내부신고자의 고

용 조건 근무조건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한다.

국의 공익제보법에서도 개인의 신변과 안 이 을 받았을 경우뿐만 아니

라 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근무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도 보호의 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신 ,잠재 보복행 로부터의 보호

에 한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 에 한 보  검

해고나 징계,감 좌천 등 직 이고도 분명한 불이익 처분을 신고자가 당

했을 경우 국민권익 원회에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하면 국민권익 원회는

불이익 처분에 한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 해당 조

직이나 단체 등의 장에게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불이익 처분에 한 보호를 한 조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 어 볼 수

있다.

○ 신분보장 경제 ․행정 원상회복 방안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의 차별,괴롭힘, 박 등 지

-인․허가 등의 취소,계약해지 등 경제 ․행정 불이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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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비 보장 방안

-신고 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분 등이 피신고자․제3자에게 공

개 지

-신고자 비 보장의무 반자에 한 조사․징계 등 요청

-신변보호 조사․형사 차에서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 공익신고자의 인

사항 등 공개․보도 지

○ 신변보호조치 실시방안

-공익신고자,친족 는 동거인 등 조자를 포함하는 신변보호조치 실시

-조사․형사 차에서 공익신고자에 한 특별 보호조치 실시

그러나 공익침해행 의 주체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실제 신고자가 징계

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통상의 사법 차에 의한 구제를 받기까

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 차진행의 부담과 경제 비용 등을 개인이 모

두 부담해야 한다는 ,불이익 처분이나 여타 차별행 를 한 기업 등 조직에

한 형사 처벌 역시 실제 으로 처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는 등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는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한 신분보장조치를 신속하고도 직 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

다.16)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해서는 미국이나 국,호주,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명령 구제 규정’이나 ‘임시구제조치 규정’등을 참고해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미국, 국,호주,캐나다,아일랜드의 경우 법원의 최

종 결이 나기 까지의 기간 동안 행정 명령을 통해 부패행 신고자의 신분

상 불이익 조치에 해 우선 보호를 제공하는 ‘명령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한 국의 경우 신고자는 소송기간 종료시 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신분보장을

16)불이익 처분에 한 원상조치 등 사후의 법 구제 차가 갖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 문제는 이 보

고서에서 밝힌 김 수 변호사의 의견(「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입을 한 공개토론회 2008.10.30

토론자료 참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 하고 있는 부분이며 실제 공익신고의 부담과 어려움

을 가 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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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임시구제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남아공은 ‘배척조항 무효의

규정’을 두고 있다.특히 캐나다와 미국은 공익신고자에 한 불이익 처분에 한

입증책임을 사용자 는 고용기 이 부담 하고 있는데,이는 신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 구제 차를 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시간 , 어려움의 문제

를 덜어주는 효과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처 에 한 보  개 안

(1)  처   

불이익 처분에 한 보호가 실효성을 갖기 해서는 제도 보완이나 개선도

필요하지만,우선 으로 불이익 처분의 다양한 유형을 좀 더 포 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선무라 할 수 있다.즉,미국, 국,호주,남아공,캐나다의 경우

처럼 ‘정신 괴롭힘’을 불이익 처분으로 인정하는 등 보복행 의 개념을 확 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 행법상 동의없는 신분 신상공개를 수기 이나 조사기 소속 공직

자가 설할 경우 징계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간부문으로 공익신고

를 확 할 경우 추가 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즉,신고자가 소속

한 기 이나 단체,기업 등에서 신고자를 색출하여 공개하거나 신고자라 지목함으

로써 신분상,신변상 을 느끼는 경우를 포함,여타 직원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정신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도 불이익 처분의 직 인 유형으로 포함

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비정규직의 계약만료로 인한 재

계약시 이의 거부 등 책임의 소재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피신

고기 의 악의 행 에 한 보호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 도  개 안  

-명령 구제 규정의 도입

-임시구제조치(Interim relief)도입과 입증책임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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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했듯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한 신분보장조치를 신속하고도 직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명령

구제 규정이나 임시구제조치를 도입하여 권익 의 결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계속 근무나 한 방법에 의한 차별시정 등을 직 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의 고용심 소는 노동조합원자격 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해고,

조합승인을 하여 는 그에 반 하는 쟁의행 , 업양도나 정리해고 그리고 근

로시간에 한 근로자 표의 결정,안 과 보건,연 기 리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사건에 있어서,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심 소에서 그 사건

이 잠정 으로 부당해고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이 종국 으로 해결되

기 이 에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임시복직 는 재고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사

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이 종국 으로 해결될 때까지 임 액을 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시구제제도’라 한다.17)이러한 임시구제제도의

도입은 공익신고자가 소송 종결시까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실제 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에서 정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 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

복 등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신고와 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

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공익신고자에 한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행 는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의 상이 되는 불법행 로 볼 수 있으며,따라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행 를 행한 기업이나 조직을 상 로 실질 손해 정신

손해에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입증책임의 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볼 수 있다.

17)임시구제신청에 하여 임시구제명령을 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은 임시구제신청과 련된 소송의

내용이 조합원의 자격 조합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

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임시구제제도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신속성의 문제를 보

완할 수 있다는 에서 사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국가청렴 원

회 「신고자보호보상제도의 강화 방안」2006년 국가청렴 원회 용역보고서 pp.150-15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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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책 감  등 타 보 수단

1)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방법과 련하여 행법은 신분보장 등(법 제62조),신변

보호 등(법 제64조), 조자 보호(법 제65조)외에도 불이익 추정(법 제63조),책임

감면 등(법 제66조)을 규정하고 있다18).즉, 행법은 신고자가 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신

고와 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 행법은

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법상 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

의 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사례

외국의 련 법제도상의 보호수단을 살펴보면,먼 호주 퀸즈랜드주의 Whistleblower

ProtectionAct(1994)는 제39조 일반 한계 (1)에서 공익 제보를 행하는 자는

민사상,형사상 는 행정 차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책임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한 미국의 WhistleblowerProtectionAct(1989),캐나다의 PublicServiceWhistleblowingr

Act,미국의 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of2008등의 경우에는

입증책임 환 규정을 두고 있다19).

18)제63조(불이익 추정)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는 제3항에 따라 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련하

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하여 형을 감경 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 의 징계처분에 하여 이를 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단체 약 는 취업규칙 등의 련 규정에 불구

하고 직무상 비 수 의무를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9)미국의 WhistleblowerProtectionAct(1989)의 제1214조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한 조사 시정조치와

련하여 특별조사 이 제보행 가 제보자에게 취해진 는 취해질 인사조치에 기여 요인이었다는

을 입증한 경우 원회의 시정조치를 취하고,피제보기 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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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의 PublicInterestDisclosureAct(1998),호주 퀸즈랜드주 Whistleblower

ProtectionAct(1994),그리고 캐나다의 PublicServiceWhistleblowingrAct에서는

직무상 비 수의무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20).

3) 안  검

이처럼 공익침해행 에 하여 책임감면 규정,입증책임 환 규정,그리고 직

무상 비 수의무 면제의 규정을 두는 것은 공익신고의 경우 단순 범죄행 에

한 자수와는 구별되고,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한 정책 인 효과를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제도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한 불이익처분이나 차별행 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상이 되는 불법행 인바,공익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이나 차별행 를 행한 기업이

나 조직을 상 로 실질 손해 정신 손해에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실효 인 보호를 해서는 입증책임을 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21)

그러한 제보행 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인사조치가 취해졌으리라는 을 입증한 경우에는 원회의

시정조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캐나다의 PublicServiceWhistleblowingrAct의 경우 제19

조 (1)징계의 지,(3)반박 가능한 추정에서는 본 조항에 반하여,피용자가 무 에게 제9조 (1)

항에 의거하여 제보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피용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는 자는 해당 피용

자가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그 피용자에게 부당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단,이는 그

지 않음을 증명하는 결정 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만 용된다.그리고 미국의 개별보호법인

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of2008 S̀ec.40.̀(b)(2)(B)에서는 입증책임과 련하

여 고용주가 제보행 가 없이도 동일한 불이익 인사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등의

련 규정을 두고 있다.

20) 국의 PublicInterestDisclosureAct(1998)제1조 보호 상 부패행 제보 43J(비 보장에 한

계약상의 의무)(1)피용자로 하여 보호 상 부패행 제보를 지시키려는 취지의 계약상의 모

든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2)본 조항은 피용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용

된다(피용자 계약체결 여부에 계없음).여기에는 본 법에 의거한 소송이나,계약 반에 한 소송

개시 는 소송 계속을 제지하는 계약도 포함된다.호주 퀸즈랜드주 WhistleblowerProtection

Act(1994)제39조 일반 한계 (1)공익 제보를 행하는 자는 민사상,형사상 는 행정 차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 항의 일반성과 무 하게 (b)본 법,선서,법 원칙 는 행에 의하

여 제보된 정보의 비 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해당인은 (i)제보를 함으로써 본 법,선

서,법 원칙 는 행을 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ii)제보한 사실로 인하여 징계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캐나다의 PublicServiceWhistleblowingrAct제9조 (3)선서의 미 배,상기 (1)

항에 의거,피용자가 무 에게 하는 제보가 합리 인 단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보자가 과거에 직장에 한 충성이나 비 보장 등과 련하여 행한 선서

에 배되지 않는다. 한 (4)항을 제로 의무의 불이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21)참고로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에 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제46조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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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책임감면 등 기타 보호수단의 입법화 방향은 행 국민권익 원회법과

같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그 신고자에 하

여 형을 감경 는 면제하는 책임감면’규정,‘공익침해행 신고 후에 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입증책임의 환 규정,‘신고를

한 경우 다른 법령,단체 약,취업규칙 는 문직업윤리강령 등의 련 규정에

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 수의무를 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직무상 비

수의무 면제 규정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향

  - 책 감  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그 신고자에

하여 형을 감경 는 면제

  - 책   규

공익침해행 신고 후에 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

상회복 등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 직 상 비  수   규

신고를 한 경우 다른 법령,단체 약,취업규칙 는 문직업윤리강령 등의

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 수의무를 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상)① 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

람에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다만,차별행 를 한 자가 고의 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 법의 규정을 반한 행 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 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 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

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

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

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①이 법률과 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 가 있었다는 사

실은 차별행 를 당하 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 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은 차별행 를 당하 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 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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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 상 도 도 안

1) 해 상 도  도

공익침해행 신고에 하여 피신고자나 기 이 신고자에 해 물질 ․비물질

손해를 주었을 경우,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를 검토

해보고자 한다.

(1) 

행 국민권익 원회법상 부패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신고자에 한 해행

를 했을 경우 보호하기 한 조치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다.하나는 법 제62조

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로서 부패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경제 ·행정 불이익을 당한 경우 원상회복과 징계의 보류

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다른 하나는 법 제90조 제91조의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원회 조치요구의 미이행자나 불이익 조치자에 해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 상태로의 원상회복에 주

안 을 두고 있어 신고자가 입은 신분상의 피해를 비롯하여 행정 ･재정 ,정신

피해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행 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이유로 하여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불이익 행 를 받을 수 있다.즉,조직의

해행 로 인하여 임 의 멸실,신고자의 육체 ㆍ정신 손해로 인한 치료비,

불이익 처분에 한 원상회복과 련된 소송비용, 출 등으로 인한 이사비용,

정신 피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이에

한 배상을 통하여 원상회복을 넘어선 치유조치가 필요하다.

(2)  해 상 도

미국 국,캐나다,호주 등은 피해의 범 를 범 하게 인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한 소송의 제기도 허용하고 있다.즉,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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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호주는 불이익을 당한 부패행 신고자에 하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

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특히 호주의 경우는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

가 보복에 의하여 정신 ․심리 건강의 침해나 경력상으로 입은 피해에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의 공익제보법은 불이익이나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에 한 보상조치

로서,고용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하여 보상 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때 근로자가 받게 되는 배상의 범 는 직 인 손해,사용자의 작

는 고의의 부작 로 인하여 발생한 간 손해,사용자의 작 는 부작 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 되는 이익의 상실분 소송비용 등이 포함

된다.

호주 퀸즈랜드주는 보복 지에 한 구체 이고 세부 인 규정,보복으로부터

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행정행 ,그리고 명령 구제를 통한 신

분상의 불이익 조치에 한 이의제기와 손해배상을 포함한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

도록 구제 차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그리고 손해에 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도 안 

공공기 ․단체․기업 등이 신고자에게 신분상 는 경제 ․행정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받은 피해의 원상회복 보호 차원에서 손해배상의 책

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그러나 민법에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손

해배상 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단된다.이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과 제751조의 재산 이외의 정신 손해에 한 배상 규정이 있는바,

이 규정을 용하면 될 것이다.다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한 법률’제15조의 3

제4항과 같은 ‘행 자와 소속기업의 연 책임’규정을 둘 필요성은 있다.

2) 징  해 상 도

징벌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는 과실에 의한 법행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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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의식 으로 하게 침해하는 경우,가해자를 징벌

하고 유사한 불법행 의 재발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해

자에게는 보배상(명목 손해배상)외에 징벌 으로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징벌 손해배상제도는 첫째,가해자의 법행 로 입은 손실을 피해자에게

보,둘째,본보기로 가해자 처벌,셋째,고의의 법행 자와 과실의 법행 자

구별,넷째,법 수 억제기능의 에서 그 기능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1) 

국내에는 징벌 손해배상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비슷한 법률 근거

로 방 사업법 제58조의 부당이득 환수 조항이 있다.즉,동조항은 ‘방 사업청장

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문연구기 는 일반연구기 이 허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 과 부당이득 에 상당하는 가산 을 환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놓고 있다.

(2)  례

미국의 부정주장법(FalseClaimsAct,1986)은 허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미국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 액에 5천달러-1만달러의 민사벌 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보복행 를 가한 자에게는 2배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루이지애나,메사추세츠,네 래스카,워싱턴 주가

징벌 손해배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징벌 손해배상에 한 각 주의

제도 통일을 하여 미국의 모범징벌 손해배상법(ModelPunitiveDamages,

1996)을 제정하 다.

(3) 도 안 

징벌 손해배상제도는 사회 이익과 고통을 받는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

하고 고통을 받는 자에 한 보상과 더불어 가해자 처벌의 의미가 있다.그러나

미국에서도 타당성에 한 비 이 제기되고 있으며,민사책임에 형벌 성격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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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문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더구나

공익침해행 는 방 사업법상의 ‘부당이득’과는 달리 개인간의 행 라는 특성이

있다.

그 이외에도 손해배상의 배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미국의

경우 높은 배율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타당성에 한 비 이 제기되고 있다.더

군다나 손해액의 기 설정도 매우 어렵다.특히 정신 피해의 경우 손해액을 산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 한 손해의 입증책임을 구에게 할 것인

가,이 처벌의 논란,민사책임에 형법 성격의 징벌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문

제가 있다.

따라서 단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징벌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처벌조항에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11. 해 도

1) 과 필

행 국민권익 원회법에서는 사 분쟁해결을 한 화해제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그 지만 공익침해행 와 련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의 분쟁은

부분 해고나 직장 내 근무조건의 차별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을 고려할 때 조정 재제도의 사례를 근로기 법과 노동 계법상의 조정

재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 원회법｣제16조 제3항(화해의 권고 등)을 보면,｢근로기 법｣규정에 따

른 정․명령 는 결정이 있기 까지 계 당사자의 신청 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한다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다.즉,노동 원

회는 ｢근로기 법｣제33조(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조항에 하여 화해의 권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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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 노동분쟁의 당사자는 행법상 노동 원회의 조정 신에 사 조정 차

를 진행할 수 있다.｢노동조합 노동 계 조정법｣제47조 제48조에서는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 조정이 가능하고 분쟁이 자주 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 노동 계 조정법｣제52조 1항 한 사

조정 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 조정 차에 한 규정

과는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 공 조정 차가 진행 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 조정인을 선임하여 사 조정 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 으로 공익신고자에 한 불이익 처분이 부당해고나 징계와 같이 직

인 노동분쟁의 여지가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실제로 보이지 않

는 차별 집단따돌림 형태의 불이익 처분도 상당하다는 ,부당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형사처벌의 상이 되며 사후 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해도 원상

회복 후 근무환경에 있어 사실상의 불이익 처분이 여 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

특히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에 한 신고자의 경우 해고 내지 징계사유가 투명

하게 제시되기 어렵다는 , 행 ｢노동 원회법｣이나 노동 계법상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 에 한 구제신청도 사법 단에 하기 때문에 소송상의 지연,비

용의 증가,비공개 처리를 통해 직장존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고자에게 유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등(국가청렴 원회,2006：95-103)을 고려할 때 특히,민

간부문의 공익침해행 에 한 실질 인 신고자 보호와 련해서 사후 구제방

안뿐만 아니라 사 재 는 화해제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아직까지 공공부문에서도 부패행 에 한 내부신고자 련,사 화해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을 상기할 때,비록 부당해고 등 직 인 노동분

쟁의 사 분쟁해결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의 사 분쟁해결제도인 '알선조정

재 원회(Advisory,ConciliationArbitrationService;ACAS)‘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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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AS 도

국의 경우 ‘알선조정 재 원회(Advisory,Conciliation Arbitration Service:

ACAS)’를 통해 사용자의 공익침해행 를 신고한 신고자에 해 노사 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처분의 사 해결 차를 두고 있다.ACAS는 1976년 1월 1일에

설립된 당사자의 동의를 제로 개입하는 임의 조정 재기구이며 이익분쟁과 권

리분쟁을 구별하지 않고 분쟁의 주체별로 개별 분쟁과 집단 분쟁으로 구분하

되,조정이나 재의 상에 있어 개별 분쟁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구이다.

개별 분쟁의 경우 주로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조정과 재의 성

공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ACAS가 신고자 피신고자를 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서비스의 극성을 심으로 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ACAS의 높은 성공률은 상당히 효과 인 사 분쟁해결제도임을 보

여주고 있다22).

1999/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ACAS조정을 통한 해결 11 67 90 149 166 277 345

제소철회 15 59 100 132 198 218 337

청취 성공 1 11 18 27 20 45 86

청취 실패 7 26 49 74 89 111 178

청취 기각 0 4 10 9 16 12 19

기타 처리 1 4 14 16 23 33 50

총처리 사건 35 171 281 407 512 696 1015

<  3-12> 고용심 에  사건  처리 결과

22)자료：ACASAnnualReportandAccount. 국의 개별 노사분쟁 조정의 단계는 사건 수- 기

화 -개인 계 형성-공정,비 조정역할 설명-노사분쟁 사실확인- 실 ,바람직한 책

필요성 설득-노사간의 간격 좁힘-주기 -타결 근- 보상-고용심 소에 해결,미해

결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ACAS는 이러한 차의 반 인 과정을 담당한다.(국가청렴 원회,

2006.앞의 책 p.7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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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도 도  검

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분쟁에 있어 사 조정

재제도는 사후의 권리구제의 차를 거치는 것보다 상 으로 비용이 감되

며 분쟁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속기 등의 불이익 처분에 한 원회의 원상회복조치 결정 등이

있기 까지 계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

하는 차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그러나 동시에 국의

ACAS제도 한 노사간 분쟁의 사 해결제도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

고자를 보호하는데 보다 합한 사 갈등해결 차로서의 화해제도의 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12. 사처  등 각  칙

1) 쟁   개 안

먼 신고자의 성실의무 반의 죄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 이 있다.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오히려 공익신고를 축시킬 우려가 있다.신고자의 허

신고는 형법상 무고나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신

고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실체 진실이 감추어지고 오히려 왜곡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기 보다는 공익신고자의 의무조항으로 신고자

의 성실의무는 충분히 담보된다고 단된다.

둘째,인 사항 공개 등 지 반의 죄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 이 있다.

실제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은 이후보다는 그 에 신분 비 보장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기 인 사항의 공개에 해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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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

먼 각 조문의 형벌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 처벌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인 사항 비공개의 실익을 확보하기 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재의 국민권익 원회법도 동일한 방향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3.  식 검

재 국민권익 원회법상의 부패행 신고 보호 이외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을 한 합리 인 법 제정 형식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안을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행 상 ｢ 민 원 ｣에 공 침해행 를 포함하는 안(1안)

(1) 

재 국민권익 원회법의 부패개념에 공익침해행 를 포함하는 방안과 개념 정

의에서 부패의 개념 이외에 공익침해행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2) 타당  검

다수 국가에서 보호 상에 포함하고 있는 공익침해행 를 국민권익 원회법

체계 하에서 포함하는 것은 기술상으로 가능하다.공익침해행 를 국민권익 원회

법상 부패행 에 포함시킬 경우 구체 인 포함분야 계법령의 범 는 공익신

고의 상이나 개념 분야로 통일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 를 국민권익 원회법상 부패행 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공익침해

행 를 부패행 개념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공익침해행 정의규정

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부패행 와는 별도로 국민권익 원회법 제2조에 공익침

해행 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다.공익침해행 신고 수․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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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 에 한 지도․감독․단속권을 가진 해당 공공기 에서 담당하고,보

호만 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하나의 법을 가지고 부패행 와 공익신고를 포 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련 조항을 국민권익 원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입이 용이하

다. 한 국민권익 원회에서 통일 인 보호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이 안에 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국민권익 원회가 청렴 를 통폐

합하여 신설되었다는 을 고려할 때,기존 청렴 에서는 부패행 로만 국한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지만,“기존 여러 기 으로 나뉘어져 국민에게 혼란과 불

편을 래했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

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국민권익 원회

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의 범 를 기존 부패행 에서 공익침해행 까지 확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따라서 입법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해서 1안

국민권익 원회법에 공익침해행 를 포함하는 방안이 실 으로 타당하지 않을

까 싶다.물론 궁극 으로 미국처럼 일반법 형태로의 도입이 되어야 하겠지만,신

고,처리 보호 련 명확한 주무부서가 제되어야 할 것이다(이지문,2008:86).

(3) 한계  고려사항

신고자에 한 보상․포상의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보호조치가 가능하나,

기존 부패행 와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그리고 공익침해행 는 주로 민간

부문에 해당하게 되는데,이 경우 보복행 자(민간기업)에 한 제재수단이 기존

조치와는 별도의 체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 심으로 정의된 기존의 부패행 와는 이질 이라는 비 가

능성이 있으며,국민권익 원회에 부패신고와 공익침해행 신고가 증가할 경우

처리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 될 수 있다. 한 권익 법에 공익침해행 에 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법의 기본 인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즉 기존의 부패

개념과의 차이,공무원의 부패행 를 상으로 하던 법률에서 필연 으로 민간부

분의 공익침해행 가 상인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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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권익 법에서 도입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단된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한다면 별도의 장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공 신고 보 련 본 (통합 ) 안(2안)

(1)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한 기본법(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 법행 를 포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운

해 온 미법계 국가와 같이 이미 공직부패 신고자 심의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 원회법상의 부패행 신고자 보호규정과 공익침해행 신고자 보

호제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기본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2) 례

국의 공익제보법과 뉴질랜드의 제보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3) 평가

재의 권익 법상의 조항을 발췌하여 새로운 법에 포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 정착단계에 있는 권익 법상의 부패개념이나 각종 조치에 해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3) (특별 ) 태로 하는 안(3안)

(1) 

기업의 융비리가 잇따르자 내부공익신고자의 필요성 문제가 지속 으로 제

기되어 왔으며,노동 계법 역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따라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어느 한 부문 는 양 부문에 용

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처음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운 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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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공직부패 신고자 심의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

는 국민권익 원회법이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어 부패행 와 공익침해행 를 포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즉 2안처럼 기본

법으로의 제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 에서 국민권익 원회법과는 별도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공익침해행 신고자는 공익침해행 신고자 보호에 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부패행 신고자는 국민권익 원회법에 의해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 하는 이원화

된 법체계 도입 안이다.

(2) 례

미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 합리화법(안)등이 있다.

(3) 평가

기본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법률 도입이 가

능하다.특히 민간부문이 주가 되는 법체계가 될 것인바,공공부문이 주가 되는

권익 법에 포함시킬 경우의 비 을 피할 수 있다.그리고 기본법으로서 기존 법

의 내용을 발췌하는 번거로움이나,정착단계에 있는 부패신고의 틀을 침해하지 않

을 수 있다.

단 일반법으로 도입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 기존 법상의 부패개념과 공익침해행 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둘

째,신고 상에 한 개념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셋째,부패행 를 제

외한 모든 공익침해행 를 포함한다.넷째,법상으로 구분은 가능하나,부패행 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 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다섯째,공익침해행 에

는 공무원에 의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민간부문에만 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부패행 를 제외한 모든 공익침해행 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안에 해 기본법으로 제정하기에는 이미 부패행 부분이 정착되었기 때문

에 민간부분의 공익침해행 를 별도의 일반법으로 제정하고,그에 따른 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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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규정을 두어 국민권익 원회와의 연계를 활성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김성천,2008:75).

이 안에 해 다음과 같은 의견도 제시되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래 국가

청렴 원회,국민고충처리 원회 행정심 원회가 통합되고, 원회가 국무총

리소속 원회로 면 후퇴한 실에서 공직부패 신고자 심의 행법과 공익신

고자제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기본법 형태로 제정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할 것

으로 단된다.원칙 으로는 독립 인 부패방지기구의 보장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에 한 기본법 형식의 제정이 타당하나,결국

재로서는 불가피하게도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법 형태로 공익제보자 신고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제도의 통일성과 일 성,신고자에 한 보호의 실효성 등을 그

나마 효과 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김 수,2008:80).

4) 각 개별 률에 민 원  보 규  용 안(4안)

(1) 

개인의 생명과 안 보호,소비자 보호,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 필요한 분야의

개별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련 조항을 두는 입법 형태이다.

공익침해행 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해서 국민권익 원

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조항을 반 토록 함으로써 공익침해행 에 한 감독·

단속권 신고제도를 운 하고 있는 개별기 에서 신고를 수하고 신고자를 보

호토록 조치하는 방안이다.

(2) 례

미국의 기업개 법(CorporateandCriminalFraudAccountabilityActof2002),

소비자제품안 증진법(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of2008), 기

정화법(TheCleanAirActof1977)등 개별 법률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근

로자 보호 규정 환경보호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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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개별 법률에서 개별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 운 이 가능하다.그러나 개

별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법률 사이에 통일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개별

주체들이 법률을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논해야 하는데,개별 주체들과 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가지 안별 장·단 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리) 단    

<1안>

권익 법에

공익침해행

포함

▪하나의 법으로 부패행 와 공익

신고를 포 하여 통일성 유지

▪공공기 심으로 정의된 기존의 부

패행 와는 이질 이라는 비 과 법

의 기본 인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

있음

▪ 원회에 부패신고와 공익침해행

신고가 증가할 경우 업무처리에 따른

부담 가

<2안>

기본법

(통합법)

제정

▪기본법을 통해 공익신고 반을

일 성 있게 리

▪ 재의 권익 법상의 조항을 발췌하

여 새로운 법률 속에 포함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정착단계에 있는 권익 법상의 부패

개념이나 각종 조치에 한 혼란 발

생 우려

<3안>

일반법

(특별법)

형태로 제정

▪ 행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상태

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법

률 도입 가능

▪ 행 권익 법상의 부패행 와 명확

한 구분 필요

▪ 련 조항이 권익 법과 동소이할

경우 일반법 제정 필요성 하

<4안>

개별법률에

권익 법 용

▪개별법에서 개별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 운 가능

▪개별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고,

법률 간 통일성이 유지되지 못한 다

면 혼란과 형평성 문제 발생

<  3-13>  식 안별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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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형식에 한 입법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에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 으로 고려해볼 때,법

제정 형식은 일반법(특별법)형태로 제정하는 3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법률 명칭으로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다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공익신고자’는 국민의 신고의무를

제로 한 듯한 느낌이 있으며,아울러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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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사회는 국가경쟁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부패행 를 통제하기

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왔다.그 표 인 사례가 2001년 (구)부패방지법을 제정

하고 그 후 두 번의 개정을 통하여 부패행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체화하고 강화

한 것이다.부패행 신고자 보호제도는 고도의 은 성과 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패를 시스템 내외부에서 감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부패행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궁극 으로는 정부신뢰를 제고하고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며, 산 감 효과 등을 가져와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 되고 있다.

그러나 재의 국민권익 원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련하여 한계를 가

지고 있다.즉,신고의 상이 공공부문의 부패로 한정되어 있어,국민생활에 막

한 향을 주는 공공의 안 ․건강․환경 등 민간부문에 해서는 보호조치를 하

지 못한다거나,신고자의 신분보장에 한 법규정이 강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보호

시 한 하지 못하여 실질 인 보호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이에 따

라 신고와 보호의 상을 공공부문의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까지 확 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 히 제기되었으나 입법화

되지는 못하 다.

이제 사회안 과 국가경쟁력 확보,공공기 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미국을 비롯하여 국,

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 부분의 선진국들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 나 부정행 도 신고의 상으로 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특히,

개별법 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발 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개별법의 한계를 지 하면서 일반법 형식으로 새로운 공

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큰 시사 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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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한 이론 검토와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주요 쟁 별로 비교분석한 후,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토 로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을 쟁 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익신고의 상이다.공익신고의 상이란 공익침해행 가 되는 행 는

분야를 말한다.즉,국민권익 원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패행 를 제외한 사항

국민의 건강과 안 ,생명과 신체의 보호,소비자 이익의 보호,환경의 보 ,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들 요소 공익신고 상범 설정

안의 장단 과,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제정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선 으로는

공공의 보건․안 ․건강에 한 사항,환경의 보 안 에 한 사항,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한 사항 그리고 이들 행 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

인하는 행 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제도의 시행 이후 제도의 시행효과에

한 평가와 더불어 사회 합의와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으로 그 상을 차

확 해 나가는 방안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공익신고 상의 조문화 방안이다.공익침해행 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존

의 법률과는 별개의 새로운 입법형식을 도입한다고 할 때,공익침해행 를 포

으로 정의하는 ‘포 정의 규정’과 공익침해행 의 다양한 유형들을 일일이 열

거함으로써 구체 이고도 분명한 범주를 설정하는 ‘개별 열거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이 상시 인 법령개정의 부담,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행 에 한

용의 어려움,국민권익 원회법상의 부패행 가 포 정의 규정인 등을 고려

할 때,공익침해행 를 열거하는 방식보다 포 으로 정의하여 구체 인 유형별

사례에 해서는 탄력 으로 운 하는 방안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셋째,신고자 격 부분이다.일반 으로 공익침해 행 의 신고는 공익 가치

를 보호하기 하여 조직 내부에서의 한 부정부패행 를 외부에 알리는 행

로 인식되고 있다.특히,공익침해행 신고자 범 를 확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

리 인 범 안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있다.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제

도의 기본 목표가 ‘공익 가치’와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에 있음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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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신고자 격은 가능한 한 그 범 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공익신고의 수 처리는 당해 공익침해행 의 지도․감독․단속의 권

한을 가진 공공기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다만 공익침해행 가 발생한

기 ․단체․기업의 지도․감독기 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자가 이를 모를 경우 권

익 등에서 수하여 해당 기 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보완 으로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증거인멸, 박한 험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NGO나 언론

등에 제보하는 외부신고에 해서도 장기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공익신고는 기명에 의한 실명신고와 공익침해행 증거를 제시하는 증

거제시의 원칙을 용할 필요가 있다.즉, 재의 국민권익 원회법과 마찬가지로

공익침해행 를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본인의 인 사항과 신고취지 이유

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공익침해행 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

도록 해야 한다.신고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명신고가 가능한 방문,우편,팩

스,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추가로 구두․ 화 등

의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수기 에서 신고조서 등을 작성하여 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한 긴 한 경우 구두 등으로 신고하고,추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이 경우,허 신고나 익명신고의 경우 보호조

치에서 제외하는 등의 처방안을 마련해 놓고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성실의무를 반했을 경우에는 보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공익신고의 수와 처리는 행 제도의 기본 인 틀을 용해도 큰 무

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먼 신고 수자는 신고내용을 수 장에 기록하도

록 한다.신고된 사안에 하여 수기 이 조사가능한 사안은 직 조사를 진행

하며,조사권한이 없거나 타 기 의 소 사항일 경우 해당기 으로 이첩하여 처리

하도록 한다.이때 조사기 등에 조사개시 의무를 부여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것

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조사기 등은 신고자에게 조사개시 조사종료

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신고자 조자에 한 보호주체는 통일성이나 문성,조사기 과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재 부패신고자 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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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당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여덟째,불이익 처분의 유형 보호방법이다.기본 으로 불이익 처분의 유형

은 폭넓게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서는 공익신고자에 한 집단따돌림과 조직 내 박,고의 불편 등의 무형 괴

롭힘이나 가족의 고통 등과 같은 형태의 보복을 보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아울러 불이익 처분에 한 보호를 해서는 크게 신분보장 경제 ․행

정 원상회복,신고자 비 보장,신변보호조치 등의 방안을 용할 수 있다.그러

나 공익침해행 의 주체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실제 앞서 언 한 방안들

에 의해 구제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이나 국,

호주,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명령 구제 규정’이나 ‘임시구제조치

규정’등을 참고해 도입하는 방안을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책임감면 등 기타 보호수단이다.공익침해행 에 하여 책임감면 규정,

입증책임 환 규정,그리고 직무상 비 수의무 면제의 규정을 두는 것은 공익

신고의 경우 단순 범죄행 에 한 자수와는 구별되고,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한 정책 인 효과를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제도 장치로 볼 수 있다.동시에

공익신고자에 한 불이익처분이나 차별행 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상이 되

는 불법행 인바,공익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이나 차별행 를 행한 기업이나 조직을

상 로 실질 손해 정신 손해에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실효 인

보호를 해서는 입증책임을 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째,손해배상 제도 도입방안이다.공공기 ․단체․기업 등이 신고자에게 신

분상 는 경제 ․행정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받은 피해의 원상회

복 보호 차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그러나 민법에 손

해배상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열한째,화해제도이다. 국의 ACAS제도를 통해 볼 때,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분쟁에 있어 사 조정 재제도는 사후의 권리구제의 차를 거치는 것보

다 상 으로 비용이 감되며 분쟁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도 효과 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소속기 등의 불이익 처분에 한 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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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조치 결정 등이 있기 까지 계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화해를 권

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차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열둘째,형사처벌 등 각종 벌칙 규정이다.신고자의 성실의무 반의 죄에 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오히려 공익신고를 축시킬 우려가 있다.따라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기 보다는 공익신고자의 의무조항으로 신고자의 성실의무는

충분히 담보된다고 단된다.인 사항 공개 등 지 반의 죄와 련,실제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은 이후보다는 그 에 신분 비 보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기 인 사항의 공개에 해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은 각 조문의 형벌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 처벌조항을 규

정해야 한다는 것과 인 사항 비공개의 실익을 확보하기 해 처벌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제정 형식이다.법 제정 형식은 일반법(특별법)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한편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신고의무를 제로

한 듯한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법률 명칭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다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방안에 하여 주요 쟁 별로 각 안별

분석 검토를 하 다.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 공익침해행 의 발과

방에 있어서 매우 요한 제도이다.특히,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부패 공익

침해행 를 고발하는 공익신고자는 배신자로 보일 수 있고 유무형의 보복조치가

가해지는 것이 실이라는 에서,공익신고자를 실질 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는 것은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침해 행 의 방지를 해 필수 이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 실효성 있는 법 ․제도 장치를 입법화하는 단

계에 있어서는, 실 으로 입법화의 가능성이 크고 기술 으로 용이한 방안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법화 이후에 제도의 운 효과 등을 감안하여 차

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가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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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 보  보 에 한 률』(안)

1     칙

1 조(목 )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 를 제보한 자에 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하고,제보자의 신분과 생활 계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2 조(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익침해행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로서 법령 등을

반하여 국민 다수의 이익을 실질 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 를 말한

다.단,“침해할 우려가 있다”함은 침해의 험이 존하고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가.공공의 보건ㆍ안 건강에 한 사항

나.환경의 보 안 에 한 사항

다.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의 이익에 한 사항

라. 내용에서 규정한 행 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

2.“공공기 ”이라 함은 「부패방지 국민권익 원회의 설치와 운 에 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 을 말한다.

3 조(다른 법률과의 계) ① 공익침해행 의 제보ㆍ조사처리 제보자 보호에 하여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 은 그 소 사무에 하여 법령의 범 안에서 공익침해행 의 제보 제

보자 보호에 한 부령ㆍ조례ㆍ규칙ㆍ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4 조(국가 등의 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보자에 한 불이익한 처우를 방

하기 한 법 ㆍ제도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익침해행 에 한 제보를 수하거나 이를 조사ㆍ처리하는 공공기 은 제보자가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 업 등의 책 ) 기업이나 단체 등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기업윤리의 수



공 신고  보 도 도 안 연

- 128 -

공익침해행 의 방지 등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공 침해행  보처리 등

6 조(공익침해행 의 보ᆞ신고) ① 구든지 공익침해행 를 알게 된 때에는 그 공

익침해행 를 지도ㆍ감독ㆍ규제ㆍ단속하는 공공기 이나 그 감독기 (이하 “조사기

등”이라 한다) 는 수사기 에 제보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 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기

등이나 수사기 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자”라 함은 「부패방지 국민권익 원

회의 설치와 운 에 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조( 보자의 의 ) ① 제보자(신고한 공직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 으로 타인의 정당한 이익 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제보자가 제보의 내용이 허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

고 제보를 한 때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보자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보범 ,제보방법 차를 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8 조( 보의 법) ① 공익침해행 를 제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보자의 인 사항과 제

보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제보 상과 공익

침해행 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 등이 공익침해행 를 구술로 제보 받은 때에는 제보자의 인 사항 제

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제보자의 익명ㆍ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조사처리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③ 구든지 그 명목이나 수단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제보행 를 방해하거

나 제보를 취소하도록 종용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조( 보의 ᆞ처리) ① 조사기 등은 제보를 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 등은 조사처리 도 에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

거나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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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보자가 제보를 철회한 경우

2.제보자가 자신의 인 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3.제보자가 제보서의 기재 는 제보내용에 하여 보완요구를 받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보내용이 이미 처리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다만,새로운 요한 증거가 발견되거

나 조사가 진행 인 사항과 련된 경우에는 재조사하거나 조사 인 사항과 병합

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제보내용이 명백히 허 인 경우

6.고도의 정책 단을 요하는 경우

7.행정심 ,행정소송,헌법재 소의 심 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

에 따른 불복구제 차가 진행 인 사항

8.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 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 으로 행하는

차가 진행 인 사항

9. 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 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계에 한 사항

10.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견되어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조사기 등이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조사불개시 는 조사종료통보를 받은 제보자는 30일 안에 해당 조사기

의 감독기 이나 국민권익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에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조사기 등은 제보내용에 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사기 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에도 같다.

10조( 사 에의 이첩) ① 조사기 등은 피제보자 등(개인 는 단체,법인격 유무

를 불문한다.이하 같다.)의 행 가 범죄행 와 련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제보사

항을 수사기 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 등으로부터 제보사항을 이첩 받은 수사기 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

사기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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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보  등 보

11조( 면ᆞ해임ᆞ해고의 효) 제보자가 제보를 한 이유로 고용주(소속기 ㆍ단체ㆍ

기업 등의 장 등 고용주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행한 면ㆍ해임ㆍ해

고는 무효로 한다.

12조(신분보장 등) ① 제보자는 제보나 이와 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 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정신 괴롭힘 등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를 한 이유로 공공기 이나 계약자 등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나 계

약의 해지 등 경제 ㆍ행정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보자가 제보를 한 이유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 거나 당할 것으

로 상되는 때에는 원회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시정 등의 보호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요구인 는 참고인에 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는 진술서 제출요구

2.요구인,참고인 는 계기 등에 하여 조사사항과 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료 등의 제출요구

3.요구인,참고인 는 계기 등에 하여 조사사항과 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실 는 정보에 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ㆍ조회ㆍ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원회는 조사결과 요구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회

의 결정으로 해당 공공기 이나 고용주에게 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원회는 제1항 는 제2항을 반한 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

구를 할 수 있다.

13조( 해의 권고 등) ① 원회는 제12조 제7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까지 계 당

사자의 신청 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계 당사자가 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계 당사

자가 서명 는 기명날인하고 원회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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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 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14조(불이익 추  등) ① 제보자가 이 법에 의하여 제보를 한 뒤 제12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한 소를 제기

하는 경우 해당 제보와 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그 불이익처분이 제

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은 제보자의 상 방이 입

증하여야 한다.

② 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요구 는 소의 제기를 받은 원회나 법원은 제보자에

한 불이익처분이 소명되는 때에는 원회의 결정 는 법원의 결 까지 불이익처

분의 지 등 그 밖의 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5조(손해 상 소송 등) ① 제12조 제1항 는 동조 제2항을 반하여 제보자에게 불

이익처분을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에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다만,

불이익처분을 한 자가 고의 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불이익처분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체의 취지와 증거조

사의 결과에 기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6조( 보장) ① 조사기 등 신고처리기 (수사기 을 포함한다)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피제보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공개가 된 경우에는 경 를 확인하고 제보

자 비 보장 의무를 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7조(신변보 ) ① 제보자는 제보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

안이 있는 경우에는 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원회는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할 지방경찰청장, 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 서의 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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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제보와 련한 조사 형사 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법」제7조(인 사항 기재 생략) 제9조(신원 리카드의 열람)내지 제12조(소송진행

의 등)의 규정을 용한다.

④ 구든지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 사항 는 제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하여 형을 감면 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항의 규정은 제보자에 한 징계처분에 하여 이를 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제보를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단체 약,취업규칙 는 문직 윤리

강령 등의 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 수의무를 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제보자는 제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익침해행 가 없었음에도 피제보자를 해할 목 으로 허 사실을 제보한 경우

2.제보자의 한 과실로 인하여 공익침해행 로 오인하여 제보한 경우

3.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 으로 제보한 경우

19조( 조자 보 ) 이 법에 의한 제보와 련하여 제보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에 력하거나 제보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신변보

호 등에 하여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용한다.

4     칙

20조(벌칙) 신고자에 해 면ㆍ해임ㆍ해고를 한 자가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

한다.

21조(벌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 에 처한다.

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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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 에 처한다.

1.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 면ㆍ해임ㆍ해고는 제외한다)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등의 행 를 한 자가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

2.제보자를 면ㆍ해임ㆍ해고한 자

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8조 제3항의 규정을 반하여 신고방해,신고취하 종용 는 신고자를 알아내기

한 조치를 한 자

2.제12조 제6항의 규정을 반하여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ㆍ조회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항의 과태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원회

는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할 법원은

「비송사건 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 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에 따라 징수한다.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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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별 령상  신고 상과 보  

   공직 거 주식 사  감사에 한 률 거래

신고자 선거범죄 신고자
회사의 회계정보와 련하여

신고한 자

불공정거래행 등의 반행

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는 제의받은 자

식품 생법의 반

신고한 자

신고 상

￭ 사처벌

매수 이해유도,재산상의

이익 목 의 매수 이해유도

죄,후보자에 한 매수 이

해유도죄,당선인에 한 매수

이해유도죄,당선무효유도

죄,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한 매수죄,선거의 자유방해

죄,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

죄,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벽보 기타 선 시

설 등에 한 방해죄 등 선거

범죄

￭ 과태료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지,

물품ㆍ음식물ㆍ서 ㆍ 기

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입당의 가로 을 제공받

은 자 등

￭ 징계나 시 조치

내부회계 리제도에 배된 회

계처리ㆍ재무제표의 작성

공시를 하는 경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

는 경우 회사가 회계처리기

을 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경우 회계정보를 거

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 업 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미공개정보이용행 의 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 의

지

￭ 사처벌

해식품등의 매

육 등의 매 등

류의 원산지 육

등 표시,허 표

수입식품등의 신고

품등의 매 등

품등의 회수 등

￭ 시 명

재

시정명령,폐기처분

품 등의 공표,허가

품목의 제조정지

등,면허 취소 등,

등



   공직 거 주식 사  감사에 한 률 거래

법 률

반행

￭ 과태료

인터넷언론사 게시 ㆍ 화방

등의 실명확인,방송 고,후보

자 등의 방송연설,방송시설주

후보자 연설의 방송 등의

규정을 반한 자,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

한 자 등

￭ 사처벌

감사인,감사인에 소속된 공인

회계사,감사 는 감사인선임

원회의 원이 그 직무에

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품

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는

약속한 때 등

￭ 과태료

내부회계 리제도를 갖추지 아

니하거나 내부회계 리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자 등

￭ 사처벌

공개매수의 공고 공개매수

신고서의 제출

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약매매의 지,일임매매거래

의 제한,수탁장소의 제한 등

유사명칭 사용의 지, 탁업

무 등의 지 등

식품 생법의 반

신고

신고기 각 선거 리 원회
증권선물 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는 감사
증권선물 원회

식품의약품안 청

사 는 시장ㆍ군

보호범

비 설 지,불이익처우의

지,인 사항의 기재생략,

신원 리

카드의 열람,소송진행의 의

등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우

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한 비

을 유지

불이익한 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ㆍ당

해 회사의 임원 는 직원은

연 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의 책임

신고 는 제보자의 신분 등에

한 비 을 유지

신고 는 제보와 련하여 직

는 간 인 방법으로 불

이익한 우를 하여서는 안 됨

없음

보호의무

반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는 400만원

이하의 벌

신고자의 신분에 한 비 을

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이하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우를 한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없음

보상포상 포상 지 포상 지 포상 지 포상 지



법 명 농산물품질 리법 약 사 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기술의 유
보호에 한

신고자

원산지의 표시,유 자변형농
산물의 표시 허 표시 등의
지
규정을 반한 자를 신고ㆍ고
발한 자

의약품의 조제,의무 수
사항,처방의 변경․수정, 체
조제 의약품 매 규정을
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보험 여비용을 지 받은
요양기 을 신고한 자

산업기술을 해외로
실을 신고한 자

신고 상

￭ 과태료
제15조(원산지의 표시)

￭ 벌칙
제16조(유 자변형농산물의표시),
제17조(허 표시 등의 지)

￭ 사처벌
제23조 (의약품 조제)
제24조 (의무 수 사항)
제26조 (처방의 변경·수정)
제27조 (체조제)
제50조 (의약품 매)

￭ 과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 업 지
제85조 (업무정지)

제14조(산업기술의
해행 지)

법 률
반행

￭ 의 지  지
제7조(품질인증기 의 지정 등)
제7조의3(우수농산물 리시설
의 지정 등)
제7조의4(우수농산물인증기
의 지정 등)

￭ 사처벌
표 규격품표시ㆍ품질인증표시
ㆍ우수농산물인증표시ㆍ이력추
리 표시 는 지리 표시

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등

￭ 과태료
농산물이력추 리기 을
수
하지 아니한 자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
방해
는 기피한 자
검정결과에 하여 허 는
과 고를 한 자 등

￭ 사처벌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을 매한 자
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을 개 하여 매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는업무개시명령을거부한자
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 등

￭ 과태료
약사ㆍ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약국 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
키지
아니한 자
폐업등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
의약품등의 생산 실 는 수
입질

￭ 사처벌
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
여 행하게 한 자
허 로 보고하거나 허 의 서
류를 제출한 자 검사 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는 기피
한 자 등

￭ 과태료
제6조의2를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고한 사용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제1
항·제2항 는 제84조제1항·제3
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신고 는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는 검사를 거부·방해 는
기피한 자
제87조에따른명령을 반한자
제88조의2를 반한 자 등

￭ 사처벌
산업기술을 외국에
나 사용되게 할
취·기망·박 그
방법으로 상기
을 취득하는 행
득한 산업기술을
공개하는 행 등
무를 반한 자
제37조 (비·음모

￭ 과태료
산업기술 침해신고
니한 자
련 자료를 제출
거나 허 로 제출한



법 명 농산물품질 리법 약 사 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기술의 유
보호에 한

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는 수사기 감독기 이나 수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식경제부장

기 의 장

보호범 없음 없음 없음
제21조(산업기술보

보호 등)-신변보

보호의무

반처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보상포상 제30조 -포상 지 제90조 -포상 지 제87조의2-포상 의 지 제21조 -포상



- 145 -

<부록 2>

신고  보 ․ 보상 도별 령 

< >

연번 법령수 신고(고발)+포상(보상) 신고(고발)+포상(보상)+보호제도

1 64 64 21

< 령별 신고 ․ 보 보상 도 >

연    령   신고(고 )+포상(보상)
신고(고 )+포상(보상)+

보 도

1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제40조 (포상 지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한 법률
제16조의2(신고포상 의지 )

3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39조의2(포상 )

4 고용보험법 제112조 (포상 의 지 )

5
공인 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한 법률
제46조 (포상 )

6 세법 제324조 (포상) (시행령)제277조 (포상방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포상 의 지 )

8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 의 지 )

9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 2(신고

포상 )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2조 (신고포상 )

11 농산물품질 리법 제30조 (포상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1

호제5조(비 의보장)

12 농업 동조합법
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한 포상 지 )

13 농지법 제52조 (포상 )

14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64조의2(포상 의 지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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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신고(고 )+포상(보상)
신고(고 )+포상(보상)+

보 도

15 문화재보호법 제84조 (포상 )①

16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 (포상 지 )

①

17
불공정무역행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한 법률
제14조의3(포상 의 지 )①

18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66조 (포상 의 지 )

19 산림조합법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한 포상 지 )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률

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보호 등)

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보호 등)

21 산지 리법 제46조의2(포상 )

22
선거범죄 신고포상 지 에

한 규칙(법무부령)
제3조 (포상 의 지 원칙)

23
성매매 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제28조(보상 )①

시행규칙제3조(신고 련사항

의 설 지)

2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5조 (포상 )

25 수산물품질 리법 제48조 (포상 )

26 수산업법 제78조(포상)

27 수산업 동조합법
제182조(선거범죄신고자에

한포상 지 )

제181조(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28 습지보 법 제19조 (포상 )

29 식물방역법 제43조 (포상 )

30 식품 생법 제71조의2(포상 지 )

3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 (포상 )

32 약사법 제90조 (포상 )

33 양곡 리법 제27조의3(포상 지 )

34
일제강 하 반민족행

진상규명에 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보상 의

지 등)
제22조 (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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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신고(고 )+포상(보상)
신고(고 )+포상(보상)+

보 도

35 임 채권보장법 제15조 (포상 의 지 )

36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제32조 (포상 )

37 정치자 법
제54조 (정치자 범죄 신고자

에 한 포상 지 )

제53조 (정치자 범죄 신고자

의 보호 등)

38 조달사업에 한 법률 제10조 (포상 의 지 )① 제10조 (포상 의 지 )②

39 조세범처벌 차법 第16條 (褒賞金의 지 )

40 주민소환에 한 법률
제38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

고자에 한 포상 지 )

제37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

고자 등의 보호)

4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

제15조의2(신고자등에 한

포상 의 지 )

제15조의3(부정행 신고자

의 보호 등<개정 2005.5.31>)

제15조 (신고자등에 한 징

계 등의 감면)

42 주택법
제89조의2(분양권 매 등에

한 포상 )

4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6(불공정거래행

의 신고 등)③

제188조의6 (불공정거래행

의 신고 등)①②

44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 )

45 청소년보호법 第44條 (申告)②

46 축산물가공처리법 第39條 (褒賞金)

47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포상 지 )

48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

에 한 포상 지 )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49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 의 지 )

50 마약류 리에 한 법률 第54條 (報償金) 제23조 (신고·고발)

51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

고에 한 보상)

52 국유재산법 第53條 (隱匿財産등의 申告)

53
선거범죄 신고포상 지 에

한 규칙
제3조 (포상 의 지 원칙)

제7조 (익명 는 가명에 의

한 신청)

54 국가인권 원회법
제55조 (불이익 지와 지원)

②

제55조 (불이익 지와 지원)

①

55 국가보안법 제21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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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신고(고 )+포상(보상)
신고(고 )+포상(보상)+

보 도

56
보건범죄단속에 한 특별조

치법
시행령 제6조 (상 의 지 액)

57
환경범죄의 단속에 한 특별

조치법
제10조 (상 의 지 )③

58
조상품 신고자에 한 포상

지 에 한 규정
제3조(포상 지 기 )

59 직무감찰규칙(감사원규칙)
제14조(감사정보제공자에

한 포상 등)
제13조(감사정보제공자의보호)

60
산불 방 진화 등에 한

규칙
제21조(포상)②

61
범죄신고자등 보호 보상에

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조(보상주무부서)

제3조(범죄신고자등에 한신

변안 조치)

제4조(범죄신고자등에 한비

설 지등)

62
부정.불량농약 비료신고자보

상규정(농 진흥청훈령)
제7조(보상기 ) 제5조(비 보장)

63 법무부감찰규정 제8조(제보자 보호 등)② 제8조(제보자 보호 등)①

64
범죄신고자 보호 보상에

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5조(보상 상)

제3조(범죄신고자에 한신변

안 조치)

제4조(범죄신고자에 한비

설 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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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미  민간  공 신고  보  합리
(Private Sector Whistleblower Protection Streamlining Act of 2007(안))

하원4047(H.R.4047)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 합리화법(2007년 하원 제출)

제110 의회(110thCONGRESS)

제1회(1stSession)

H.R.4047법안은 민간부문 근로자를 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 을 합리화하기

해 2007년 11월 1일 하원(교육・노동 원회)에 제출된 것임

이 법안은 민간부문의 근로자를 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 을 합리화하기 한 것

으로 소집된 미합 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의하여 법률로 정한다.

1 조 약칭

이 법은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합리화 법률(2007)’로서 인용될 수 있다.

1   민간  고용 계에 는 공 신고  보

101조( 의)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용된다.

(1)해당법률 -‘해당법률’이란 다음의 각호와 련한 연방법률,규칙 는 규정,이를

집행하는 주(州) 는 정부기 의 법률,규칙 는 규정을 의미한다.

(A)건강과 보건

(B)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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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식품 의약품 안

(D)교통 안

(E)근로조건 복지

(F)안 요건 구조・공학 기 을 포함한 건축・건설 련 요건

(G)시설안 을 포함한 에 지,국내 지역사회 안

(H)은행,보험 증권거래법 등을 포함한 융거래 는 보고요건

(I)소비자 보호

(2)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란 입증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합리 으로 믿을만한 증거를 의미한다.

(3)기여 요인 -‘기여 요인’이란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향을 미치는 단일 는 복합

요인을 의미한다.

(4)근로자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사용자를 하여 일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의해서 재 는 과거에 고용 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여기

에는 근로자,임시 혹은 비상근으로 고용된 사람,사용자의 계약자나 하청업자에

의하여 고용된 자를 포함한다.

(5)사용자 -‘사용자’란 해당법률에 용되는 기업의 자회사,계열회사 는 해외사업,

주정부나 주정부의 하 기 ,비정부기구,혹은 다른 사용자의 계약자 는 하청업

자를 포함하여 상거래에 향을 미치는 리 비 리 사업에 종사하는 자(개인,

조합, 회,법인,법정 리인,상호회사,주식회사,신탁회사,비법인체 조직,비정

부기구,수탁자 등)를 의미한다.

(6) 리자 -‘리자’란 사용자의 활동이나 정책에 하여 권고나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법률의 반을 시정할 수 있는 직 ,암묵 는 명백한 권한을 가진 자

는 부하직원을 통하여 공익신고자의 업무성과에 하여 직 ,암묵 ,혹은 명백

한 권한을 직 으로,암묵 으로 는 명백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7)매체 -‘매체’란 출 물,라디오,텔 비 , 는 인터넷 매체 등을 포함한다.

(8)보호된 정보 -‘보호된 정보’란 공익신고자가 다음과 같은 합리 인 증거로서 믿을

만한 정보를 의미한다.

(A)사용자,사용자의 자회사 는 계열회사의 해당법률에 한 반 혹은 반 의도

(B)상해 는 질병을 포함하여 근로자나 공공의 건강 는 안 에 한 험 는

잠재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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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해당법률 는 직업기 설정기 이 세운 실행기 의 이행이나 수와 련하여

사용자나 사용자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에 의한 기만행

(9)공공기 -‘공공기 ’이란 연방의회,주의회,민선지방정부,연방,주 는 지방의

규제기 ,행정기 , 는 공공기 ,행정당국, 는 정부 행기 이나 단체,연방,

주 는 지방 법집행기 ,검찰,경찰,보안 ,연방,주 는 지방법원 는 심 기

구,공공기 의 국,부,과, 원회,직업기 을 만들고 집행하는 조직이나 인증기

을 말한다.

(10)책임당사자 -‘책임당사자’란 사용자,인증,징계, 는 다른 직능 단체,그리고 연

방정부의 리인 는 인가자를 포함하는 직능단체를 의미하며,다른 책임당사자

의 이익을 해서 직 는 간 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1)합리 인 믿음 -‘합리 인 믿음’이란 보호된 정보일 수 있는 정보와 련하여,유

사한 수 의 교육,기술,그리고 경험을 갖고 있으며,공익신고자에게 알려져 있거

나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본질 인 사실에 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입회인이 그런

정보가 보호된 정보임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이러한 맥락에서 합

리 인 믿음의 결정은 주 인 기 으로 사실의 문제이다.

(12)장 -‘장 ’이란 노동부장 을 의미한다.

(13)신분상 불이익 처분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란 공익신고자의 재의 사용자를

포함한 책임당사자가 공익신고자 는 그 공익신고자의 가족구성원에게 직 으

로 는 간 으로 불리한 조치 권고,혹은 을 하는 작 는 부작 를

의미한다.여기에는 계약종료,실 평가 는 조치,징계,감 , 근,업무재배

치,강등,훈련 는 승진기회의 보류,자원의 박탈,기 정보의 취 허가에

한 거부,정지 는 취소,조사,동료평가,법 조치,고발,민・형사상 고소,선

임권 변경,승진거부,계약거부,기 정보취 증명서 취소,블랙리스트 작성,실천

가 자료은행에의 등록,폭행 는 다른 물리 행동,공익신고자의 고용약정 혹은

조건들이나 특권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다른 차별이나 조치,이 장(章)에

의해 보호받는 활동에 분별있는 사람이 여하지 못하도록 단념시켜려는 행 를

포함한다.

(14)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란 근로자,도 업자 는 직능조직 는 직능단체의 구성

원이나 직원을 포함한다.여기에는 어떤 조직에 제도상의 특권을 갖고 있거나 임명

되어 102조(a)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받는 활동에 여하는 문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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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조 보복 는 차별에 한 공익신고자 보호

(a)총칙 -다른 법률의 요건에도 불구하고,어떤 책임당사자도 공익신고자가 다음의

목 으로 행하 거나 행한 것으로 인지되거나 행하기로 의도된 합법 인 행 에

하여 체 으로 는 부분 으로 공익신고자에 한 어떤 신분상 불이익 처분

을 할 수 없다.

(1)장소,형식,동기,상황,포럼 는 사 폭로에 한 제한 없는 통보나 폭로.여기

에는 공익신고자의 의무인 통상 인 방법으로,폭로가 법에 의해 지되어 있지 않

거나 는 그러한 정보가 기 취 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수할

수 있는 법 자격이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에게 는 련 규제당

국,법집행기 는 감사 에게 폭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리자,공공단체 는

매체, 는 공공(thepublic)에의 어떤 보호된 정보의 폭로가 포함됨.

(2)공공기 에 의한 조사나 소송 차 는 해당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

차에의 신고,증언, 력, 는 조력이나 참여를 한 행동, 는 그런 조사나

소송 차에 공익신고자가 증언, 력 는 조력하려는 것을 표시하려는 행동

(3)해당법률을 반하고 있거나, 는 안 ・건강 혹은 공익신고자나 다른 사람들을

태롭게 하는 활동,정책,실행,임무라고 공익신고자가 합리 으로 믿고,이에

하여 반 나 참여를 거부하는 것

(4)폭로가 법으로 지되어 있지 않거나 는 기 취 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된 정보를 공익신고자의 동료, 문가 는 보강 증인,공익신고자의 리인,

안 ․건강 혹은 유사한 직장 원회,혹은 공익신고자의 가족구성원에게 알리거

나 는 논의하는 것

(5) 는 그 지 않고 이 장(章)이나 다른 해당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는

다른 공익신고자가 이 장(章)에 규정된 유효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b)확장해석 -이 조항과 제101조의 조항은 이 법령의 구제 목 을 극 화하고 공

공의 이익을 하여 폭넓게 해석되는 것이 의회의 취지이다.

103조 집행

(a)진정서;소송의 권리

(1)총칙 -제102조(a)항을 반한 책임당사자에 의해서 해고를 당했거나 그 지 않

고 차별을 당했다고 믿는 공익신고자는 이 조항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든 구제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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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항의 규정 로 장 에게 진정서를 제출함

(B)(c)항의 규정 로 법률 는 형평법에 의하여 미국의 해당 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b)항 (1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A)목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한 공익신고자는 (B)목

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출소 기한법 -공익신고자는 아래의 날짜 이후 1년 이내에 항에 의하여 허용된

어느 조치든 취할 수 있다.

(A)그러한 반행 가 발생한 날짜

(B)공익신고자가 그러한 반행 가 발생했음을 알고 는 합리 으로 알았을 날짜

이 항의 목 을 해서,지속 인 반행 는 그 반행 의 마지막 날에 발생한 것으

로 간주된다.

(b)노동 진정서 처리 차부

(1)공공기 의 통보 -이항에 의하여 진정서를 수한 경우,제102조 (a)항의 반행

에 한 진정서에 언 된 보호된 정보의 해당 공공기 에 장 은 즉시 통보한

다.그 반행 의 발생 여부,그 작 는 부작 의 여부에 한 그 공공기

의 결정은 장 에 의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2) 차의 선정;배제

(A) 차의 선정 -이 항에 의하여 진정서를 수한 경우,장 은 진정인의 상황

에 용할 수 있는 제202조에 규정된 공익신고자의 진정서를 처리하는 로그

램에 하여 진정인( 는 진정인이 고용한 법률상의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고,

진정인이 원하는 처리 로그램에 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만일

그런 선정권을 갖고 있는 진정인이 선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

지 않으며,그러한 선정권은 구속력을 가진다.만약 진정서가 이 장(章)에 따

라 처리된다면,장 은 진정서에 거명된 책임당사자에게 진정서를 입증해주는

증거와 이 항에 따른 책임당사자에게 부여되는 기회에 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B)배제 -공익신고자보호법(5USC1201note)의 용을 받는 정부근로자에 의한

어떤 진정서도,그러나 만약 이러한 배제가 제202조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진

정서 집행을 한 로그램에 하여 공익신고자가 갖는 어떤 권리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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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는다면,이 장(章)의 규정하에 고려되지는 않는다.

(3)진정서의 조사 는 기각 결정 -장 은 (d)항 (1)목에 규정된 기 에 기 하여,

(A)(5)목에 따라 진정서를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B)진정서에 한 최종 기각결정을 한다.

(4)조사 임시구제 -만약 진정서가 (3)목에 따라 기각되지 않고,(5)목에 따라 장

이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장 은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원상회복을

규정하는 비명령을 발할 수 있다.만약 (7)목에 규정된 로 심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그러한 비명령은 최종명령으로 간주되어 사법 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

(5)조사 -장 은 (3)목에 따라 기각되지 않은 모든 진정서를 조사한다.장 은 진정

서에 거명된 책임당사자에게 진정서에 하여 서면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와 장 의 리인을 만나 증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진정인은 장 의 리인과 만나 진정서에 거명된 책임당사자가 장 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반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그러한 조사의 실시 에,

장 은 조사 인 문제와 련하여 증인의 진술조사・출석과 증언,도서,서류

는 기록들을 포함한 증거의 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장 은 진정서를 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d)항에 규정된

기 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장 은 진정인과 진정서에 거명된 책임당사자에게

장 의 조사결과에 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6)조사후 비명령 -만약 장 이 제102조 (a)항의 반행 가 발생했음을 찾아낸

다면,장 은 (10)목에 규정된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비명령을 발할 수 있다.만

약 (7)목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심리가 시에 요청되지 않는다면,그 비명령

은 장 의 최종명령으로 간주되어 사법 재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

(7)심리

(A)심리요청 -진정인이나 는 제102조 (a)항의 반행 를 범한 것으로 추정되

는 책임당사자는 행정법 사 앞에서 기록에 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i)만약 진정인이나 혹은 제102조 (a)항의 반행 를 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

임당사자가 임시명령의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시원상회복 는 비

구제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리를 요청하면,

(ii) 는 장 이 진정서를 수한 후 30일 이내에 (5)목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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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i)조목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제출이 (4)목 는 (6)목에 따라 발

해진 비명령에 포함된 원상회복 구제조치를 보류시키지 못한다.

(B) 차 -그러한 심리요청은 받아들여지며 신속히 민사소송 차 연방규칙에 따

라서 집행된다.그러한 심리진행 에,장 은 고려 인 문제와 련하여 증

인의 진술조서 는 출석 증언,도서・서류 는 기록들을 포함하여 증거

물의 산출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d)항 (2)목에 규정된 기 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은 이 조목에 의해 심리가 요청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려진다.당사자들과 장 은 측시 그 결정에 하여 통보받을 수 있다.만약

행정법 사가 제102조 (a)항의 반행동이 발생했다고 결한다면,그 사는

(10)목에 규정된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비명령을 발할 수 있다.만약 (8)목에

따른 재심리가 시에 요청되지 않는다면,그러한 비명령은 장 의 최종명

령으로 간주되어 사법 재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

(8)추가 인 행정심사 -(7)목에 따른 행정법 사의 결이 통보된지 10일 이내에,

진정인 는 제102조 (a)항의 반행 를 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임당사자는 그

에 한 특정한 부분에 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장 의 추가 인 심사를 요

구할 수 있다.장 은 그러한 재심리를 허용할지의 여부에 한 재량권을 갖으며

행정법 사의 결이 실질 인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한 결정에는 제한

을 받는다.만약 재심리가 허용된다면,행정법 사의 결은 단지 신청 보류

되는 원상회복에 한 명령을 제외하고는 추가 인 재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

류된다.장 의 최종 결정 명령은 행정법 사가 결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내려질 수 있다.만약 (11)목에 따른 사법 재심리가 시에 요청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비명령은 장 의 최종명령으로 간주되어 사법 재심리의 상이 되지

않는다.

(9)화해 -최종 명령이 내려지기 에는 언제라도,이 항에 따른 차는 장 는

심리를 수행하는 행정법 사,진정인 그리고 반행이를 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임당사자에 의한 화해합의에 근거하여 종결될 수 있다.장 이나 심리를 수행

하는 행정법 사는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제한이나 활동,이 법에 의해 지된

차별 없는 미래의 고용 계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이 장(章)의 기

본원칙에 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화해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10)구제방법 -만약 (a)항 (1)목에 따라 제출된 진정서에 한 답변으로,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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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102조 (a)항의 반행 가 발생했다고 결정한다면,장 은 그러한 반

행 를 범한 책임당사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반행 를 멈추도록 하는 극 인 조치

(B)진정인의 이 의 지 ,체불임 과 이자를 포함한 보수,동일한 선임 신분의

원상회복과,그의 고용과 련된 기간,권리,조건,그리고 특권들의 회복,동

일하거나 더 나은 보수,계약기간,조건 그리고 특권들을 제공하는 진정인에게

합한 유효한 직책으로의 근에 한 우선권을 진정인에 제공

(C)정신 피해와 명 훼손에 한 구제를 포함하여 진정인에게 보상 손해배상

과 결과 손해배상을 제공하고,징벌 손해배상을 포함하게 함

(D)신분상 불이익을 래한,진정인의 행동과 련된 어떠한 형태의 문서, 자기

록,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경고,징계,모욕을 삭제하고,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진정서 결문 사본을 부당한 정보를 받았을 것으로 진정인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보냄

(E) 반행 에 한 한 공고문 게시

만약 그러한 명령이 이 항목에 따라 내려진다면,장 은 진정인의 요청에 의하여,명

령에 의해 내려진 총액이 합리 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과 지출(변호사 문가 증언

수수료 포함)의 합계액에 동일한지를 책임당사자에 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장 과

진정인에 의하여 명령이 내려진 진정서 제출과 련하여 결정된다.

(11)장 의 부작 -(a)항에도 불구하고,만약 장 이 진정서를 제출한지 180일 이

내에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진정인은 법률 는 형평법에 따라 새로운 재

심리를 한 한 미국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c)항의 규정

로 미국의 지역법원은 논쟁의 양에 계없이 그 소송을 한 재 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소송은 소송의 양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배심원이 있는 법원에 의

해 재 에 부쳐질 수 있다.

(12)사법 심사

(A)항소법원에의 항소 -재심이 가능한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최종명령에 의하

여 불리하게 향을 받았거나 침해를 당한 진정인이나 책임당사자는,내려진

명령과 련하여 그 반행 는 추정 으로 발생했거나 혹은 진정인이 그러한

반행 가 발생한 날에 거주하는 미국 순회 항소법원에서 그 명령에 한 재

심리를 받을 수 있다.재심신청서는 장 의 최종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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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재심은 미국법 제5편 제5장에 따른다.이 하 조항

에 따른 소송 차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명령의 유 로서 개시되지 않는다.

(B)이 소송의 제한 -(A)목에 따라 획득될 수 있을 재심리와 련된 장 의 명

령은 어떤 형사 는 민사 소송 차에 있어서도 사법 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

(13)명령의 집행 -책임당사자가 이조항에 따라 내려진 최종 인 임시구제명령을 포

함한 최종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장 이나 는 명령으로 내려진

그의 이익을 하여 진정인은 그런 명령을 집행하도록 그 반행 가 발생한

것으로 명된 지역의 미국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만약 장

과 명령으로 내려진 그의 이익을 하여 진정인이 집행을 한 그런 소송을 제

기한다면,장 의 소송이 우선한다.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지방법원

은 명령 구제,보상 손해배상,그리고 합리 인 변호사 문가 증언 수

수료를 포함한 모든 한 구제조치를 부여하는 재 권을 가진다.그 명령 집

행외에도,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최종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 하여 한달에

$10,000미만의 벌 을 부과할 수 있으며,이것은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 당사자

에게 주어진다.

(c)지방법원의 차

(1)통지 -조문 (a)(1)(B) 는 (b)(11)에 따라 제출된 진정서를 수하자마자,법원은

제102조 (a)항의 반에 한 진정서에 인용된 어떤 보호된 정보와 련한 한

행정기 에 즉시 통지한다.그러나 공공기 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 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한 법원이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2)약식재 -법원은 (d)항(1)목에 규정된 기 에 근거하여 이 장(章)에 따라 제출

된 진정서를 약식으로 기각할 수 있다.

(3)임시구제조치 -만약 진정서가 약식재 에 의해 기각되지 않으면,법원은 요청에

의하여 진정인의 임시원상회복을 부여하는 비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결 -(a)(1)(B) 는 (b)(11)에 따라 제기한 소송의 진정인은 배심재 을 받을 자

격이 주어진다.배심원 는 법원은 제102조 (a)항의 반행동이 (d)(2)에 규정된

기 에 근거하여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구제조치 -법원은 명령 구제,보상 손해배상,결과 손해배상,징벌 손해

배상,합리 인 변호사 문가 증언 수수료,그리고 법원비용을 포함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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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형평법에 의해 이용가능한 공익신고자의 모든 한 구제조치를 부여할

재 권을 가진다.

(d)기각 결 기

(1)기각 -만약 진정인이 제102조 (a)항의 (1)목에서 (5)목까지 규정된 어떤 행 가

진정서에서 추정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기여요인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

지 못한다면,장 ,행정법 사, 는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진정서를

기각할 수 있다.만약 진정인의 면담,증언,진술서를 통하여 하게 보충된 진

정서가 필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의 존재와 직 는 정황상의 증거를 주

장한다면 이 진정인은 그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결 -만약 진정인이 제102조 (a)항의 (1)부터 (5)까지 규정된 어떤 행 가 진정

서에서 주장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기여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장

,행정법 사, 는 법원은 제102조 (a)항의 반행동이 일어났다고 결할 수

있다.만약 책임당사자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책임당사자가 제102조(a)항의

(1)에서 (5)까지 규정된 행 가 없어도 동일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취했을 것

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구제조치는 명령되지 않을 수 있다.

104조 지  공익신고에 한 한; 보자의 지

(a) 지된 보고에 한 제한;무효인 계약 조항 -어떤 책임당사자도 구나 제102조

에 규정된 차별이나 보복에 한 보호에 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약,정

책, 는 차에 의해 지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이 장(章)의 법제화 날짜 후에

상 없이 어떤 개인이 고용조건이나 계약조건으로서 3(a)항의 (1)부터 (5)까지의 규

정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의도로 되어있는 고용계약

이나 서비스 공 을 한 도 계약의 조항이나 규정은 무효이며 이 장(章)에 의해

세워진 입법취지를 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b)이 법에 따른 구제조치의 지에 한 제한;;무효인 재규정

(1) 차 권리의 보호 -어떤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책임당사자와 이 법

의 입법화 날짜 후에 계없이 이 장(章)에서 제기하는 요구의 재를 필요로

하는 공익신고자간의 어떤 약규정도 강제성이 없다.

(2) 외

(A)요구 제기후의 포기 는 동의 -(1)호는 만약 요구 제기가 있은 후에 련 당

사자들이 자발 으로 그러한 요구를 재하는 데 동의한다면,어떤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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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도 용되지 않는다.

(B)단체 교섭 약 -(1)호는 유효한 단체교섭 약의 어떤 권리나 조건의 집행을

배제하지 못한다.

(c)비 유지 -제102조(a)항에 규정된 정보를 공공기 에 진정 폭로하는 공익신고

자의 신원 정보확인은 비 유지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 의

해서도 공개되지 않는다.

(1)공익신고자의 의도 인 서면 동의시

(2)보건 는 공공안 에 긴 한 험이 있는 경우 는 형사법의 긴 한 반이

있는 경우

(3)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의 경우

만약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정보확인의 폭로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공공기 의 근로

자는 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합리 인 사 통지를 할 수 있다.이 조문을 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폭로하는 공공기 의 근로자는 근로자 직무의무를 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105조 권

(a)다른 법률에 한 효과 -이 장(章)에서의 어떤 조항도 주 는 주의 정부기 의

어떤 법률,규칙, 는 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이 장(章)의 어

떤 조항도 이 장(章)에서 보장하는 공익신고자에 한 보호와 동일하거나 더 큰 보

호를 제공하는 어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주의 어떤 권한도 어떤 식으로든 손

상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단되지 않는다.

(b)공익신고자의 보유 권리 -제103조(b)(2)(A)에서의 규정을 제외하고는,이 장(章)의

어떤 조항도 연방법 는 주법하에서의 는 어떤 단체교섭 약 하에서의 공익신

고자의 권리,특권,구제조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6조 효 생 일자  규칙

이 장(章)은 이 법의 입법일자에 향을 주며,제103조에 규정된 차는 입법일자 이후

이 장(章)에 따라 제출된 진정서와 소송에 용된다.장 은 입법일 60일 이내에 이 장

(章)을 이행하기 한 임시 최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진정서를 처리하는 시기는 임

시규칙이 효력을 발효하는 즉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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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신고  보

201조 립

(a)설립 목 -노동부의 근로기 청 내에 ‘국’으로 불리는 공익신고자 보호국이

설립되며,심리,재심리,그리고 노동부 내의 다른 국과 기 들에 부여된 법

표외에도 제1장에서의 장 의 임무와 제20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장 에게 부여

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b) 리자 -공익신고자 보호국은 공익신고자 보호 리자의 감독하에 두며,이 장(章)

에서는 ‘리자’로 칭하며,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c)직원의 임명

(1)임명 보수 - 리자는 공무원법에 따라 리자가 사무국의 기능과 임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그런 근로자들을 임명할 수 있으며,미국법 제5편

제51장 규정과 제53장 III 에 따라서 그들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d)직원 보; 산

(1)총칙 -이 장(章)의 효력발생일 이 에는,제202조에 규정된 법조항에 따라서 장

의 기능은 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2) 산,인사,기타 -(1)항의 규정에 따라 리자에게 이 되는 기능과 련하여

기본 으로 사용되는 산,인사,재산,기록,채무,그리고 임업무의 모든 미

집행 수지는 법하게 이 된다.이 장(章)에 따라 리자에게 이 된 기능을 효

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1년간의 기간동안 리자가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권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리자가 이 조항에 따른 직원의 보는 보후

1년동안 수 는 보수에 있어서 삭감없이 이루어진다.

(3)지속 -모든 명령,결정, 결,규칙,그리고 규정은 (A)이 조항에 따라 이 된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도록 내려지고 만들어지고 부여되고 는 허용되었으

며,(B)이 조항이 효력을 갖는 때에는 효력이 있으며,장 과 리자 는 다른

임받은 공무원,합법 인 사법권을 가진 법원, 는 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수

정되고 종결되고, 체되고, 기되고,폐지되고, 는 철회될 때까지는 그 권리

존속기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이 조항의 규정들은 이 장(章)이 효

력을 가지는 때에 심리 인 소송 차들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이 조항

의 규정들은 이 조항이 발효되는 날짜보다 앞서 제기된 소송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그러한 모든 소송 차에 있어서 항소가 제기되어 결이 언도되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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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것처럼 동일한 방식과 효력을 갖는다.

(e)본부 -사무국의 본부 치는 컬럼비아 특별지구에 치하지만, 리자나 정식

리인은 리자의 일부 는 모든 권한을 어느 곳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202조 다른 민간 부 의 공익신고자 보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법률의 다음 조항은 이 장(章)의 효력발생일 후에 이

장(章)에 따라서 집행된다.

(1)미국법 제49편 제20209조,제31105조,제42121조,그리고 제60129조

(2)석면 험 긴 응법(1986)제211조(15U.S.c.2651)

(3)국제 안 컨테이 법 제7조(46App.USC1506)

(4)안 음용수법(1974)제1450조(42USC300j-9i)

(5)연방수질오염방지법(1972년 개정)제507조(33USC1367)

(6)유해물질통제법 제23조 (a)항 (1)(2)(3)호(15USC2622)

(7)1976년 고형폐기물처리법(1976)제7001조(42USC6971)

(8)맑은 공기법(1977년 개정)제322조(42USC7622)

(9)종합환경 응,보상 책임법(1980)제10조(42USC9610)

(10)에 지개 법(1978)제211조(42USC5851)

(11)사베인-옥슬리법(2002)제806조((18USC1514A)

(12)9.11 원회법(2007)제1413조(PL110-53)

203조 임 , 권한  능

(a)소환,증거 증언 -이 법의 제1장 는 제202조에 규정된 법률 조항에 따른 임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리자는 증인의 진술조서 는 출석 증언과, 원회의

조사 인 문제와 련되거나 는 심리와 련하여 요구되는,도서,서류 는 기

록물들을 포함하여 증거의 산출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규칙 -장 은 사무국의 바른 업무처리와 로그램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들을 제

정할 권한이 있다.

(c)효력발생일 - 리자는 이 법의 제정일 이후 1년 후에 는 장 이 사무국의 설치,

직원,재원이 확보되었다고 결정할 때에는 좀더 일 임무수행을 시작하여 이 장

(章)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d)연보 - 리자는 매년 의회에 년도 동안의 사무국의 활동을,진정서의 제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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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련된 정보,본안 비본안 건수,특정한 차 문제로 조사 없이 처

리된 진정서의 수,조사,명령,그리고 화해 련된 통계치를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 리자는 매년 사무국에 의해 승인된 모든 화해

사건들의 문을 청구자,사용자 다른 당사자에 한 모든 개인식별 정보를 제

거한후 이용가능하게 하며,사무국에 의해서 승인되지 못한 화해는 그 같은 방식

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e)공익신고자의 연구 -이 장(章)의 효력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리자는 국

립학술원에 요청하여 법률이나 공공기 에 의해 제정된 실행기 들의 반을 공익

신고한 민간부문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에 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익신고가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하는 역할,

보복에 한 두려움,문화 요인,정부에 한 불신,근로자 권리에 한 정보부족

잘못된 정보, 반행 에 한 구조조치를 찾는 권리 실질 인 능력의 부족,

그리고 련된 다른 요인들을 고찰해야 한다.이 연구는 그런 쟁 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포함한다. 리자는 그 연구를 리자의 심층 인 권고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연구가 수된후 9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한다.



- 163 -

<부록 4>

미  비   안  진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219  보공개  보

(a)총칙-그 법(15U.S.C.2051etseq.)은,이 법 제206장이 수정됨에 따라 수정된다.

''정보공개자 보호

''제40장.

(a)제조업자,개인 등록자, 매자,소매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기의 권리를 이행하는 사항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1)이 법 는 기타 원회가 집행하는 다른 법,다른 명령,규칙,규정,기 는

지사항 등의 반이나 근로자가 반했다고 믿은 사항에 한 정보를 제공했

거나,제공하려고 한 경우에

''(2) 반에 하여 증언했거나 증언하려고 할 때

''(3)이 차에 참여해 도움을 주었거나 참여하여 도움을 주려고 할 때

''(4)근로자가 이 법 는 기타 원회가 집행하는 다른 법,다른 명령,규칙,규정,

기 는 지사항 등에 반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정책,임무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것을 거 한 경우

''(b)(1)해고되었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 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 장 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고소를 받자마자 노

동부장 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서 고소의 상 방이 된 자에게 소송을 비할

수 있도록,소송에 포함된 주장내용과,불만사항에 한 소에 한 내용의 증

거 등을 제공해서 소를 비할 수 있도록 한다.

''(2)(A)제(1)조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에,그리고 원고 상 방에

게 충분히 변론한 기회를 서면으로서 제공한 후에,노동부장 은 조사에 착

수하여 원고에게 합리 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원고와 상

방에게,상 방이 사실 계를 근거로 반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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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 이 반사항이 있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장 이 제(3)(B)에서 정하

는 비 구제수단을 명할 수 있다.사실 계의 심리사항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나,원고 혹은 둘 모두는 사실의

심리나 비 명령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한 기록을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이는 지체없이 행해져야 한다.만약 심리가 30일 이내에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그 비명령은 최종 인 것으로 간주된다.

''(B)(i)장 은 명백히 불합리한 타인의 소로 인해 이 소가 제기된 경우 이외에

는,소가 제기 된 경우에 그 소에서 정한 자를 이 에서 정한 로 해고해

야 한다.

''(ii)원고가 제(i)에 의한 요건을 명백히 입증했다는 장 의 사실심리에도

불구하고,만일 고용주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불합리한 조치를 취해

야 했음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A)항의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iii)장 은 원고가 제(1)조에서 (4)조까지의 행 가 기여요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a) 반이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iv)고용주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불합리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구체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3)(A)제(2)조의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장 은 최공 결정을 공

표하고 원고에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부정하는 명령을 내린다.최종명령

의 공표 에는 언제라도,이 의 차는 장 주재 하에,원고와 그 상 방

의 조정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B)제 (1)조의 소송에서 장 이 반행 가 있었다고 결정하면,장 은 그

반행 를 한 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i)그 반을 무효로 하기 한 극 조치

''(ii)원고의 복직에 하여 동일한 기간,조건 등으로 복직을 하고 그와

련한 보상

''(iii)원고에 한 손해배상.

''(C)원고가 악의로, 는 부당한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고 결정한 경우에,장 은

원고가 고용인에게,$1,000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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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이 소제기 이후 210일 이내에 는 서면 결정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최

종 결정을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는 처음부터 검토해 것을 다른 할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서 요청할 수 있다.입증책임 등의 차는 마찬가지로

제(2)(B)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법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

제수단의 명령 등을 포함하여 재 을 진행하여야 한다.

''(A)차별 없이 근로자가 복직할 것

''(B)임 권리의 보상

''(C)소송 비용 등을 포함하는 손해배상

''(5)(A)원고가 (4)조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제(3)조의 명령으로 향을 받는 자는

구나,미항소법원에(UnitedStatesCourtofAppealsforthecircuit)그

반에 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검토요청은 반드시 명령이

발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B) (A)항의 검토에 한 장 의 명령은 민형사 차에서의 사법 검토에

따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6) 구든지 제(3)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하여는,장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령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이 조의 소송에서, 할 법원은

한 구제수단을 포함하여 지 명령이나 보상 등을 명하는 결을 해야 한다.

''(7)(A) 리인으로서 (3)조의 소를 제기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자

에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련 할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당사자의 시민권과는 상 없이 그 명령을 집행하는 결을 내려야 한다.

''(B)이 에서의 최종명령을 발포한 법원은 법원이 하다고 단한 한도 내

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 한 소송비용을 보상해 수 있다.

''(c)이 장에서 부과한 모든 기속 의무는 UnitedStatesCode.title28제1361장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d)제(a) 은 제조업자,개인 등록자, 매자,소매업자 (혹은 그 리인)의 지휘 없이

고의로 반행 를 한 경우에,제조업자,개인 등록자, 매자,소매업자 (혹은 그

리인)의 근로자에게 용되지 않는다.

(b)수정의 확정-이 법 제206조에서 수정된 내용은 제30장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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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본  공 통보  보 (公益通報 保護法)

1 조(목 ) 이 법률은 공익통보한 것을 이유로 하는 공익통보자의 해고 무효 등 공

익통보에 련한 사업자 행정기 이 취해야만 하는 조치를 정함으로써 공익통보자

보호를 도모함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그 외 이익의 보호에 련되는 법령 규

정의 수를 도모하고,국민생활의 안정 사회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2 조( 의) ① 이 법률에서 「공익통보」란 노동자(노동기 법(소화22년(1947년)법률

제49호)제9조에 규정하는 노동자를말함.이하 같음)가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 ,타인

에게 손해를가할 목 ,그 외의 부정한 목 이 아닌,그 노무제공처(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자(법인,그 외의 단체 사업을 행하는 개인을 말함.이하 같음)를 말함.이하 같

음) 는 해당 노무제공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임원,종업원, 리인,그 외의

사람에 해서 통보 상 사실이 발생 는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해당 노

무제공처나 해당 노무제공처가 사 에 지정한 자(이하「노무제공처 등」이라고 함),해

당 통보 상사실에 한 처분(명령,취소 그 이외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 를

말함.이하 같음)이나 권고 등(권고,그 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 를 말함.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 이나 그 사람에 해서 해당 통보 상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발생 는 이에 따른 피해의 확 를 방지하기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해당 통보 상 사실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포

함하여,해당 노무제공처의 경쟁상의 지 ,그 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제외함.제3조 제3호에서 같음)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해당 노동자를 스스로 사용하는 사업자(다음 호에 열거하는 사업자를 제외함)

2.해당 노동자가 견노동자(노동자 견사업의 정한 운 의 확보 견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한 법률(소화 60년(1985년)법률 제88호.제4조에서「노동자

견법」이라고 함)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견노동자를 말함.이하 같음)인 경우

해당 견노동자와 련되는 노동자 견(제1호에 규정하는 노동자 견을 말함.제5

조 제2항에서 같음)용역의 제공을 받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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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도 계약 그 외의 계약에 근

거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의 해당 다

른 사업자

② 이 법률에서 「공익통보자」란 공익통보를 한 노동자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통보 상사실」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개인의 생명 는 신체의 보호,소비자 이익의 옹호,환경의 보 ,공정한 경쟁의 확

보,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그 밖의 이익 보호에 련된 법률로써 별표에

언 하는 사항(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함.다음 호에서 같음)에 규정하는 죄

의 범죄행 의 사실.

2.별표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반되는 사항이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해당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이 별표

에 해당하는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다른 처분에 반되고 는 권고 등에 따르지 않

는 사실인 경우 해당 다른 처분 는 권고 등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포함함)

④ 이 법률에서 「행정기 」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 을 말한다.

1.내각부,궁내청,내각부설치법(平成11년(1999년)법률 제89호)제49조 제1항 는 제

2항에 규정하는 기 ,국가행정조직법(소화 23년(1948년)법률 제 120호)제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기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내각 할 아래있는 기 는 이들에 있는

기 는 이들 기 의 직원으로써 법률상 독립 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

은 직원

2.지방공공단체의 기 (의회는 제외)

3 조(해고의 효) 공익통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

는 공익통보를 실시한 것을 이유로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행한 해고

는 무효로 한다.

1.통보 상사실이 발생 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

상 등에 한 공익통보

2.통보 상사실이 발생 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 상 사실에 해서 처분 는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을 갖는 행

정기 에 한 공익통보

3.통보 상사실이 발생 는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한편으로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에 해서 해당 통보 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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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보하는 것이 그 발생 는 이에 따른 피해의 확 를 방지하기 해서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자에 한 공익통보

가.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는 공익통보를 하면 해고 그외의 불이익한 취 을 받는

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제1호에서 정하는 공익통보를 하면 해당 통보 상사실에 계된 증거가 인멸․

조․변조될 우려가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노무제공처로부터 제1호와 제2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하지 않을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받은 경우

라.서면( 자 방식,자기 방식,그 외의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

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제9조에서 같음)으로 제1호에 정하는 공익통보

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해도 해당 통보 상사실에 해서 해당 노무제공처

등으로부터 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는 경우 는 해당 노무제공처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조사를 행하지 않는 경우

마.개인의 생명 는 신체에 험이 발생해서 는 발생할 박한 험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경우

4 조(노동자 견계약 해 의 효)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노동하는 견노동자인 공익통보자가 제3조 각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행한

사실을 이유로 제2조 제1항 제2호에 언 하는 사업자가 행한 노동자 견계약(노동자

견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노동자 견계약을 말함)의 해제는 무효로 한다.

5 조(불이익 취 의 지) ① 제3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사용 는 사용하던 공익통보자가 제3조 각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행한 사실을 이유로 해당 공익통보자에 해서 격하,감 그 외의 불이익한 취 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4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지휘명령

아래에서 노동하는 견노동자인 공익통보자가 제3조 각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행한

것을 이유로 해당 공익통보자에 해서 해당 공익통보자에 련된 노동자 견을 하는

사업자에게 견노동자의 교 를 요청하는 것 그 외의 불이익한 취 을 해서는 안된다.

6 조(해 규 )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통보 상 사실에 한 통보를 행한

사실을 이유로 노동자 는 견노동자에 해서 해고 그 외의 불이익한 취 을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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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지하는 기타 법령(법률 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말함.제10조제1항에서 말

함)의 규정 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제3조의 규정은 노동기 법 제18조 2의 규정 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7 조(일 직의 일  공 원 등에 한 취 ) 제3조 각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행한 사

항을 이유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재 소직원임시조치법(소화26년(1951년)법률 제299

호)의 용을 받는 재 소직원,국회직원법(소화22년(1947년)법률 제85호)의 용을 받

는 국회직원,자 법(소화29년(1944년)법률 제165호)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원

일반직의 지방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 등」이라고 함)에

한 면직 그 외의 불이익한 취 의 지에 해서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소화22년 (1947년)법률 제120호.재 소직원 임시조치법에 있

어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국회직원법,자 법 지방공무원법(소화25년(1950년)

법률 제 261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경우 일반직의 국가공무원 등의 임명권자

그 외의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조 각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행

한 사항을 이유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해서 면직 그 외의 불이익한 취 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이들 법률의 규정을 용하여야 한다.

8 조(타인의 당한 이익 등의 존 ) 제3조 각호에 정하는 공익통보를 하는 노동자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 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조(시 조치 등의 통지) 서면으로 공익통보자로부터 제3조 제1호에 정하는 공익통보

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공익통보에 한 통보 상사실의 지 그 외의 시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공익통보에 련된 통보

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공익통보자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조(행 이 취해야할 조치) ① 공익통보자로부터 제3조 제2호에 정하는 공익통보

를 받은 기 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공익통보에 련된 통보 상사실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 그 외의 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익통보가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행 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

는 경우 해당 범죄의 조사 공소에 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소화 23년 (1948년)법률 제 131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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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시) 제10조 제1항의 공익통보가 잘못되어 해당 공익통보에 련된 통보 상사

실에 해 처분 는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기 에 행해진 경우

에는 해당 행정기 은 해당 공익통보자에게 해당 공익통보에 련된 통보 상사실에

해 처분 는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 을 알려주어야 한다.

   칙

1 조(시행 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해서 2년을 넘지않는 범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그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진 공익통보에 해서 용한다.

2 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해서 검

토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별표(제2조 계)

1.형법(명치40년(1907년)법률 제45호)

2.식품 생법(소화22년(1947년)법률 제233호)

3.증권거래법(소화23년(1948년)법률 제25호)

4.농림물자의 규격화 품질표시의 정화에 한 법률(소화25년(1950년 법률 제175호)

5. 기오염방지법(소화43년(1968년)법률 제97호)

6.폐기물의 처리 청소에 한 법률(소화45년(1970년)법률 제137호)

7.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平成15년(2003년)법률 제57호)

8.앞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개인의 생명 는 신체의 보호,소비자 이익의 옹호,

환경의 보 ,공정한 경쟁의 확보,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그 밖의 이익

보호에 련되는 법률로써 정령이 정하는 것


